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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까지�오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인구감소�및�지역소멸에�대응,�지역경제�

활성화�노력�등의�일환으로�민간자본�유치를�이전보다�적극적으로�해왔습니다.�이�과정

에서�우발채무가�발생되어�왔지만,�전국�단위에서�관련된�데이터를�파악하기에는�어려움

이�있는�등�관리의�사각지대에�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반면�2022년�말�강원중도공사�

spc�사업과�같이�문제가�생겼을�때�그�파장이�지역을�넘어�국가,�민간영역,�다른�나라와

의�신용문제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연구진의�문제의식이�있습니다.�

현재�우발채무�관리와�관련한�문제점으로는�우발채무�관리제도로서�지방재정관리

제도의�한계,�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공개�내용�및�공개�시

기,�담당�공무원�전문성�문제,�근본적으로는�우발채무�사업�자체의�불안정성�등이�

지적되고�있습니다.

이상�우발채무�관리의�문제점�해소를�위해�연구진은�증앙정부와�민간분야의�우발

채무(부채)�관리현황,�일본과�미국의�우발채무(부채)의�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연구진은�지방자치단체�자체�관리방안

과�제도�개선방안으로�나누어�대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자체�관리를�위해서는�재무제표를�구체적으로�작성하고�

이런�내용을�재정공시를�통해�충분히�알리는�방안,�차세대�이호조�시스템에�관련내

용을�입력하고�지자체�스스로�모니터링�하도록�하는�방안,�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

위해�매뉴얼을�작성하여�보급하고�충분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입

니다.�우발채무�제도개선을�위해서는�지방채�발행�총액한도�포함범위의�재점검,�우

발채무�포함범위에�BTO�사업의�포함여부�재점검,�마지막으로�지방자치단체의�우발

채무가�누락되지�않고�관리되기�위해�약정사항들을�누락�없이�관리할�수�있는�기초

데이터�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것입니다.

모쪼록�본�연구가�우리나라�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개선에�

기여하기를�기원합니다.�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권한대행�주�재�복

서 문



지방재정�365와� e나라지표�등에서�발표하여�공개하고�있는�지방채무�규모는�지

방자치단체의�지방채와�채무부담행위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만�해당하는�금액으로

서,�우발채무는�제외된�금액이다.�2022년�9월�발생한�강원도의�출자기관인�중도개

발공사�공사채에�대한�보증채무�불이행�선언은�강원중도개발공사가�설립한�특수목

적법인(SPC)�아이원제일차로부터의�차입금에�대한�디폴트(채무불이행)였고,�결과

적으로는�12월에�전액�상환하였으나�그�여파는�상당�기간�지속되었다.

민선�8기까지�오는�과정에서�지역소멸,�지역경제�회복�등�행정환경이�다변화되면

서�지방자치단체의�직접�기채�외에�민간자본�유치를�위한�보증채무가�확대되어�왔

다.�그러나�우발채무관련�통계는�지방재정� 365에� 2018년에�단�한�번�발표되었을�

뿐,�우발채무관련�자료를�파악하기�위해서는�지자체의�세입·세출결산서,�재무제표,�

공통재정공시상�결산서,�수시재정공시�자료상�우발채무�모두를�찾아봐야�한다.�우

발채무에�대해서는�여전히�관리의�사각지대로�볼�수밖에�없는�지점이다.�구체적으

로�우발채무와�관련한�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이�다섯�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1)�지방재정관리제도�내에서�우발채무를�관리하는�데에�제도적�한계점,�2)�우발채

무와�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기에는�불충분한�공시정보�및�수시공시로�인

한�한계,� 3)�우발채무�가이드라인�미비�등�운영의�문제,� 4)�순환근무를�기본으로�

하는�담당�공무원�전문성의�취약,� 5)�우발채무�대상사업�자체의�불안정성이다.� � �

이상�우발채무�관리의�문제점�해소를�위해�본�연구는�증앙정부와�민간분야의�우

발채무(부채),�일본과�미국의�우발채무(부채)의�사례를�매우�구체적으로�살펴보았

다.�분석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향후�우발채무로�인한�지방재정의�건전성�제

고를�위해�지방자치단체�자체�관리를�위한�대안과�전반적인�제도�개선방안으로�나

누어�제시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자체�관리를�위해�먼저,�재무제표의�구체적�작성과�재

정공시의�강화방안을�제시하고�있다.�최근�회계정보의�유용성과�투명성이�강조되는�

상황에서�재무제표�주석공시의�의미와�그�중요성은�매우�크기�때문에�우발부채의�

다양한�유형에�유의하여�우발부채에�대한�주석�공시를�충분히�할�필요가�있다는�것

이다.�공시시기�또한�지자체별로�공시시점이�천차만별임에�따라�우발채무�공시의�

요 약



시기를�특정하여�지자체�자체적으로�정보를�공유하여�관리가�가능토록�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우발채무관련�내용을�차세대�이호조�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고�주기적인�

모니터링�실시를�제안하고�있다.�지자체�자체적으로�현재�시점에서�시행되는�사업

과,�그�사업�진행과정에서�체결된�약정사항들에�대해�확인하는�것을�차세대시스템�

모니터링을�통해�현행화하여�대처해�나가자는�것이다.

셋째,�공무원�순환보직의�특성상�용어파악이�쉽지�않은�우발채무의�명확한�정의

를�제공하고�관리를�위해�매뉴얼�제공과�교육이�필요함을�제시하고�있다.�우발채무�

정의는�과거의�거래나�사건과�관련된�채무로서,�채무부담금액이�불확실하며�지방의

회의�의결을�필요로�한다는�것에�모두�해당된다.�그리고�우발채무�두�유형�중�하나

인�보증채무부담행위는�금융상품으로서�보증을�선�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

을�때,�예산외�의무부담은�계약,�협정,�협약�등을�통하지만�금융상품이�아니며�사

업종료�결과에�따라�지자체가�직접적으로�예산을�부담해야�하는�경우를�말한다.�이

상의�우발채무의�명확한�개념,�표준계약서,�저지르기�쉬운�실수�등을�포함한�매뉴

얼이�제공되어야�하고�이�매뉴얼을�통한�정기적�담당자�교육이�필요함을�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우발채무�제도상의�개선을�위해�제시하고�있는�첫�번째�방안으로�지방

채�발행�총액한도�포함범위의�재점검이�필요함을�제시하고�있다.�특정�시점을�기준

으로�하였을�때�우발채무를�발생시키는�각�약정사항이�내포하는�위험의�성격과�범

위,�영향력은�다르다는�것이다.�따라서�보증채무부담행위의�우발채무와�예산외�의

무부담의�우발채무에�일관되게� 50%를�적용하기보다는�유형별로�위험의�가중치를�

판단하여�다르게�반영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하고�궁극적으로는�지자체의�관심도�

제고되는�효과도�있다.�

둘째,�우발채무�포함범위의�재점검이�필요한데,� BTL은�관리채무비율에�포함되

어�관리되고�있으나�수익형�투자사업인�BTO는�일반채무에도�우발채무에도�잡히지�

않고�있다.�BTO도�민간투자법에�근거하고�있고�관리채무에�반영되고�있으며�계약

서상�해지시�지급해야�할�금액이�명시되어서�최대�손실�추정액이�있다.�또한�BTO�



방식도�여느�우발채무와�동일하게�의회의�승인을�얻어�운영권자와�계약을�체결한�

후�계약기간�동안�최소�운영수입을�보장하는�비용보전방식임에�따라�우발채무�범주

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셋째,�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가�누락되지�않고�관리되기�위해서는�우발채무의�

가장�기초가�되는�약정사항들을�누락�없이�관리할�수�있는�기초데이터�관리시스템

을�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현재는�공사,�공단,�출연기관�등을�모두�포함하는�통

합부채관리제도를�두고�있으나,�각�지자체별로�공시를�하지�않거나,�공시를�하더라

도�통계적인�취합�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아�그�실효성이�높지�않다.�따라서�행정

상으로는�기초와�광역지자체가�별개의�개체로�움직이더라도,� 데이터의�관리는�공

사,�공단,�출연기관부터�시작하여�그�상위�수준의�기초지자체,�그�다음�광역지자체�

등으로�단계적으로�취합되어�통합적으로�관리되는�제도가�필요하다는�것을�제시하

고�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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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우발채무�포함�지방채무로�인한�지방재정�건전성�악화�가능성�심화

2021년� 12월말�현재�전국�지자체의�지방채무는�총� 36조� 605억원으로서�전년대비�

20.1%(6조�411억원),�5년�전인�2016년대비�36.5%(9조�6,371억원)가�늘어난�규모

이다.1)

그런데,�지방재정�365와�e나라지표�등에서�발표하여�공개하고�있는�이�지방채무�규

모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와�채무부담행위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만�해당하는�금액

으로서,�우발채무는�제외된�금액이다.

우발채무�데이터는�공식적으로�2018년에�단�한�번�발표되었는데,�이�발표자료에�의

하면�지방채무에�포함되지�않는�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금액이�약�3조�5

천억원으로�나타난다(지방재정�365).�2018년�기준�우발채무는�지방채무의�약�10%에�

해당하는�규모로서�보증채무부담행위와�계약상�약정2)(예산외�의무부담)�등은�재정건

전성�악화의�뇌관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3)

2022년� 9월�발생한�강원도의�출자(44%)기관인�중도개발공사�공사채에�대한�보증

채무�불이행�선언은�강원중도개발공사가�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로

부터의�차입금에�대한�디폴트(채무불이행)였고,�결과적으로는� 12월에�전액�상환하였

으나�그�여파는�상당�기간�지속되었다.

1)� e나라지표,� 2022.� 11

2)� 2020년�결산부터� ‘계약상�약정’�대신� ‘예산외�의무부담’으로�용어�통일�

3)�서울신문,� 2022.11.21;�연합뉴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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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채�외의�채무관리�사각지대�존재�

지방채무는�‘빚’으로�인식,�지자체�대부분이�지방채�‘0’을�지향하는�등�법·제도적�

및�지자체�자체적으로도�매우�엄격히�관리되어�왔다.�이�또한�2010년�성남시의�모라

토리움(채무이행�유예)�선언�이후�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신설�및�지방재정위기관리

지표가�개발되는�등이�계기가�되었다.

한편�민선�8기까지�오는�과정에서�지역소멸,�지역경제�회복,�도시개발�등�행정환경

이�매우�다변화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직접�기채�외에�민간자본�유치를�위한�보증채무

가�확대되어왔다.�2013년�말에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보증�등�우

발채무에�대해서는�확정채무(차입금,�채무부담행위)와�동일하게�관리할�것을�발표하

였다.�즉,�우발채무�현황과�향후�5개년간에�대한�관리계획을�수립하고�지방의회의�의

결을�받도록�하였다(행정안전부�보도자료,�2013.12.18.).�그러나�2023년�현재�약�10

년�가까이가�되었으나,�지자체�및�지방공공기관의�우발채무에�대해서는�여전히�관리의�

사각지대로�볼�수밖에�없는데,�다음과�같이�그�원인행위와�규모를�파악하기가�매우�어

렵게�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세입·세출결산서,�재무제표,�공통재정공시상�결산서,�수시재정공시�

자료상�우발채무�모두를�찾아봐야�겨우�해당�자치단체�전체의�채무규모를�파악할�수�

있다.�즉,�세입·세출결산서에는�지자체의�채무부담행위만,�재무제표는�그�주석에�지자

체의�보증채무부담행위만,�공통재정공시�결산서에는�우발채무에�대해서는�수시재정공

시�자료를�참고하라고�되어�있다.

� � �

3.�우발채무�관리�강화를�통한�지방재정�건전성�확보

지역의�활성화�또는�지역살리기�차원에서�적극적으로�외부�자본을�유치하여�사업을�

추진하는�지자체가�늘고�또�이를�벤치마킹하면서�자금조달�방법이�다양해지고�있지만,�

지방공기업을�포함하여�전체�지방재정의�시각에서�관리제도는�다소�취약했다는�데에�

본�연구의�문제의식이�있다.

이에�엄격히�관리되고�있는�지자체의�직접�기채를�제외하고�우발채무�전체에�대한�

관리방안�도출이�본�연구의�목적이다.�이를�위해�보증채무부담행위와�각종�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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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미분양용지,�대출채권,�신탁수익권�등에�대한�매입확약과�같은�예산외�의무부담

(예산외�의무부담)에�대해�분석한�후�관리방안을�모색한다.4)�

이상의�연구목적�실현을�위해�먼저�현재�우리나라의�우발채무와�관련한�지방재정위

기관리제도나�시스템�전체를�살펴본다.�또한�국가와�민간영역의�우발부채5)�관리제도

와�운영현황을�살펴보고�미국과�일본�등�해외의�우발부채�사례를�바탕으로�지방의�우

발채무�관리방안�도출에�시사한다.�본�연구의�기본적인�접근은�중앙정부를�중심으로�

한�지자체의�채무관리�강화가�아니라�지자체�스스로�위기징후를�인지하고�자체적으로�

관리하는�방안에�중점을�두고�있다.

본�연구의�제2장에서는�지방재정�건전성과�지방채무의�이론적�논의를�한�후,�3장에

서는�우발채무를�중심으로�한�지방재정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제시하며,� 4장에

서는�국가와�민간분야의�우발채무�관리사례,�일본과�미국�등�해외의�우발채무�관리사

례를�살펴본�후,�5장에서는�지방재정의�건전성�제고�차원에서�우발채무를�중심으로�한�

관리�강화방안을�제시한다.�

4)�보증채무부담행위에�대해서는�지방재정위기관리지표에�보증채무를�포함하는�방안,�전년도�결산기준

이�아닌�특정시점별로�상시관리가�가능한�동태적�점검지표를�보완하는�방안을�추진�중임(행안부�보도

자료,� 2022.� 12.� 7)

5)�국가나�민간영역은�우발채무의�개념은�없고�우발부채로만�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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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1.�연구의�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방채무관련� 총액� 데이터가� 제시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를�살펴볼�계획이다.

일반채무인�지방채,�채무부담행위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2015년�결산부터�공개

되고�있으므로�일반채무�분석은�2015년~2020년�결산까지�분석한다.�지방자치단체�결

산서를�바탕으로�한�지방채는�1997년도가�발행연도인�사업도�있음에�따라�최근�약�23

년간의�자료를�조사한다.

공간적�범위는�지방자치단체별�접근보다는�사업별,�공사기능별로�살펴보되�우발채무�

실태를�파악하기�위해�17개�광역지자체와�226개�기초지자체�전부를�대상으로�한다.

내용적�범위는�먼저�지방채에�관한�이론적�고찰을�통해�지방채와�우발채무의�의의�

및�개념,�우발채무제도의�현황,�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등�우발채무의�

사업의�사업자,�사업기간,�약정금액,�약정내용�둥의�현황,�국가�및�민간분야의�우발부

채�채무관리�사례,�외국의�우발�채무관리�사례�등을�모색한다.� � �

� � �

2.�연구의�방법

본�연구는�관련�선행연구�및�각종�문헌�검토,�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에�대한�통계분

석�및�사례분석�등을�통해�진행하고자�한다.�

우선,�국내･외�학술논문�및�연구보고서�등�관련�선행연구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
지방채무에�관한�이론적�논의를�진행하고�본�연구의�이론적�관점을�제시할�것이다.�다

음으로,�지방채무에�관한�각종�현황�및�관리제도�등을�살펴봄으로써,�지방자치단체�우

발채무의�관리�실태�및�문제점을�면밀히�파악하고자�한다.�이때,�각�지방자치단체�우

발채무에�대해서는�현재�통합된�데이터의�축적이나�공개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

관련�현황�파악이�이루어지려면�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각각의�결산서�등에�대한�검

토가�필히�요구된다.�이에�본�연구에서는�개별�자치단체의�결산서,�재무제표,�공통�및�

수시�재정공시(결산),�재정건전화계획서�등에�대한�분석�작업을�수행하기로�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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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이외의�분야�및�해외에서의�우발채무�관리방식을�살펴

보고�관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는�바,�중앙정부�및�민간�분야와�해외�주요국을�대

상으로�사례분석을�수행할�것이다.�이러한�점에�착안하여,�이후�본�연구는�[그림�1-1]

과�같은�분석체계를�바탕으로�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관리�현황과�그�문제

점을�면밀히�검토하고자�한다.�나아가�중앙정부�및�민간�분야와�해외�주요국에서의�우

발채무�관리사례에�대한�상세한�분석을�수행하고�그�안에서�관련�시사점을�도출할�것

이다.�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 �

그림�1-1 본�연구의�분석체계

관련 이론 검토 및
이론적 관점 제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요인으로서의 우발채무

↓

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규모 및 관리 실태, 문제점

↓

대안 제시를 위한 사례분석

중앙정부의 
우발채무 관리 사례

민간 분야에서의 
우발채무 관리 사례

해외 주요국의 
우발채무 관리 사례

↓

시사점 도출

↓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관리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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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채무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우발채무의 의의

제3절 우발채무와 재정건전성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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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지방채무에�관한�이론적�배경

1.�지방채무의�필요성�및�적정수준6)

1)�지방채무의�필요성

(1)�연도간�재원조정을�통한�후생증진�

지방채무는�금전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의미한다.7)�이러

한�지방채무는�지방자치단체의�연도�간�재원조정을�가능케�함으로써�사회적�후생을�증

대시킬�수�있는바,�이는�자치단체의�기채�행위를�통해�구체적인�설명이�가능하다.�

예를�들어,� [그림� 2-1]과�같이�특정�지방자치단체에서�제1기와�제2기에�공급되는�

공공재를�각각�G1과�G2이라�하고,�제1기와�제2기에�지역주민들이�지방세를�납부하여�

소비할�수�있는(지방세수로�공급되는)�공공재의�양을�각각�T1과�T2라고�가정할�경우,�

이때�당해�자치단체의�예산선은�(T1,�T2)를�지나는�직선�AA'이다.�즉,�해당�예산선

은�지방자치단체(또는�지역주민)의�예산제약을�나타내며,�만약�이자율이� r이라면�이�

예산선의�기울기는�-(1+r)이�된다.�여기서�EA'는�현재�지방채�발행�등으로�자금을�

차입하여�미래에�상환해야�하는�금액과�상응하고,�EA는�현재�자금의�대부를�통해�그

것을�장래에�회수하여�사용하는�금액과�같다고�볼�수�있다.�한편,�곡선�U와�U'는�주민

들의�사회적�무차별곡선인데,�이것은�소비자인�주민들에게�같은�수준의�효용을�주는�

G1과�G2의�개별�조합(점)들을�이은�형태에�해당하는바,�원점(O)에서�멀리�떨어질수

록�주민의�후생(효용)�수준이�크다.�이때,�자금의�차입이�불가능하다면�주민들은�현재

의�제약하에서�1기와�2기에�각각�조세납부를�통하여�T1,�T2만큼�소비할�수�있고,�주

민의�효용극대화는�E점에서�이루어지며,�이때의�효용수준은�무차별곡선�U와�같다.�

6)�강윤호�외(2015)의�내용�중�일부를�발췌하였음

7)� 「지방재정법」제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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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주민들이�1기에�더�많이�소비하길�원함과�동시에�2기에는�더�적게�소비하기

를�원하며,�지방채�발행을�통해�자금의�차입이�가능하다고�가정할�경우,�지방자치단체

는�자본시장에서� 1기에� T1T1'만큼을�차입하여�그만큼�공공재(G1)의�공급량을�늘리

고,�해당�차입금을� 2기에� T2T2'만큼�상환하여�해당�수준의�공공재(G2)의�공급량을�

줄임으로써,�소비자들은�1기와�2기에�각각�T1'과�T2"만큼�소비하는�것이�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E'에서�균형이�이루어짐에�따라,�U보다�더�높은�수준의�사회적�무차별곡

선�U'에�당도할�수�있게�되는바,�지방채를�활용함으로써�주민들의�후생증가가�이루어

지게�되는�것이다.�

이와�같이�시기별로�지방세수의�규모와�주민들이�원하는�재정지출의�규모가�일치하

지�않을�경우,�지방채무를�활용한�연도�간의�재정조정은�사회적�후생을�증진시킬�수�

있다.

� � �

그림�2-1 연도�간�재원조정을�통한�사회적�후생의�변화� �

�

출처: 강윤호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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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부담상의�형평성�제고

조세를�통해�조달된�재원이�자본적�지출이�아닌�경상적�지출에�사용된다면,�조세는�

현세대가�자신의�소비지출에�대해�스스로�경비를�부담하는�것과�같다.�또한,�향후�필

요한�자본이�모두�조세를�통해�축적될�경우,�이는�당해�자본축적으로부터�혜택을�받는�

미래세대가�현세대에게�부담을�지우는�셈이다.�이와�달리,�채무로�조달된�재원이�자본

축적을�위한�투자에�사용되지�않고�현세대의�소비지출에�활용된다면,�이는�현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부담을�전가하는�것과�같다.�

이때,�<표�2-1>은�조세�및�지방채와�같은�재원조달방법과�경상지출�및�자본적�지출

로� 구분되는� 재원의� 용도를� 조합하여� 분류한� 것이다(Bennett,� 1980,� 강윤호� 외�

2015).�경제원칙상�편익을�향유하는�자가�그것에�대한�비용을�부담하는�것이�가장�이

상적인바,� <표� 2-1>에서�Ⅰ과�Ⅳ는�적합유형(congruent� types)으로�분류될�수�있으

며,�Ⅱ과�Ⅲ은�비적합유형(incongruent� types)에�해당한다.�즉,�이�같은�응익의�원칙

(benefits-received� principle)에�따를�경우,�자본축적의�목적에�사용되는�자본지출을�

위해서는�지방채�등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특정�공공서비스

의� 공급에� 필요한� 세대�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Rosen� &� Gayer,�

2010).�

� � �

표2-1 재원의�용도와�재원의�조달방법

재원조달방법

조세 지방채 등 채무

재원의 용도

경상지출 
Ⅰ유형

-편익: 현세대
-부담: 현세대 

Ⅱ유형
-편익: 현세대
-부담: 현세대와 미래세대

자본지출
Ⅲ유형

-편익: 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 현세대 

Ⅳ유형
-편익: 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 현세대와 미래세대

출처: Bennett, 1980: 260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제도�개선방안

14

한편,�앞서�설명한�세대�간의�형평성�논리는�특정�지역에�살고�있는�현�주민과�장래

에�그곳으로�이주하게�될�미래�주민들�간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겠다.�구체적으

로,�지방자치단체의�자본지출에�필요한�재원이�모두�조세수입으로부터�충당된다고�가

정할�경우,�현�주민들은�공공재�건설에�필요한�경비를�부담하지만,�해당�지역으로�이

주할�미래의�주민들은�그�지방자치단체가�공급할�공공재를�아무런�비용�부담�없이�누

릴�수�있게�된다.�결과적으로,�이는�당해�지역의�미래�주민들이�현�주민들에게�과도한�

부담을�지우는�셈인바,�지방채를�통해�자본지출에�필요한�재원을�조달한다면�미래의�

주민들도�당해�자본지출로부터�향후�공급되는�공공재에�대한�비용을�부담하게�된다.�

즉,�현재와�미래�주민들�간의�재정부담상�불공평성이�시정될�수�있는�것이다.

� � �

2)�지방채무의�적정수준에�관한�논의�

지방채무의�적정수준(optimal� quantity� of� local� debt)은�채무의�발생�등을�통해�지

역의�자본투자수요를�충분히�충족시키면서�재정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는�상태

로�정의할�수�있다.�이때�재정의�지속가능성�개념은�중장기적으로�재정수지의�균형과�

건전재정을�유지할�수�있는�지방재정의�구조적�역량을�내포한다(임성일�외,� 2011).�

이�같은�지방채무의�적정수준에�대해서는�국내·외의�여러�학술논문�또는�보고서를�

통해�이론적�접근이�이루어진�바,�지방채무의�적정수준은�보통�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

총량의�적정규모로서�논의되어�왔다(이장욱·서정섭,�2017).�보다�구체적으로,�지방채

의�적정규모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동질적인�주민들로�구성된�지방자치단체�하에

서�대표적인�개인의�효용함수를�U(G,�X)라고�가정할�수�있다.�여기서�G재는�당해�지

방자치단체가�공급하는�공공재를�나타내며,�X재는�해당�개인이�누리는�모든�민간재(G

재�제외)를�나타낸다.�한편,�대표적�주민의�소득과�세금�부담액을�각각�Y와�T로�표현

하고,�공공재�G재에�대한�X재의�상대가격을�1이라고�가정할�시,�그의�예산(제약)�식

은�Y=X+T가�된다.�이때,�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구수가�N일�경우�공공재의�비용함

수는�C(G)=N·T가�됨에�따라,�이�대표적�개인의�효용극대화모형은�다음과�같이�정의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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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U(G, X)

s.t. Y=X+T

C(G)=N·T

� � �

위의�극대화모형에�대한�최적해가�(G*,�T*)이고�지방세율이�t라면,�부족재원(지방

자치단체�차원의�지방세수입�부족액)은� N·(T*-t·Y)로�표현되는바,�이것이�곧�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의�지방채의�적정규모라고�할�수� 있다(김철·신해룡,� 1990,� 강윤호�

외,�2015).�이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세율이�작을수록�지방채의�적정규모가�커진다

는�것을�알�수�있으나,�현실에서�어느�정도의�규모가�적정한�것인지에�대해서는�이론

적으로�정답이�존재하지�않으며,�이는�경제이론적�문제라기보다�사회적�합의에�관한�

문제라고�볼�수�있겠다.

� � �

2.�채무수준�결정에�관한�이론

특정�조직의�채무수준�및�그�결정에�관한�이론적�논의는�그동안�민간기업의�부채�또

는� 자본구조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상충이론

(trade-off� theory),� 대리인이론(agency� theory),�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등이�존재한다.�

먼저,�상충이론(trade-off� theory)은�세금과�파산비용이�존재한다면�기업이�추구해

야�할�최적의�자본구조가�존재한다는�내용으로서,�여기서의�최적의�자본구조는�법인세

와�개인소득세,�파산비용�사이의�상충관계에�의해�주어지는�것으로�본다(Modigliani�&�

Miller,� 1958).�즉,�부채의�증가는�이자의�절세효과에�따라�법인세를�감면시키고,�이

는�기업의�세후�현금흐름을�증가시킴으로써�기업의�가치를�제고케�한다.�그러나�부채

의�지나친�확대는�원리금�미상환의�가능성을�키우면서�파산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에�

이를�무한정�늘릴�수�없는바,�결국�최적의�자본구조는�부채비율이�증가함에�따른�법인

세�절세효과와�파산비용�간의�상충관계에�의해서�결정된다는�것이다(김우성·오세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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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대리인이론(agency�theory)은�주인과�대리인�간의�이해상충으로�인해�생

기는�비용�즉�대리인�비용(agency�cost)이�자본구조의�주요�결정요인이라는�내용으로

서,�이는�다시�주주와�경영자�간의�대리인�문제와�주주와�채권자�간의�대리인�문제로�

구분된다(Jensen�&�Meckling,�1976).�우선,�주주와�경영자�간의�갈등은�경영자가�회

사�이윤에�대한�청구권을�갖지�못하고�단지�경영상의�보상을�받는다는�사실로부터�비

롯되는바,�경영자들은�자신의�사적�이익을�추구함으로써�회사의�비용을�증가(또는�이

윤을�감소)시키게�된다(김우성·오세경,�2014).�이러한�상황에서�부채의�증가는�기업

의�현금지출을�증가시키기�때문에�경영자가�사용할�수�있는�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줄이고,� 이는� 다시�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줄임에� 따라

(Jensen,�1986),�부채의�증가는�자기자본의�대리인비용(agency�cost�of�equity)을�감

소시킨다.�한편,�채권자와�주주�간의�갈등은�두�그룹의�위험성향�및�기대수익이�다른�

것으로부터�기인하는데,�채권자들은�장래에�발생할�이익보다�그들의�수익을�보장하는�

현재의�이익에�대한�관심이�더�크다.�반면,�주주들은�장래의�자본이득이�커질�수�있다

면�현재의�이익을�기꺼이�희생할�수�있기에,�이들에게는�채권자들의�이익을�저해할�수

도�있는�위험성이�큰�사업에�대한�투자�유인이�존재한다.�이에�따라,�채권자들에게는�

주주들의�이�같은�행동을�감시�및�통제하기�위한�부가적인�비용이�발생하는바,�해당�

비용을�부채의�대리인�비용(agency� cost� of� debt)이라고�한다.�결국,�부채의�증가는�

이러한�부채의�대리인비용을�증가시킬�수�있다(김우성·오세경,� 2014).�

아울러,�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order�theory)에�따르면,�기업은�부족한�자금을�

조달할�시에�자본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내부보유이익,�부채�발행,�자기자본(신규�

주식)�발행의�순서로�이를�수행한다(Myers�&�Majluf,�1984).�보다�구체적으로,�해당�

이론에서는�경영자가�알고�있는�정보를�외부�투자자들이�잘�모른다면�기업의�자기자본

이�크게�잘못�평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는바,�기업이�자기자본�발행을�통해�새로

운�사업을�추진한다면�투자자들은�해당�사업의�경제성을�의심하거나�현재의�주가가�고

평가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음에�따라�당해�기업의�주가가�하락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기업은�내부자금이나�부채를�사용함으로써�이�같은�주가�하락을�방지하려고�하

는데,�이처럼�경영자와�외부�투자자�간에�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존

재할�경우�기업은�가장�먼저�내부자금을�사용하고,�그�다음�부채를�사용하며,�맨�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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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주식을�발행하게�된다(김우성·오세경,� 2014).

한편,�주주가�존재하지�않는�정부회계에서는�자본이라는�개념이�없으나�미국의�공채

에�관한�연구에서는�내부자원과�외부자원�간�조달전략을�분석하는�측면에서�자본구조

이론에�따른�부채조달전략에�대해서�꾸준히�논의되어�왔다.�Lofton(2021)은�지방정부�

재무관리자의�유동자본관리전략에는�자본조달순위가�존재하며,�해당�재무관리자는�현

금흐름을�관리하기�위해�외부자금조달을�통한�전략을�사용하기�전에�내부자원을�활용

하는�전략을�선호한다고�주장하였다.�또한,�현금보유액과�지출유연성이�제한된�지방정

부가�단기부채를�활용할�가능성이�높으며,�당해�지방정부는�단기부채를�장기부채�발행

의�적정�시기를�관리하기�위한�도구로�사용한다고�보았다(Lofton� &� Kioko,� 2021).�

즉�지방정부는�단기부채를�통해�현금흐름을�조정함으로써�장기부채를�활용하지�않고도�

자본개선�프로젝트(capital� improvement�project)의�지연을�방지할�수�있으며,�따라서�

단기부채는�장기부채의�발행에�있어서�지방정부의�재량수준을�증가시키는�여유자원이�

될�수�있는�것이다.

� � �

3.�지방채무의�주요�특성:�재정착각의�원인�

일반적으로�재정착각(fiscal� illusion)은�납세자들이�세입�규모�등과�같은�핵심적인�

정부재정(정보)을�잘못�인식함에�따라�왜곡된�의사결정을�하는�것을�의미하며,�특히�

납세자들이�정부비용에�대해서�상세히�알지�못할�것이라는�가정이�내재되어�있다.�즉,�

납세자들은�자신들이�지불하는�세금과�비교하여�공공재�및�서비스에�대한�비용을�과소

평가하는�경향이�있고,�이러한�결과는�정부지출의�증가를�유발하는�서비스의�수요와�

공급�증대로�이어지게�된다.�

이처럼� 재정착각은� 유권자인�납세자에게� 정부비용을�과소평가할�가능성을� 제공하

며,�정보의�불완전성,�개인의�인지적�한계,�제도적�환경�등에�영향을�받는바,�재정착

각의�주요�발생원인으로�세입체계의�복잡성,�임차인�착각,�세입탄력성,�부채착각�등이�

존재한다.�이때,�시민들의�눈에�잘�띄지�않고�덜�직접적인�조세�수단을�사용할수록�재

정착각이�발생할�가능성은�커지는데(Whitney,� 2014),�지방자치단체의�채무�또는�부

채는�장기간에�걸쳐�이용이�분산되어�실제�과세비용에�대해�납세자들이�과소평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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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재정착각을�가져올�수�있는�대표적인�수단에�해당한다(Vickrey,�1961).�구체적

으로,�이론상�부채는�자산가치로�자본화되므로�인해�같은�규모의�부채와�조세�수입은�

납세자들에게�동일한�부담을�야기하지만,�부채의�경우�그�재정부담이�수년에�걸쳐�분

산되어�납세자에게�즉시�확인되지�않음에�따라,�해당�납세자들은�자신이�미래에�부담

하게�될�부채의�현재할인가치를�과소평가할�수�있는�것이다.�

이밖에� 세액공제,� 신용보증,� 공기업부채,� 민간투자� 등과� 같은� 예산외� 지출

(off-budget� expenditure)은�종종�납세자들로�하여금�지출이�존재하지�않거나,�해당�

지출이� 일종의� 투자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재정착각을� 발생시킬� 수� 있다

(Schick,� 2007;� de� Rugy,� 2010;�Marron,� 2011).�납세자들은�예산외�지출이�가진�

메커니즘의�복잡성�및�투명성의�결여�등과�같은�특성�및�그�재정부담의�분산으로�인해�

해당� 지출금액과� 이의� 장기적� 영향을� 인식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hick(2007)은�보통�지방의회에�세입예산안으로�제출되어�의결을�받는�지방채,�일시

차입금�등과�달리,�예산외�지출은�예산으로서�지방의회의�의결을�받지�못함으로써�납

세자들의�눈에�잘�띄지�않는다고�하였다.�따라서�지방정부가�극심한�예산제약에�처할�

경우�관료는�예산�외의�재정활동을�통해서�비교적�유리한�전략적�접근을�취할�수�있으

며(Jeong,�2018).�Bifulco�외(2012)는�이러한�전략을�예산�속임수(Budget�Gimmick)

로까지�표현하였다.8)�

8)�다만,�이�같은�속임수는�미래�자원의�확보를�위한�현재의�비용을�충당하는�등�자원의�효과적인�배분

을�가능케도�한다(Bifulco�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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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우발채무의�의의

1.�우발채무의�개념�및�유형

1)�우발채무의�개념�및�범주

지방채무�가운데�우발채무는�지방자치단체의�민간이나�공공기관과의�협약�또는�확

약,�이들의�경제행위에�대한�보증으로�인해�향후�자치단체의�채무로�전환될�가능성이�

있는�것을�의미한다.�보다�구체적으로,�우발채무는�우발상황(contingency)에�놓여�있

는�자치단체의�채무라고�볼�수�있는바,�우발상황이란�미래에�어떤�사건이�발생하거나�

발생하지�않음으로써�궁극적으로�확정될�손실�혹은�이득의�발생이�불확실한�상황을�말

하며,�이는�발생의�불확실성,�결과의�불확실성,�현�시점의�불확실성�등을�포함하는�개

념에�해당한다.�결국,�우발채무는�미래에�지급해야�할�금액,�지급대상자,�지급사실�또

는�지급일자�등이�미래의�불확실(uncertainty)한�상황의�발생�여부에�따라�결정되는�

회계상의�채무를�의미한다고�말할�수�있다(배정아·윤태섭,� 2014).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우발부채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해� 우발채무의� 범주를�

보다�확실히�이해할�수�있다.9)10)�기업회계기준에�따르면,�우발부채란�다음의�두�가

지�유형�중�하나에�해당하는�잠재적인�부채를�의미하는바,�①과거사건은�생겼으나�기

업이�전적으로�통제할�수�없는�하나�이상의�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로만�그�

존재�유무를�확인할�수�있는�잠재적인�의무�또는�②과거사건으로�생긴�현재의�의무이

지만�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매우�높지�않거나,�그�가능

성은�매우�높지만�해당�의무의�이행에�필요한�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경

우이다.

9)�지방자치단체의�채무와�부채는�엄연히�서로�다르다.�지방채무(debt)는�금전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말하는�반면,�지방부채(liability)란�과거사건의�결과로�지방자치단체가�부담

하는�의무로서�그�이행을�위하여�미래�자원유출이�예상되는�현재�시점의�의무를�의미한다.�다만,�우

발채무와�우발부채�모두�우발상황에�놓여�있는�자치단체의�채무라는�점에서�유사하고,�분류상�우발부

채는�우발채무를�포함하기에,�우발부채의�인식�및�처리�기준�등을�통해�우발채무의�주요�특징을�이해

할�수�있겠다.

10)�지방자치단체의�우발부채는�우발채무에�계류�중인�소송사건,�미실현�채무부담행위,�수익형�민자사

업(BTO)�재정지원�협약을�포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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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현행�기업회계기준서�상의�우발부채�처리�기준

자원 유출 가능성
금액 추정 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추정 불가능 

가능성 매우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가능성 중간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

가능성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p.14 11)  
� � �

그림�2-2 기업회계기준에�따른�우발부채�인식

주1: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재무

상태표일 현재 의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

주2: 아주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음 

주3: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 제 14장 p.14 12) 

11)� http://www.kasb.or.kr/fe/accstd/NR_view.do?sortCd=G-COMPANY&divCd=&ctgCd=01&a

ccstdSeq=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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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2021)에�따른�우발상황의�회계�처리

방식을�보면�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였음을�알�수�있다.�이에�따를�경우,�우발상황은�

미래에�어떤�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궁극적으로�확정될�손실�

또는�이익으로서�발생여부가�불확실한�현재의�상태�또는�상황을�말하는바,�우발상황에

는�진행�중인�소송사건,�채무에�대한�지급보증,�배상책임�등이�포함되며�다음과�같이�

회계처리함을�명시하고�있다(행정안전부,� 2021:216).�

①�재정상태표�보고일�현재�우발손실의�발생이�확실하고�그�손실금액을�합리적으로�

추정할�수�있는�경우,�우발손실을�재무제표에�반영하고�그�내용을�주석으로�표시한다.

②�재정상태표�보고일�현재�우발손실의�발생이�확실하지�아니하거나�우발손실의�발

생은�확실하지만�그�손실금액을�합리적으로�추정할�수�없는�경우,�우발상황의�내용,�

우발손실에�따른�재무적�영향을�주석으로�표시한다.

�③�우발이익의�발생이�확실하고�그�이익금액을�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는�경우,�

우발상황의�내용을�주석으로�표시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Manual,�이하�GFSM)�2014에서는�부채와�우발부채를�구분하고,�다시�우발

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explicit� contingent� liabilities)와� 암묵적� 우발부채(implicit�

contingent� liabilities)로�분류하는데,�이때의�우발부채는�"미래에�특정�사건이�일어나

지�않는�한�발생하지�않는�의무"에�해당한다.13)�아울러�명시적�우발부채는�하나�혹은�

둘�이상의�명시된�조건이�충족될�때�경제적�가치를�지불하게�하는�법률�혹은�계약상�

금융�협정으로부터�발생하는�우발부채에�해당하는바,�이는�지급보증과�같은�현존하는�

채무로�인해�발생할�수도�있고,�여신한도�초과로�인해�기금을�제공해야�하는�의무로부

터�발생할�수도�있으며,�환차손보전과�같은�손실보전협약으로부터�발생할�수도�있다.�

한편,�암묵적�우발부채는�법률�혹은�계약상의�원인으로�발생하지�않으나�어떠한�조건

이�성립되거나�사건이�발생하였을�때�인지되는�우발부채를�나타내는�것으로,�그�예로

는�미래�사회보장급여에�대한�순의무,�은행의�지불능력에�대한�보증,�지방정부�및�중

12)� http://www.kasb.or.kr/fe/accstd/NR_view.do?sortCd=G-COMPANY&divCd=&ctgCd=01&a

ccstdSeq=214�

13)� IMF(2014),� “obligations� that� do� not� arise� unless� particular� discrete� events� occu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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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은행의�채무불이행�시�보증�의무,�자연재해�구호를�위한�잠재적�지출�등이�존재한

다.�이러한�암묵적�우발부채는�사건이�터지기�전에는�공식적으로�인지되지�않으며,�가

장�심각한�암묵적�우발부채는�금융시스템과�관련된�것으로서,�이는�금융안정성이�위험�

수준에�이를�경우�정부가�법적�의무�범위를�넘어�지원해�줄�것이라는�시장의�기대에서�

발생한다.�이러한�암묵적�우발부채는�금융부문,�거시경제정책,�규제·감독제도�및�정보

공개가�취약할수록�늘어나고(Polackova,�1998),�발생원인,�위험�수준�등이�불확실하

므로�암묵적�우발부채는�명시적�우발부채에�비해�그�금액�산정이�쉽지�않다는�특징을�

지닌다.

� � �

그림�2-3 GFSM� 2014에서의�부채와�우발부채�구분

출처: 배정아·서정섭(2014: 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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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채무의�유형

지방채무는�그�세부�포함�항목에�따라�크게�일반채무,�관리채무,�우발채무�등으로�

구분되는바,�일반채무는�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을�포함하며,�관리

채무는�일반채무에�더해�BTL(임대형�민자사업)�임차료를�포함한다.�

이때,�일반채무의�하나인�채무부담행위는�세출예산이�수반되지�아니하고,�지출의무�

부담에�소요되는�경비의�지출이�그�연도�내에는�필요하지�아니하며,�익년도�이후에�그�

이행의�책임이�부과되는�의무부담을�원칙으로�한다(행정안전부,�2011).�즉,�세출예산�

편성�없이�일단�사업을�추진하고�사업�완성년도에�소요경비를�지출하는�것인데,�가용�

재원이�당장�부족하여�선공사�후�사업비�추후�지급�협약을�맺는�것�등이�이에�해당한

다.�따라서�사업비�총액에�대해�미리�지방의회�의결을�받고,�「지방재정법」제44조에�의

거�상환연도�세출예산에�계상한다.�

또한,�보증채무이행책임은�보증채무�중�주채무자의�상환�불능으로�인해�지방자치단

체의�보증�책임이�확정된�채무를�의미한다.�즉,�채무자의�파산�등으로�인하여�자치단

체가�채무이행의�책임을�지게�된�금액의�잔액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공기관(지

방공기업�등)의�채무에�대하여�일정한�목적을�위해�지급보증을�하였다가�해당�지방공

공기관�파산�등의�사유로�지급보증한�금액이�지방자치단체의�채무로�전환된�경우에�주

로�발생한다(국회예산정책처,�2023).�해당�사례로서,�태백시가�태백관광공사의�특정�

사업추진을�위한�채무에�대해�지급보증을�하였으나,�당해�공사의�파산으로�인하여�그�

채무�중�일부가�태백시의�채무로�전환된�경우를�들�수�있다.

한편,�지방자치단체의�일반채무와�우발채무는�우선�채무�부담�금액의�확정성�여부에�

따라�구분할�수�있는바,�채무를�부담하는�금액이�확정적인�경우에는�일반채무이지만,�

불확실한�경우에는�우발채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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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지방채무의�분류

구분 구성 및 정의 근거

③지방채 =①+②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① 지방채증권
② 차입금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

⑥일반채무
=③+④+⑤

통상적인 지방채무 
지방재정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 제108조

④ 채무부담행위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 지
방의회 의결 필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
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함(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
산안 예산총칙에 편성)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14) 

지방재정법 제44조 

⑤보증채무이행책임
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무 중 주 
채무자의 상환 불능으로 인해 자치단체
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것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⑧ 관리채무
=③+⑥+⑦

⑧일반채무에 BTL 임차료 혹은 지급 잔
액 등을 합한 채무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⑦ BTL 임차료 
(2019년부터 포함)

⑦일반채무에 BTL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순지방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⑨우발채무 
=⑩+⑪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
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⑩보증채무부담행위

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사업자나 
지방공사·공단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약정, 지방의회 의
결 필요(법령과 조례에 규정 필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15)

지방재정법 제13조 

⑪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⑪ 통상적인 예산 행위는 아니지만 장래
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상대자와의 계약이나, 협정, 
협약 등을 의미함. 의무 부담 대상이 일
반적 추상적인 상태이며, 예산에 포함되
지 않으나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16)

지방재정법 제13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2021)

14)�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관리)�제2항의�“지방자치단체의�장은�따로�법률로�정하

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의�원인이�될�계약의�체결이나�그�밖의�행위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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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의�유형

(1)�보증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는�지방자치단체가�민간�투자사업자나�지방공사·공단의�개발�사업�

등에�대한�주채무의�이행을�보증한�약정으로서�지방의회�의결을�필요로�하는�바(법령

과�조례에�규정�필요),�그�대상으로는�자산유동화증권과�금융기관�차입금이�존재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지방자치단체가�자산유동화증권을�매입하는�확약을�통해�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유동화

SPC)가�자산보유자(사업시행자)로부터�유동화자산(대출채권)을�양도받아�이를�기초

로�유동화증권을�발행하고,�당해�유동화자산의�관리·운용·처분에�의한�수익이나�차입

금�등으로�유동화증권의�원리금�또는�배당금을�지급하는�일련의�행위를�의미한다.�일

반적으로�자산유동화는�금융기관�또는�일반기업이�보유하고�있는�비유동성�자산을�시

장에서�판매·유통하기�용이한�형태의�증권으로�변환시킨�후�이를�현금화하는�일련의�

과정을�의미한다� (금융감독원,� 2021).�

금융기관�차입금은�금융기관으로부터�건설사,�농업인,�소상공인,�취약계층�등이�사

업자금�등을�차입한�금액이며,�이러한�차입금에�대해�자치단체가�보증을�섬으로써�보

증채무담행위가�성립된다.� �

� � �

(2)�예산외�의무부담

예산외�의무부담은�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이�아니어야�하고,�예산에�포함되지�않

으며,�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가�재정적·비재정적�부담

을�지게�되는�행위를�의미한다.�법령과�조례에�규정되지�않는다는�것은�자치단체에�부

여되어�있는�사무가�아니고�미리�예측하지�못한�상황이라는�것을�의미한다.�이러한�예

산외� 의무부담은� 구체적으로�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확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15)�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관리)��제3항의�“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보증채무부담행위를�할�수�있다.”

16)�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제1항�제8호의�“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

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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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으로�나눌�수�있다.

공공토지비축협약은�공공택지,�산업단지,�도로,�철도�등�공익사업에�필요한�용지를�

적기에�저렴한�가격으로�공급받기�위해�LH�토지은행과�맺는�것이다.�부지매입확약의�

경우�사업단지,�공동주택�조성�등�자치단체가�일정�시점에�미분양�부지매입,�책임분양�

등을�부담하는�형식으로�채무보증하는�형태를�의미한다.�비용부담확약은�사업시행자,�

협약�당사자�등과�투자비용,�금융비용,�운영손실�비용�등을�보전하는�협약을�체결하는�

경우를�나타낸다.�기타�협약으로는�자치단체가�학교용지�부담�및�시설�건립사업,�각종�

사업비�지원�등을�위해�교육청�또는�대학교�등과�맺은�것이�존재한다.�

� � �

표2-4 우발채무의�유형

우
발
채
무

보증채무부
담행위

자산유동화증권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입, 취약계층 등
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
증하는 것

예산외 
의무부담

공공토지비축협약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부지매입확약
사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확약

비용부담협약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비용, 금융비용, 
운영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협약
교육청 또는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주: 1개의 사업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외 의무부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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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발채무의�주요�발생원인:�민관협력(PPPs)

1)�민관협력의�개념�및�특징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은� 다양한�의미를�지닐�수� 있으나,�

일반적으로�특정�정책기능을�수행하기�위한�정부,�민간기업,�비영리�사적�조직�간의�

협력적�관계를�의미한다(Linder�&�Rosenau,�2000:�5).�이�같은�민관협력의�기저에는�

공공과�민간의�장점을�결합함으로써�사회적�이익을�위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

가정이�존재한다(Edelenbos�&�Klijn,�2009).�즉,�민관협력이�이루어지는�근본적인�이

유는,�공공과�민간이�협력할�경우�각�부문이�단독으로�사업을�추진할�때보다�질적으로�

우수한�성과를�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정부의�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민관협력을�도모할�수�있

다.�먼저,�재정지출의�최소화이다.�이는�현대적�관점에서의�민관협력이�영국의�대처정

부�당시�부족한�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비롯되었다는�점으로부터�잘�드

러난다(Quiggin,�2005:�446).�예를�들어,�사회간접자본의�수요와�공급이�불일치할�때�

해당�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막대한�정부재정이�소요될�수�있는바,�민간의�자금을�

끌어들임에�따라�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고�정부의�재정지출�역시�줄일�수�있다는�것

이다.�다음으로,�민관협력은�효율성(efficiency)을�개선할�수�있다.�민간의�참여�또는�

투자가�효율성을�보다�개선할�수�있는�이유는�경쟁(competition)과�관리운영의�측면에

서�제기되어�왔다.�즉,�민간투자는�시장지향적인�경쟁이�가능하기�때문에�공공영역의�

서비스�질을�개선하고�비용을�줄이며,�효율성�및�경제적�성과를�높이고자�하는�계약자

의�동기를�유발한다는�것이다(Savas,� 2000;�김태은,� 2010).�또한�민간부문의�선진�

기법과�자율적인�운영방식�등에�의해�공공영역보다�관리운영이�더�효율적일�수�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위험� 공유(risk� sharing)� 또는� 위험� 이전(risk�

shifting)의�실현이�가능하게�되고,�특히�대규모�사회기반시설�건설�등에�있어서�민간

부문과�함께�위험을�공유할�수�있다.�이와�관련하여,�민관협력은�정부와�민간이�위험,�

책임,�그리고�보상을�공유하는�것으로�묘사되었다(Payson�&�Steckler,�1996;�Sava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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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현실에서는�민관협력의�문제점에�대한�여러�지적이�존재한다.�우선,�정부의�

지출과�관련하여,�민간투자�등은�정부의�재정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주는�것이�아

니라,�단지�현재의�재정적자를�미래의�재정적자로�전환할�뿐이라는�주장이�있다.�민관

협력은�재정적자를�숨기고�지출�통제를�회피하기�위한�수단에서�시작되었는바(Sadka,�

2006:�25),�이를�통해�투자�금액을�미래의�시점으로�분산시키는�효과를�얻을�수�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민관협력�시�효율성�개선을�위해�가장�중요한�개별�민간업자�사

이의�경쟁이�나타나지�않을�수�있다.�예를�들어,�실제로�민관협력은�경쟁을�저해하는�

특정�조건(금융조달�조건�등)�하에서�진행될�수�있는데,�이러한�조건을�충족하기�힘든�

소규모�기업들은�참여에서�배제되기가�쉽다.�즉,�민관협력은�큰�규모의�기업들에�의해

서만�이루어지며,�이에�의미�있는�경쟁�상황이�나타날�수�없다는�것이다(Prager� and�

Desai,�1996;�Bloomfield,�2006).�이와�함께,�위험의�공유�및�이전과�관련해서도,�민

관협력을�통해�정부에서�민간으로�위험이�이전되거나�양자가�이를�공유하기보다는,�많

은�경우에�정부가�위험을�부담한다는�주장이�존재한다.�Forrer�et�al(2002)는�미국의�

사례를�들어�민관협력이�투자위험을�민간영역에서�공공부분으로�이전시키는�수단으로

서�사용되고�있음을�보여주었고,�Hood�외(2006)는�민관협력�시에�실제에서의�위험이

전�여부를�정확히�평가할�수�있는�방법�자체가�없다고�비판하였다.�

이와�관련하여,�민관협력의�대표적�형태�중�하나인�민간투자사업17)의�제도적�개선

방안을�통해�민관협력�사업에�대한�효과적인�관리를�도모할�수�있겠는바,�이를�살펴보

면�다음과�같다.18)�우선,�민간투자사업은�보통�일반�주민이�이용하는�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하므로�공공성�및�투명�확보를�위한�공공부문(자치단체�또는�지방공사)의�참

여�확대가�요구된다.�그동안�우리나라에서�민간투자사업은�높은�사용료의�발생으로�인

해�다수의�민원을�발생시켰고,�사업시행자의�정보공개�미흡(1인�주주�중심의�구조인�

경우)�등�폐쇄적인�운영이�문제가�되었다.�따라서�그�대책으로서�자치단체�등�공공부

문이�출자자로�직접�참여하여�민간투자사업의�공공성�확보(정보�비대칭성�해소와�사업�

17)�민간투자사업은� “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해당�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

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의�신설,�증설,�개량을�위해�민간부문의�투자를�유치하는�것을�의미한다.�이때,�민간투자사

업의�추진방식에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조에�따라�BTO,�BTL,�BOT,�BOO,�BLT,�혼합형�

등이�있으며,�우리나라에서�민간투자사업의�대부분은�BTO와�BTL�방식으로�시행되고�있다.�

18)�이와�관련해서는�김도일�외(2021)의�내용�중�일부를�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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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제고)를�강화할�필요가�있다.19)�나아가,�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는�주민참여형�

민간투자�방안의�마련이�요구되는바,�이를�위해� ‘공모�인프라펀드’�등을�활성화하여�

해당�사업에�대한�주민의�직접적인�참여�역시�도모할�수�있겠다.20)�즉,�‘공모�인프라

펀드’가�민간투자사업의�자기자본�및�선순위�대출에�투자하고,�이를�통해�지배구조가�

일부�개선됨으로써,�해당�사업�전반의�투명성이�제고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한

편,�이처럼�민관협력이�이루어진�사업의�경우�보통�공공성과�함께�수익성의�추구가�가

능하기에,�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부사업보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더�잘�작동할�수�있을�것이다.

� � �

2)�민관협력과�우발채무

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는�다양한�원인에�의하여�발생하지만,�많은�부분이�자치단

체의�민관협력�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다고�볼�수�있다.�이때의�민관협력은�정부가�

주로�담당하던�공적�서비스�업무를�정부와�민간이�서로�역할을�분담하여�파트너십을�

구축하고,�이를�통해�공적�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것을�말한다(강문수,�2011).�이�같

은� 민관협력의� 형태로는�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민간위탁

(outsourcing),�기간시설의�건설과�운영에�있어서�민간자본을�투입하는�민간투자사업

(PFI,�Private�Finance� Initiative),�대출지원�및�보증과�같이�민간에�대한�재정지원을�

통하여�민간사업자를�개발사업에�참여시키는�유형�등이�있다(김수희,� 2022).� 또한,�

여기에서의�민간은�기업,�대학,�NGO�등�공공부문�이외의�모든�대상을�포함한다.

이때,� 민관협력의�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해당�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의�정보�부족�및�미래상황의�불확실성과�이에�따른�체계적

인�비용추계의�어려움으로�인해,�보통�자치단체는�민간사업자와�상호�의무�부담에�대

19)�지방자치단체는�민간투자사업에�대해�공공용지를�제공하거나�용지구입비를�지원하는�방식으로�해당�

사업의�재원조달에�참여하고�있는바,�이때의�출자는�기존에�지원하던�건설보조금�또는�용지보조금

을�이용하여�현물출자할�수�있다(김도일�외,� 2021).� �

20)� ‘공모�인프라펀드’는�공모�방식을�통해�민간투자사업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를�의미하며,�보통�

50인�이상의�투자자가�모집됨으로써�그동안�소수의�기관투자자(은행,�보험사,�연기금�등)가�대부분

이었던�민간투자사업의�과점적�지배구조를�개선하고�선순위�차입처를�소액·개인투자자로까지�확대

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김도일�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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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확약�및�약정,�협약�등을�체결하게�된다.�즉,�민관협력�과정에서�나타나는�불확성�

등을�해소하고자�자치단체의�우발채무가�주로�발생케�되며,�이는�다시�해당�자치단체

의�재정운영에�있어�불확실성을�증대시킨다.�

한편,�지방자치단체는�예산제약으로�신규�개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재정적�어

려움이�존재하는바,�민관협력을�통해�당장�직접적인�예산을�수반하지�않고도�대규모�

사업을�추진할�수�있다(Leruth,�2012).�즉,�열악한�재정여건�하에서도�대규모의�개발

사업�등을�추진하려는�적극적인�자치단체는�우발채무와�같은�의무부담행위를�활용한�

사업을�선호하게�되는데,�이러한�방식은�단기적�관점에서�재정지출�및�재정수지에�큰�

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다만,�재정지출을�미래로�지연시킨�형태로서의�우발채

무는�해당�의무를�이행해야�하는�우발적인�상황이�발생하게�될�시에�특정�지방자치단

체의�심각한�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다.�특히,�재정력을�초과하여�장래에�발생�가능

한�손실이나�손해를�보증하는�협약�등을�체결한�자치단체의�경우에는�그�부담의�정도

가�더욱�크게�된다(Leruth,�2012).�따라서,�민관협력의�사업계획단계에서는�지방자치

단체의�잠재적�재정부담과�민간사업자의�운영수익의�흐름을�모두�고려하여�적정하고�

합리적인�수준의�우발채무를�계획해야�할�필요가�있다(김수희,� 2022).

� � �

3.�우발채무�관련�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정부�및�공공�부문의�우발�채무�혹은�우발�부채�관련�논의는�공공�채무가�

지속적으로�증가한�2010년�초반부터�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최연식�외,�2022).�이�당

시�미국발�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의�영향을�극복하는�과정에서�국가�재정이�중요

한�역할을�하였다.�그러나�그�과정에서�균형�재정�원칙이�준수되지�못하고�국가�채무

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박진�외(2012)는�2010년대�초반�성장률�둔화�현상과�복지�

수요�증가,�4대�공적�연금�관련�의무�지출의�증가,�국·공유�자산�가치�하락�등�재정적�

악재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면서�정부가�국가�재정의�역할을�보다�확대하고�채무�비

율�축소�목표를�후순위로�미룰�수�밖에�없었다고�보았다.�특히�우발�부채는�겉으로�드

러나지�않고�재정�부담의�잠재적�위험성을�지니고�있어�이에�대한�논의가�이�시기�본

격적으로�시작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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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에서는�지방자치단체�뿐�아니라�국가�및�공공기관의�우발�채무�혹은�우발�부채�

관련�선행연구들을�정리하고�검토하도록�한다.�우리나라�공공�부문의�우발�채무(부채)�

관련�선행연구는�재정활동의�주체에�따라�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첫째,�국가(중

앙정부)의�우발�채무(부채)를�대상으로�한�연구,�둘째,�공공기관과�관련한�연구,�셋

째,�지방자치단체와�관련한�연구�등이다.�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부

채)가�주요�대상이므로�국가�및�공공기관�관련�연구와�지방자치단체�관련�연구로�크게�

나누어�살펴보도록�한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를�같이�논의한�연구의�경우�국가�관련�

연구에�포함시켰다.�

� � �

1)�국가�및�공공기관�우발�채무�및�우발�부채�관련�연구�

국가의�우발�채무(부채)�관련�연구는�중앙부처�및�국가�단위를�대상으로�하며�주로�

국제기준에�따른�합리적인�공시�및�재정통계�산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따라서�현

금주의·단식부기�개념인�우발�채무보다는�발생주의·복식부기�개념인�우발�부채를�주로�

다루고�있다.�정성호(2015)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의�우발부채에�대한�체계

적�관리를�위해�IMF의�GFSM�2014에�근거하여�우발부채에�관한�용어�및�분류기준의�

재정립�필요성�등을�제기하였는바,�특히�지방자치단체�재무보고서에�우발부채로�보고

하고�있는�예산외�의무부담을�우발부채의�세부�항목에서�삭제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

다.�당시�채무관리계획상�예산외�의무부담�행위에는�BTO�최소수입보장,�토지리턴제,�

부지매입확약,� 기타유형이� 포함되었는데,21)� 토지리턴제와� 부지매입확약은� 지급보증�

또는�판매보증도�아니기에,�예산외�의무부담�행위를�기타약정�행위로�그�명칭을�변경

할�필요가�있다고�본�것이다.

최연식�외(2017)는�국가�재무제표�주석에�공시되는�매년�비슷한�금액이�반복적으로�

발생하는�우발부채에�대한�회계처리�문제점을�지적한�바�있다.�이들은�이른바�반복지

출�우발부채는�정부가�법률이나�협약�및�정책�등에�따라�의무의�이행을�실질적으로�회

피할�수�없기�때문에�발생한다고�보았다.�또한,�주석으로�공시된�우발부채�중�상당�부

21)�2023년도�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상의�2023~2027�채무관리계획�서식에는�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BTO(MRG�및�SCS　부담추정액)가�제외되어�있다.�또한�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

는�매입확약,�비용부담계약,�기타�유형으로�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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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그�발생의�가능성이�높고,�협약�등에�정부의�의무가�구체화되어�있어�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충족할�가능성이�크다고�주장하였다.�아울러�정부가�최소운영수입을�보장

하는�민간투자사업(BTO)을�시행할�시에�타당성�분석�자료를�활용하게�되면�이로�인

한�손실도�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다고�보았다.�

한종석·임태준(2021)은�정부�부문�우발�채무를�잠재적인�재정�위험(fiscal� risk)의�

하나로�규정하고�국제기구에서�제시하는�분류�방법과�관리�방안을�살펴보고,�국가별�

사례�분석을�시도하였다.�특히�이들은�역사적으로�우발�채무가�실현된�경우�평균적으

로�GDP의�10%에�해당하는�재정�피해가�발생했다고�하였으며,�최근�증가하는�공공인

프라�구축�등을�위한�민관협력(PPP)�사업이�우발�채무�규모를�증가시키는�주요�요인

이라고�보았다.�이들은�지방정부와�공공기관에서�발생하는�우발채무에�대한�위험�평가�

및�관리·감독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고�보았다.� �

� � �

표2-5 국가�및�공공기관�우발�채무(부채)�관련�주요�선행연구�

연번 제목 연도 연구진
연구 
대상

비고

1
정부재정통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우발부채 산정에 관한 논의
2015 정성호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우발부채

2
국가회계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반복지출 
우발부채 사례를 중심으로

2017
최연식·

허성준·이지연·
김영철

국가 우발부채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 연구
2021 한종석·임태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잠재적 재정 
위험 중 
하나로 

우발부채

4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공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2017 최한수·이창민
공공기

관
암묵적 보증

5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9 황순주 

공공기
관

명시적·
암묵적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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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및�우발�부채�관련�연구

국가�및�공공기관�관련�연구에�비해�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연구들은�우발�채

무(부채)의�개념과�공시�항목의�체계화와�합리적인�관리�방안까지�연구�범위로�삼고�

있다.�또한�선행연구의�대상이�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3가지�주요�재정활동�주

체를�모두�포괄하고�있으나�이�중에서�지방자치단체�관련�연구가�가장�활발히�이루어

졌다.�이에�대해�최연식�외(2022)는�국가나�중앙정부에�비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관

리제도가�상대적으로�정밀성이�떨어지고�독립�기관에�의한�감독�및�통제�절차,�견제와�

감시의�정도가�낮기�때문인�것으로�보았다.�즉,�국가�및�공공기관은�재정관리제도가�

정밀하고�독립된�재정담당부처에�의한�엄격한�감독�및�통제가�이루어지고�있으며�국회

나�언론,�사회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부터�견제와�감시를�받는데�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그�정도가�낮아�문제�제기가�활발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먼저�배정아·서정섭(2014)은�지방자치단체�우발부채�회계처리�및�관리의�문제점을�

제시한�최초의�국내�연구로�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을�중심으로�사실상�

우발채무�관련�실태를�조사하고�사례들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구체적으로,�

사업성과�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채�무리하게�추진된�투자�및�개발사업으로�

인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이�확대될�수�있음을�강조하고�재정관리제도와�연계될�

필요성을�주장하였다.�배정아·윤태섭(2014)는�동일�자료를�사용한�연구이다.�

한편,�윤태섭(2018)은�기존�연구에�비해�광역�지방자치단체�최근년도�우발채무�현

황을�추가하여�분석하였다.�그는�행정안전부가�그간�개별적으로�관리되어�오던�부채관

리체계를�통합�관리하고,�보증채무와�예산외�의무부담행위�등�잠재적�위험요인인�우발

채무를�통합부채�관리대상에�포함시키고�있으나,�각각의�개념이나�분류체계가�체계적

으로�정립되어�있지�않은�실정이라고�지적하였다.�아울러�우발채무�처리에�대한�회계

예규의�개정을�통해�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에�관한�기본적인�기준과�회계실무지침의�

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밖에�류춘호(2020)는�우발채무�중에서도�예산외�의무부담을�통한�지방재정부담을�

강조하고�개념적�정의,�특징,�지방재정에서의�실제�운영�실태�및�문제점에�대한�논의

를�전개하였다.�특히�지방의회�의결을�거치지�않는�점,�과도한�예산�지출이�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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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투자심사가�제대로�이행되지�않거나�조례�명칭�사용에�편차가�심하다는�점�등을�

지적한바,�이를�통해�예산외�의무부담에�대한�관련�조례�체계�정비,�지방의회의�재정

감사�기능�강화,�감사원의�감사사항�선정�등을�대안으로�제시하였다.�김수희(2022)도�

류춘호(2020)와�같이�우발채무�전체가�아닌�예산외�의무부담만을�다루었다.�특히,�사

실상의�재정행위이나�절차적�통제가�미흡하고,�미래에�부담하는�재정적�비재정적�의무

로�인하여�자치단체�재정위기를�초래할�가능성이�있음에도,�그동안�재정관리�규범대상

에서는�제외되어�왔다는�것을�문제로�지적하였다.�이에�따라�중기재정계획,�지방재정

영향평가,�지방재정투자심사,�우발부채관리,�재정공시제도�등�제도를�활용한�예산�외

의�의무부담에�대한�재정관리�강화를�대안으로�제시하였다.

한재명·최은철(2021)은�2019�회계연도�기준�지방자치단체의�우발부채�관리�현황과�

문제점을�제시하고�대응�방안을�모색한�바�있다.�우발�부채로�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

외�의무부담,�BTO�재정지원�협약,�기타�사례�검토�등의�관리�현황을�살펴보았다.�문제

점으로는�첫째,�관리�대상의�이질성�및�중복,�둘째,�환경�변화를�반영한�통계�관리�부

족,�채무전환율의�획일성�등을�꼽았다.�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첫째,�우발부채�범

위�및�유형�분류�방식�조정,�둘째,�유형별�적정�채무�전환율�산정�등을�제시하였다.

�

표2-6 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부채)�관련�주요�선행연구�

연번 제목 연도 연구진 연구 대상 비고

1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2014 배정아·서정섭

- 재무보고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2007~2012년
- 실태조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013년  

우발부채

2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배정아·윤태섭

광역 지방자치단체 
2007~2012년

우발부채

3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윤태섭
광역 지방자치단체

2007~2016년 
우발채무

4
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2019 강혜연·엄태호
기초자치단체 

2015~2017년

민자사업
재정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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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지방자치단체의�우발부채�공시�현황과�개선�방안을�살펴본�연구�또한�존

재한다.� 한승엽·이지연·최연식(2023)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광역� 지방자치단

체를�대상으로�결산보고서(재무제표)�상의�우발부채�주석�공시�항목과�관련�회계규정�

등을�검토한�후�공시�현황을�우발부채�항목별로�살펴보았다.�이들에�따르면�현재�광역�

지방자치단체�우발부채�주석�공시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첫째,�공시의�완전성�부

족,�둘째,�BTO�등�민관협력�약정�관련�잠재적�의무가�별도�주석�항목으로�공시되는�

점,�셋째,�해당사항이�없거나�0으로�보고하는�방식과�아예�공시내역을�생략하는�방식

이�혼재되어�있는�점,�결산보고서와�재정공시�간에�공시�범위,�용어,�시차�등�일관성

이�부족하고�연계성이�낮다.�

이외에도�강혜연·엄태호(2019)는�민자사업재정부담금을�숨겨진�부채로서�규명하고�채

무제로를�선언한�지방자치단체와�어떤�관계가�있는지�검토하였다.�민자사업재정부담금은�

BTL�사업의�임차료와�운영비를�비롯하여�수익형�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이

하�BTO)의�건설보조금�및�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Revenue�Guarantee;이하�MRG)

연번 제목 연도 연구진 연구 대상 비고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방안

2021 류춘호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의결 동의안 등  
예산외 

의무부담

6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2021 한재명·최은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019년 
우발부채

7
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2022 김수희

- 조례 및 의결 현황: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011~2021년 

-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019년 

예산외 
의무부담

8

지방자치단체 
비확정부채의 공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발부채를 중심으로

2023
한승엽 

이지연·최연식
광역 지방자치단체 

2017~2019년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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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등을�합산한�금액이다..이�중�BTL�임차료만이�채무에�해당하는�관리�채무에�포

함되고�그�외의�재정부담금은�우발부채로�구분되고�있다.�본�연구�결과,�채무제로를�달성

한�지역이�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민자사업재정부담금�규모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이른바�지방채�제로�선언을�지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관리�이면에�숨겨진�

부채가�비대해지는�일종의�풍선효과가�있음을�발견하였다.�

이와�같은�선행연구들은�그동안�관련�논의가�부족했던�자치단체의�우발�채무�또는�

우발�부채를�대상으로�그�개념�및�범위를�명확히�하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을�역설

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그러나�지방�우발�채무�및�부채에�관한�선행연구들은�

한계점�또한�가진다.�첫째,�연구�대상의�한계점이다.�기존�선행연구들은�비교적�짧은�

기간에�해당하는�한정적인�지방자치단체만을�대상으로�한다.�둘째,�기존�연구들은�대

부분�우발�채무�및�부채의�내역을�소개하는데�그치고�있다.�본�연구는�당해�선행연구

들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관리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

하고자�하며,�본�연구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기존�연구들과�차이점을�갖는다.�첫째,�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현황을�보다�상세히�살펴보고자�한다.�최근�행정

안전부(2023)는�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외�의무부담’으로만�구분되던�지

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를�6가지�유형으로�세분화하여�우발채무�분류체계를�정비한�바�

있다.�이는�기존의�우발�채무�유형이�지방�재정�건전성과�투명성을�보완하는데�한계가�

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둘째,�이를�위해�2014년부터�2021년까지�243개�광역�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우발�채무�발생�현황을�확인하고자�

한다.�셋째,�우발채무�관리에�관한�사례분석을�실시함에�있어�그�대상범위를�중앙정부

뿐만�아니라�민간분야�및�해외로도�넓힘으로써,�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의�관리�개선방

안�제시를�위한�보다�의미�있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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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우발채무와�재정건전성�간�관계

1.�재정건전성의�개념

사전적�정의로서�“개인이나�가계,�기업�따위의�경제�상태가�온전하고�탈이�없이�튼

튼한�성질”을�의미하는�재정건전성(fiscal�soundness)은�여러�학자들에�의해�그�개념

에�대한�정의가�이뤄져�왔다.�대표적으로,�Berne�&� Schramm(1986)은�재정건전성

을�정부가�수입증대를�통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면서�장·단기�관점에서�채무를�변

제할�수�있는�능력으로�정의하였고다.�또한,�Giammarioli�외(2007)는�재정건전성을�

정부가�장·단기적으로�그들의�재정적�의무를�변제할�수�있는�능력이라고�본바,�이�개

념은�단기적으로는�재정안정성을�의미하고,�장기적으로는�재정지속성을�말한다고�주

장하였다.�

한편,� IMF에서는�재정건전성의�개념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지�않지만,�과거�재정

건전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다가�비교적�근년부터는�재정의�지속가능성이라는�용어를�

사용하고�있다.�즉,�단기적인�균형재정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의�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유금록,�2023),�이러한�맥락에서�살펴본다면�재

정건전성과�재정의�지속가능성은�크게�2가지�측면에서�개념적�정의를�달리할�수�있을�

것이다.�첫째,�판단의�기간이�단기인가�중·장기인가를�기준으로�볼�경우,�재정건전성

은�단기적이거나�일정한�시점에서의�관점이고,�재정의�지속기능성은�중·장기적인�흐름

의�개념으로�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수�있다.�즉,�재정건전성은�단기적

으로는�수입범위�내에서�지출하여�추가적인�재정부담(국채발행�등)이�없이�안정적으로�

재정을�운영하는�것을�의미하며,�중·장기적으로는�국가채무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저량(stock)과� 유량

(flow)의�개념을�기준으로�할�때,�재정건전성은�저량의�개념에�해당하고,�재정의�지속

기능성은�유량의�개념으로�파악할�수�있다.�즉,�일정�시점에서의�재정상태는�재정건전

성의�개념으로�파악하고,�일정기간�내의�흐름을�기준으로는�재정의�지속가능성을�판단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chick(2005)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체계

(conceptual� framework)를� 지불능력(solvency),� 성장(growth),� 안정성(stability),�

공정성(fairness)이라는�네�가지�측면에서�포괄적으로�제시하였다.�여기서�지불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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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현재와�미래의�국가부채를�상환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고,�성장은�지속적인�

경제성장을�이루면서�국가부채를�상환할�수�있는�능력을�말하며,�안정성은�현재와�같

은�조세부담을�유지하는�가운데�국가부채를�상환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또한�공

정성은�현재세대와�미래세대�간�조세부담과�복지지출의�공평성을�유지하면서�국가부채

를�상환할�수�있는�능력을�가리킨다(유금록,�2023).�결국,�재정의�지속가능성은�정부

의�지불능력이나�정부부채�또는�공약한�지출을�위협하지�않고�현재의�지출과�조세를�

장기적으로�유지하는�정부의�역량으로서�포괄적인�정의를�내릴�수�있다(Hamilton�&�

Flavin,� 1986;�Bohn,� 1995;�Trehan�&�Walsh,� 1991;� Akram�&� Rath,� 2020).

한편,�재정건전성은�재정상태(financial�condition)의�개념을�사용하여�그�의미를�정

의할� 수� 있는바,� 이는� 미국� ICMA(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에서� 제시하는� FTMS(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메뉴얼인�

‘Evaluating�Financial�Condition’에서의�지방재정상태를�통해�건전성을�파악하는�것이

다(이효·이희재,� 2016).� FTMS에서� 제시하는� 재정상태의� 핵심� 요소는� 지불능력

(solvency)인데,� 이때의� 지불능력은� 현금지불능력(cash� solvency),� 예산지불능력

(budgetary� solvency),� 장기적�지불능력(long-run� solvency),� 서비스수준�지불능력

(service� level� solvency)으로�구성된다.�구체적으로,�현금지불능력이란�정부가�단기

간(30일~60일)에�발생하는�지급의무에�대해�이를�충당할�수�있는�능력을�말하고,�예

산지불능력은�한�회계연도�동안�정부의�총수입으로�총지출을�감당하는�능력을�의미하

며,�장기적�지불능력이란�장기적인�수지�균형�관점에서�향후�몇�년�동안�발생할�비용

을�정부가�충당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아울러�서비스수준�지불능력이란�지역주민

이�바라는�적정수준의�기본적인�서비스(사회복지�및�안전서비스�등)를�계속해서�공급

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이효·이희재,�2016).�이때,�개별�지방자치단체가�이러한�

4가지�지불능력을�얼마나�갖추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재정의�지속가능성과�재정위

기�간의�관계를�확인할�수�있다.�예를�들어,�장기균형�지불능력은�미래에�대한�자치단

체의�재정적�감당능력을�의미하기에�재정의�지속가능성과�관련되며,�서비스수준�지불

능력은�자치단체의�기본적인�필수서비스�공급능력에�해당하므로�이는�자치단체의�재정

위기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결국,�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재정상태의�건전성

으로�파악하는�경우,�건전한�재정상태는�“세출수요에�대한�재원충족�또는�재정지불능

력(fiscal� solvency)을�갖춘�상태”로�정의할�수�있겠다(이효·이희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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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건전성의�주요�측정지표로서의�채무수준22)�

공공부문의�채무�또는�부채�수준은�특정�정부의�재정건전성을�나타내는�대표�지표로

서�그동안�많은�곳에서�활용되어�온바,�채무수준과�재정건전성은�불가분의�관계라고�

볼�수�있다.�IMF의�경우�재정건전성에�대한�영향요인의�다양성으로�인해�이를�판단하

는�명시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음에도,�국가�간�재정건전성을�비교하는�국제적�

지표로서�GDP�대비�부채비율을�주로�활용하고�있다.�이때,�공공부문의�채무를�IMF의�

GFSM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으며,�보통�이들�지표에�대한�국가�간�비교를�

통해서�재정건전성�검토가�이뤄진다.

� � �

� � � � • Dl�=�채무증권(Debt� Securities)�+�대출금(Loans)
� � � � • D2�=�Dl�+� SDRs(Special� Drawing�Rights)�+�통화�+�예금
� � � � • D3�=�D2�+�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 � � � • D4�=�D3�+�기타�모든�보증,�보험,�연금�등의�부채

� � �

이러한�GFSM에서의�채무�및�부채의�구성을�그�주체별로�살펴보면,�국가채무를�Dl

으로�하고,�여기에�비영리공공기관의�부채를�추가하여�일반정부부채� D2를�편성하고�

있으며,� D2에�비금융공기업을�포함한�것이� D3에�해당한다.�이�가운데�D2는� IMF의�

GFSM을�이용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가장�명확하게�산출할�수�있는바,�타�지표보다�

활용성이�높아�국가�간�재정건전성�비교에�주로�활용된다.�

또한,� IMF는�재정건전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나�현실에서는�재정의�지속기

능성이라는�개념이�이를�대체하여�주로�활용되고�있는데,�이와�관련해서�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public� debt� sustainability)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IMF의�

Staff� Guidance는� 지속가능한� 공공부채의� 수준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GDP�대비�부채�수준을�각각�60%와�50%로�제시하고�있으며,�이를�상회하는�경우�높

은�수준의�검토가�필요한�국가로�분류될�수�있다.�특히�해당�검토�과정에는�특정�부채

의�우발부채�여부에�대한�판단이�포함된다.

22)�이진수�외(2020)의�내용�중�일부를�참고하여�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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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유럽연합(이하�EU)에서는�GDP�대비�국가부채�비율�등을�통해�개별�회원국

들의�재정건전성을�측정·관리하고�있다.�이와�관련하여,�1997년�재정된�‘안정과�성장

에�관한�협약(Stability� and�Growth� Pact)’에서는�한�회계연도의�예산적자가�GDP의�

3%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국가채무�역시�GDP의�60%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고�

규정하였다.�이후�독일과�프랑스�등�주요�회원국들의�채무�증가와�당해�협약상�제재조

치의�실효성�등이�문제가�되었고,�2011년�이를�보완하는�5개의�규정(regulation)과�1

개의�지침(directive)인�‘식스팩(Sixpack)’을�마련하였다.�구체적으로,�적자와�채무기

준을�위반할�시에�이른바� ‘과도적자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인�적자

감축을�위한�중기적�재정조치와�EU와의�합의된�계획을�통한�부채의�감경조치를�이행

해야�함을�규정하였다.�

이밖에�우리나라의�경우,�「국가재정법」은�제1조에서�“이�법은�국가의�예산·기금·결

산·성과관리�및�국가채무�등�재정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효율적이고�성과�지향적

이며�투명한�재정운용과�건전재정의�기틀을�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는

바,�채무수준이�건전재정을�나타내는�대표적�지표�또는�그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임을�알�수� 있다.� 이때,�동법�제5장(재정건전화)에서는�국가채무의�관리(제91조)와�

국가보증채무의�부담�및�관리(제92조)�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는데,�이를�통해�

국가가�보증채무를�부담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국회의�동의를�얻어야�함과�기획재정

부장관은�매년�국가보증채무의�부담�및�관리에�관한�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작성하여

야�함을�규정하고�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도�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관리)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전전년도�및�전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

채의�변동�상황,�해당�회계연도의�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추정액,�해당�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

등의�사항이�포함된�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는

바,�이를�통해�특정�지방자치단체의�채무�또는�부채�수준이�해당�자치단체의�재정건전

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또는�그에�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요인임을�확인할�수�있

다.�또한,�「지방재정법」�제5장과�제5장의2는�각각�‘재정분석�및�공개’와�‘긴급재정관

리’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데,�해당�사항으로서�재정분석�및�재정진단,�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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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체�지정,�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과�같은�주요�제도들은�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측

정�및�제고�등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따라서�이들�개별�제도에서�설정하고�있는�

주요�지표들의�경우�특정�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수준을�나타낸다고�볼�수�있겠다.�

보다�구체적으로,�매년�실시되는�재정분석의�경우�관련�지표로서�건전성,�효율성,�

계획성�3개�분야의�총� 13개�세부지표를�포함하고,�이때�건전성�분야에는�자치단체의�

채무관리�수준을�나타내는�관리채무비율과�통합유동부채비율이�주요�세부지표로�설정

되어�있다.�이외에도�참고지표�총�23개�중에는�관리채무부담비율,�관리채무상환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이�함께�존재한다(행정안전부,�2022).23)�한편,�재정진단이란�

재정분석의�결과�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이�현저히�떨어지는�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재정상태를�정밀�진단하여�재정건전화를�위한�대책을�강구하기�위한�절차를�의미하는

데,�이때�예산�대비�채무비율이�100분의�25를�초과하거나�채무상환비�비율이�100분의�

12를�초과한�지방자치단체�등은�재정위험�수준이�주의�단계에�해당함으로써�재정진단�

대상에�포함된다.24)�아울러� 「지방재정법」제55조의2에�따라�재정분석�및�재정진단의�

결과�재정위험�수준이�심각하다고�판단되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재정위기단체로�지정

할�수�있는바,�예산대비�채무비율이�100분의�40을�초과하거나�채무상환비�비율이�100

분의�17을�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등이�그�대상이�된다.25)�이밖에,�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제도는�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해결할�수�있는�재정적�위기상황을�맞이했을�때�중

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을�통하여�재정위기를�극복하기�위한�예방적�조치를�말하

는데,�재정위기단체로�지정된�자치단체가�재정건전화계획을�3년간�이행하였음에도�불

구하고�상환일이�도래한�채무의�원금�또는�이자에�대한�상환을�60일�이상�이행하지�못

한�경우,�채무부담행위액의�총�합계액이�해당�연도�최종예산의�100분의�60�이상인�경

우,�과거�4년과�미래�4년간�순지방비�채무�상환액의�평균이�같은�기간�일반재원�평균�

수입액의�1,000분의�255�이상인�상황�등일�때�긴급재정관리단체로�지정될�수�있다.26)

� � �

23)� 「지방재정법」�제5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5조

24)� 「지방재정법」�제5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65조의2

25)� 「지방재정법」�제55조의2�및�동법�시행령�제65조의3

26)� 「지방재정법」�제60조의3�및�동법�시행령�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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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연구의�관점:�재정위험�요인으로서의�우발채무

1)�재정위험에�대한�정의

재정위험에�대해서는�학자들마다�여러�정의를�내리고�있다.�이를�가장�포괄적으로�

정의한�Hemming�&�Petrie(2000)에�따를�때,�재정위험은�“정부가�의도하였던�재정정

책의�목적을�일부�또는�전부�달성하지�못할�가능성”에�해당하며,27)�이러한�개념에�기

초하여� 재정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

(Incorrect�specification�of� the� initial� fiscal�position),�②단기적인�경제여건�변화�등

에�따른�재정성과의�민감도(Sensitivity� of� short-term� fiscal� outcomes� to� risk),�③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Threats� to� longer-term� fiscal�

sustainability),�④재정정책의�설계와�집행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또는�제도적�취약

성(Structural�or� institutional�weaknesses�affecting� the�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iscal� policy)�등이�존재한다.�결국,�재정적자�및�정부부채가�크거나�거시�경제적�

불균형에�대한�대응능력이�부족할�경우,�그리고�조세부담이�높은�수준에�있다면,�재정�

총량에�대한�재정위험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박형수�외,� 2007).

한편,�경제학자인�Buiter(1985)는�지속가능한�재정정책(Sustainable�Fiscal�Policy)

을�“총생산�대비�공공부문�순가치(Net�Worth)의�비율을�현재�수준으로�일정하게�유지

할�수�있도록�하는�정책”으로�정의하면서,�반대로�그렇지�못한�재정정책이�운용되는�

상황을�재정위험�상태로�파악하였고,� Blanchard(1990)는�재정의�지속가능성에�관한�

두�가지�필요조건으로서�①GNP�대비�부채의�비율이�초기의�조건으로�궁극적으로�수

렴할�것과�②현가화된�기초재정흑자의�GNP�대비�비율이�현재�시점에서의�GNP�대비�

정부부채의�비율과�일치하여야�함을�제시하면서,�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지�못하는�상

황을�재정위험�상태로�간주하였다.�그러나�이러한�재정위험에�대한�정의는�너무�포괄

적이거나�총량적(Aggregated)�변수들을�활용하여�재정위험을�측정하기�때문에�재정위

험�여부를�정확하게�판단하기�어렵고,�다양한�유형의�재정위험을�구체적으로�포착하기�

어려운�문제가�있다(곽채기,� 2012).

27)� Hemming� &� Petrie(2000),� “Fiscal� vulnerability� as�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is�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failure� to� achieve� its�macro-fiscal� policy�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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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EU�등에서�제시한�재정위험에�대한�정의는�좀�더�실용적인�측면을�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IMF(2008)는� 재정위험에�대해� “예산편성(전망)� 시점에서의� 예상과는�

다른�재정적�결과가�나타날�가능성”이라는�의미를�채택하였다(박기백,�2010;�곽채기,�

2012).�이러한�정의에�기초하여�IMF에서는�재정위험의�유형을�①거시경제�변수가�달

라지는�경우,�②구조적으로�재정적자나�부채가�발생하여�재정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

는�경우,�③우발적인�재정부담이�존재하는�반면�현재�정부가�해당�위험에�대비한�재원

을�별도로�마련하고�있지�않는�경우,�④구조적이거나�우발적인�재정위험이�존재하지만�

정부의�부담여부가�불확실한�것으로�구분한다.�또한,�EU(2007)에서는�재정위험이�없

는�상태�또는�지속가능한�재정에�대해�“과도한�재정적자�및�국가채무를�피하고�적절한�

조세부담�수준을�유지하면서도�고령화�관련�지출로�인해�여타�분야�지출이�삭감되지�

않는�상황”이라고�실용적으로�정의하였다(박형수�외,� 2007;�곽채기,� 2012).

이밖에,�Cebotari�외(2009)와�Kopits(2014)에�따르면,�재정위험은�“재정전망에�관

한�불확실성”과�관련된�것으로�“재정성과(fiscal�outcome)에�대한�전망과�실제가�상당

히�달라지는�것�또는�그�가능성”에�해당한다.�이처럼�재정위험이라는�용어는�다양한�

수준에서�사용되고�있는바,28)�앞에서의�관련�정의들을�종합해�보면�기본적으로�재정

위험은�정부의�재정건전성을�저해하는�요인이라고�볼�수�있겠다.�즉,�재정건전성은�단

기적인�관점과�장기적인�관점에서�각각�정부의�재정안정성�및�재정지속성을�의미함에�

따라(Giammarioli�외,�2007),�재정위험이�커질�경우�단기적으로는�재정이�불안정해지

고�장기적으로는�지속적인�재정운용이�어려워질�수�있다.

� � �

2)�재정위험의�분류기준과�우발채무

재정위험은�우선�국가재정이나�지방재정의�총량적�측면에서의�위험과�분야별�활동

에�대한�재정위험으로�구분할�수�있는데,�World� Bank(2002)�등에서�제시하고�있는�

분야별�재정위험의�대표적인�예로는�공기업에�대한�지급보증�등�우발채무,�공적연금�

28)�재정위험(fiscal� risk)은�기존의�연구들에서�불확실성과�유사한�개념으로�사용되기도�하고,�때로는�

보다�극단적인�의미로�국가부도�위험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도�함.�즉,�위기(crisis)와�관련

된�의미로서�개별�연구마다�debt�crisis,�sovereign�debt�crisis,�sovereign�risk�등�그�개념을�당해�

연구목적에�따라�다르게�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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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암묵적�채무,�정부의�신용보증·예금보험·수출보험,�민간투자에�대한�수익보장�등이�

있다(박형수�외,�2007).�구체적으로,�World�Bank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포괄하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서의�재정위험뿐만�아니라,�정부�이외의�주체들(공

기업�등)이�수행하는�준재정활동(quasi-fiscal�activities)에�대해서도�재정위험의�측정�

및�관리가�이뤄져야�함을�권고한다.�특히,�분야별�재정위험에�대한�체계적인�분석�및�

관리를�위해서는�드러난�위험보다�우발채무�및�암묵적�채무에�대한�파악이�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박형수�외,� 2007).�

한편,�재정위험은�궁극적으로는�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부담하고�상환해야�하는�채

무�또는�부채의�발생과�직결된다고�볼�수�있다.�이에�재정위험의�유형�분류에�있어�현

재�가장�폭넓게�수용되고�있는�것은�Polackova(1998)의�모형에�해당한다.�이�모형은�

부채�또는�채무의�성격과�종류에�기초하여�재정위험의�유형을�분류하였다.�구체적으

로,�당해�모형은�재정위험과�관련이�있는�채무를�두�가지�기준으로�범주화하였는데,�

한�가지�기준은�특정�부채�또는�채무가�명시적(explicit)인지�아니면�암묵적(implicit)

인지에�관한�것이고,�다른�하나는�특정�부채�또는�채무가�직접적(direct)인지�아니면�

우발적(contingent)인지에�관한�것이다.�이러한�두�가지�기준을�교차시켜�보면�네�가

지�유형의�정부부채를�구분해�볼�수�있는바,�여기에는�명시적�부채이면서�직접부채인�

유형,�명시적�부채이면서�우발부채인�유형,�암묵적�부채이면서�직접부채인�유형,�그리

고�암묵적�부채이면서�우발부채인�유형이�해당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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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Polackova(1998)의�재정위험�분류

구분
직접부채

(모든 상황에서의 지불의무)
우발부채

(특정 상황에서의 지불의무)

명시적 
정부부채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 정부 채무(중앙정부가 계약한 차입금 
및 발행한 증권)

• 예산상의 지출
• 장기적으로 법적 구속이 있는 지출

(공무원 임금 및 연금)

•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차
입금 및 여타 지불의무에 대한 정부
의 보증

• 다양한 형태의 융자(모기지, 학자금 
융자, 농업인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보증

• 정부가 발급한 무역보증 및 환보증 
•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 정부의 보험제도(예금보험, 민간연금

제도, 농산물보험, 재해보험, 전쟁위
험보험)

암묵적 
정부부채
(대중 및 
이익집단 

압력에 따른 
정부의 

지불의무)

• 미래의 공적연금(공무원 연금과 구분)a)

• 사회보장제도a)

• 의료보장의 미래 재원a)

• 공공투자사업의 반복적인 미래 비용

•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채무/지불의무
에 대한 공공·민간기관의 불이행

• 은행의 파산(예금보험 보장대상 초과
분에 대한 정부지원)

• 민영화된 공공기관의 부채 탕감
•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연금기금, 고

용기금, 사회보장기금의 파산(소액투
자자 보호)

• 중앙은행의 채무불이행
• 구제금융(bailout)에 대한 요구(예컨

대, 민간의 자본잠식)
• 자연환경 복구, 재해구호, 국방비 지

출 등 

a) 그 충당금이 법률로 강제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정부의 암묵적인 직접부채로 분류됨. 이와 달리, 법률

로 강제된다면 이들은 명시적인 직접부채로 분류됨

출처: Polackova(1998), Polackova & Scick(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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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Polackova(1998)는�정부의�재정위험을�네�가지�채무�유형으로�구분하면서�

각�유형별로�차별화된�관리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는데,�Polackova의�분류방법

에�따라�재정위험의�유형을�구분하고�개별�재정위험�유형에�해당하는�채무�또는�부채

의�종류를�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명시적·직접적인�재정위험의�유형에�속하는�부채에는�국가부채와�지방부채가�

포함되는데,�국가부채와�지방부채는�확정부채의�성격을�띠고�있으며,� BTL사업(임대

형� 민간투자사업)도� 명시적·직접적인� 재정위험의� 유형에� 해당한다(송호신·우석진�

2011).�BTL사업은�정부가�민간과의�계약에�따라�일정한�부담을�지불하기�때문이다.

둘째,�명시적·우발적인�재정위험의�범주에는�보증채무,�신용보증,�BTO사업(수익형�

민간투자사업)�등이�포함되는바,�보증채무의�재정위험은�주채무자의�디폴트(default)

로�인해�정부의�재정부담이�초래되는�경우에�해당한다.�또한,�BTO사업의�경우�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의해�재정위험이�발생할�수�있다.�즉,�BTO사업과�관련해

서는�민간사업자가�당초�기대한�수익을�달성하지�못하게�되면�정부가�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야�하기�때문에�명시적·우발적인�재정위험이�발생하게�된다.

셋째,� 암묵적·직접적� 재정위험의� 범주에는� 미래에� 발생할�다년도� 공공투자사업의�

비용,�법적�의무가�없는�공적연금,�급여·사회보장급여·의료지출�등이�포함된다.�이때,�

암묵적·직접적�재정위험은�미래에�지급할�연금규모가�수입을�초과하는�충당부채의�규

모로�그�수준을�측정할�수�있으나,�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암묵적·직접적�

재정위험에�범주에�포함할�수�있는�채무의�형태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

다(곽채기,� 2012).

넷째,�암묵적·우발적인�재정위험의�범주에는�정부의�보증을�받지�않는�공공·민간기

관의�채무불이행,�민영화된�공기업의�부채청산,�중앙은행의�채무불이행�등과�같이�암

묵적인�상황에서�우발적으로�발생할�수�있는�부채�또는�채무가�포함된다.�우리나라�지

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공기업�부채가�암묵적·우발적인�재정위험에�해당하는바,�

당해�재정위험은�지방공기업이�채무�등을�상환할�수�없는�상황에�놓였을�때�자치단체

의�재원을�투입해야�한다는�점에서�우발성을�지닌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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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발채무에�따른�재정위험�발생의�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발채무는� 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해당�의무를�이행해야�하는�우발적인�상황이�발생하게�될�시에�특정�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다.�이와�관련하여,�Kopits(2014)는�재정위험의�발생�

원인을�경제적�요인,�기술적�요인,�정치적�요인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분류하였는

데,�경제적�요인의�대표적인�유형으로서�경제성장률�및�이자율�등과�같은�거시변수들

의�변화와�함께�우발부채의�확대를�제시하였다.29)�

이처럼�특정�지방자치단체에서�우발채무�또는�우발부채의�증가로�인해�재정위험이�

커지고�그�결과로서�재정건전성이�악화될�경우,�이는�곧�지역주민들에�대한�공공서비

스�축소(지출삭감)나�세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특히�우발채무로�인한�지방자치단

체의�재정위기가�발생할�시에는,�2022년의�소위�‘레고랜드�사태’에서도�보았듯이,�그�

파급력이�해당�자치단체에게�뿐만�아니라�민간영역을�포함한�국가�전체�경제에�미칠�

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30)�이에�현재에는�확정채무�규모�중심의�지방재

정관리�방식을�지양하고,�지방자치단체가�직면하고�있는�재정난의�범위와�수준에�대한�

포괄적이며�종합적인�접근이�크게�요구된다.�즉,�지방자치단체의�확정채무�규모만을�

대상으로�재정위기�문제에�접근할�경우,�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수준을�과소평가할�

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요컨대,�지방재정위기에�관한�문제를�좀�더�사전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우발적으

로�발생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의�미확정�채무�또는�우발채무까지도�파악하여�이를�

더욱�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특히�최근에는�특정�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서�전통적인�정부활동�외의�시장을�활용한�대안적인�서비스�전달방법�또는�민

관협력�등이�폭넓게�활용되고�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규모에�대한�정

확한�측정이�쉽지�않다.�즉,�재정착각(fiscal� illusion)의�발생이�용이한�작금의�재정환

경�하에서는�예상치�못한�비용�발생으로�인해�지방재정의�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

29)�이밖에,�기술적�요인은�주로�세수전망을�위한�자료나�추정방법과�관련이�있으며,�정치적�요인은�보

통�정부가�기존의�예산이나�중기계획과는�다르게�자의적인�정책변화를�가져오는�것과�관련이�깊다

(홍승현,� 2014)�

30)�한국경제신문(2023.09.25.)� ‘레고랜드�1년…다시�경고등�켜진�채권시장’�참고

(https://www.hankyung.com/� article/202309257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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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않은�것이다.�따라서�좀�더�적극적·체계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수준을�

파악�및�관리할�필요가�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에�대한�부정확한�진단과�판

단은�그들이�직면하는�재정위험을�확대하고�재정건전성의�악화�및�재정위기를�불러올�

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곽채기,� 2012).



우발채무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우발채무의 제도 현황

제2절 우발채무의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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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우발채무의�제도�현황

1.�지방�채무�및�부채�관련�지방재정관리제도

1)�전반적�지방재정관리제도�현황�

지방재정관리제도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예산과정에�관한�각종�제도를�일컫는

다(손희준,�2019:�432).�지방재정관리제도는�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집행�

및�결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이를�예산과정별로�살펴보면�크게�예산안�편성�단

계에서�실행되는�사전적�재정관리제도와�사후적�재정관리제도로�나눌�수�있다31).�우

선,�사전적�지방재정관리제도의�예로�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관리제도�등을�들�수�있다.�사전적�지방재정관리제도는�재정�운용�계획�단

계에서부터�재원의�효율적�사용과�건전성�강화를�위해�불필요한�예산�낭비를�방지하려

는�목적이�크다고�볼�수�있다.�

사후적�지방재정관리제도에는�집행�단계에서의�조기집행�기조,�계약·금고·기금�운

용지도�등과�결산�단계에서의�지방재정분석�및�진단제도,�지방재정공시제도,�복식부기

회계제도,�지방교부세�인센티브�및�감액�제도�등이�포함된다.�사후적�지방재정관리제

도는�재정운용�현황을�공개하여�재정�운용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재정적�위험

이�발생한�지방자치단체에�일정한�제재를�가하여�건전한�재정�상태로의�전환을�유도하

는�등의�목적을�지니고�있다(김동균,� 2021).

31)�예산�집행시에는�지방재정�조기집행�독려,�지방�계약·금고·기금�운용�지도�등의�제도를�운영하고�

있음�

우발채무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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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전반적�지방재정관리제도�현황�종합�

전반적 재정 위기 관리 

구분 지방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재정위기 

사전경보스템 
긴급재정관리제도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제55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6조의 4

「지방재정법」 제55조
의2~제56조

｢지방재정법」 제55조
의2 내지 제56조

｢지방재정법」 제55조
의 2

포함
사항 

관리채무비율, 통합유
동부채비율, 공기업부
채비율, 

통합재정수지적자비
율, 예산대비채무비율, 
금고잔액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 

통합재정수지적자비
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채무상환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
액현황, 공기업부채비
율 등

지방재정법 제60조의 
4에 따라 긴급재정관
리인의 선임 및 파견, 
긴급재정관리계획 수
립 및 이행 

� � �

2)�지방재정관리제도�중�지방�채무�관련�제도�현황

구체적으로,�지방채무�및�지방부채�관리제도는�공시�및�통계산출�제도,�관리�제도의�

단계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우선�채무�및�부채�관련�통계는�각각�지방채발행한도

액�산정�및�복식부기�재무회계�결산�과정에서�산출된다.�이러한�공시�및�통계�산출�제

도�등을�통해�각�지방자치단체는�지방채무관리계획과�재정건전성관리계획�등을�작성한

다.�또한�긴급재정관리제도�하에서�긴급재정관리단체를�지정하는�기준의�하나로�보증

채무부담행위액의�일정�비율을�규정하고�있다.� � � � � � � � � � � �

� � �

표3-2 지방채무�및�지방부채�관련�지방재정관리제도�현황�

구분 지방채무 지방부채 

공시 및 통계 산출 제도
Ÿ 재정공시(결산 및 수시) 
Ÿ 지방채발행한도액 산정

Ÿ 재정공시(결산 및 수시) 
Ÿ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관리
제도 

관리계획수립 Ÿ 채무관리계획 
Ÿ 재정건전성관리계획

(통합 및 우발부채)

재정분석지표 Ÿ 관리채무비율
Ÿ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채비율

위기관리지표
Ÿ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

비비율
Ÿ 공기업부채비율 

긴급재정관리제도 Ÿ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

출처: 한재명·최은철(2021:19)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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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별�재정관리제도�중�지방�우발채무�및�우발부채�관련�제도로는�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긴급재정관리제도,�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지방

재정공시제도�등을�꼽을�수�있다.�간접적으로는�재정건전성관리계획의�수립,�발생주의·

복식부기�재무회계제도�등도�우발채무�및�우발부채�관리�제도�범주로�포함시킬�수�있다.�

� � �

표3-3 예산과정별�지방재정관리제도�현황

예산과정 제도명 관련 법률
우발채무 
관련성

예산안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 37조

지방채 발행총액 
한도제

지방재정법 제 1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조, 

지방자치법 제 124조 
o

지방비 부담 협의
지방재정법 제25~27조, 

보조금법률 제7조

의안 비용 추계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9조

성인지 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예산집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법 제55~56조 △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법 제55조의 2 o

예산 성과금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불법 지출·낭비의 주민감시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 조기집행 국가재정법 제43조제4항 준용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87조의3 o

결산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55~57조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지방회계법 o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

지방재정법 제57조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법 제 60~60조의 2 o

출처: 정재진(2015), 이삼주(2021), 한재명·최은철(2021), 국회예산정책처(2022)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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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별로�지방�우발채무와�관련이�있는�제도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우선�

예산안�편성�과정을�보면,�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총액의�절반에�해당하는�금액이�

‘지방채발행�한도액�산정’에�사용된다.�이는�사전적�지방재정관리제도�중�하나인�지방

채발행한도액�산정에�있어서�지방�우발채무�지표가�사용됨을�의미한다.�본래�지방채발

행�총액�한도제는�2006년�기존에�지방채�발행�건별로�행정안전부�승인이�필요했던�기

채승인제도를�대체하여�도입된�제도이다.�지방�재정�분권의�관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증진하면서도�재정건전성�관점에서�지방채발행�규모의�총량을�국가가�통제하

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어�운용되고�있다.�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는�지방채�발행�

한도액�내에서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지방채�발행�등�채무를�발생시키는�행위를�

할�수�있다.�그러나�한도액을�초과하여�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경우�행정안전부의�

협의�또는�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이�때�지방채발행�한도액에는�①�지방채(증서차

입,� 공채발행),� ②� 채무부담행위액,� ③� 보증채무이행책임액,� ④� 지방자치단체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준공�후�민간�투자�사업자에게�순수�지방비로�지급해야�

할�의무가�확정된�임차료�잔액(운영비,�이자제외),�⑤�우발채무�총액의�50%에�해당하

는�금액이�포함된다.�

문재인�정부는�그동안�중앙정부�중심의�지방채발행제도�운영을�지방중심으로�전환

한�바�있다.�특히� 20220년� 4월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산정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전전년

도�예산액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정하는�금액으로�한다”로�개정하여�지방채발행�

한도액�설정�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이양한�바�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제10조제

2항,�2020년�4월�30일�시행).�또한,�2020년부터�지방채발행의�기본한도액�외에�대도

시�특례를�두어�기본�한도액�규모가�증가하였고�시군구에�대해서도�각각� 8%,� 5%,�

2%에�해당하던�기본한도액�비율을�일률적으로�10%�확대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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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지방채발행�총한도액*�산정�기준�변화�

구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 
100만 이상

시군 구

'19년

기본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x 계층별산정비율 x  경상일반재원 

지방채자율발행가
능지수

1-{일반재무+BTL임차료+우발채무의 50%}}/경상일반재원

계층별 산정비율 10% 8% 5% 2%

별도한도액(B)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차년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이후

구분
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기본한도액(A)
{경상일반재원-(일반채무+BTL임차료+우발채무의 50%)} x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B)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차년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 총한도액이란 기본 한도액(A)+별도 한도액(B)를 의미함  

출처: 이장욱·서정섭(2020), 행정안전부(2022) 참고하여 재작성 

� � �

한편,�지방채�발행에�지방자치단체의�재량을�인정하는�기조는�현�정부�들어�변화하

게�되었다.� 2022년�이른바�레고랜드�사태�이후로�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차환

채32)�비율을�점진적으로�낮추기로�결정하였다.�현재�차환채는�지방채�자율�발행�한도�

이외로�인정하고�있는데�2019년�25%에서�2020년�100%로�높아져서�2022년까지�유

지되는�차환채�비율을�2024년�80%,�2025년�50%,�2026년�30%까지�점진적으로�낮

출�계획이다33).�또한�행정안전부는�보증채무�부담행위�최초�발생뿐�아니라�금액이나�

내용의�변경이�발생할�경우에도�반드시�지방의회�의결을�받도록�의무화하고,�보증채무�

관련�특이�동향�발생�시�행안부�등�중앙부처에�고지하고�협의하도록�할�계획이라고�밝

힌�바�있다.�또한�기존에는�보증채무가�포함된�지방자치단체�투자사업�심사에�대한�별

32)�차환채란�기존�지방채를�상환하기�위한�목적으로�발행되는�채권을�의미한다.�

33)�행정안전부(2022.12.07.�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

00000000008&nttId=9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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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정이�없었으나,�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을�통해�보증채무�부담행위�등이�포함된�

사업을�투자심사�대상으로�명확히�규정하였다.�이에�따라�규모에�상관없이�행정안전부

의�중앙투자심사를�의무화하는�등�보증채무�관리를�강화해�나갈�예정이라고�밝힌�바�

있다34).�그리고�투자심사가�완료된�사업이더라도�보증채무�부담행위가�신규로�발생하

거나�증가한�경우,�보증�기간이�연장되는�경우�등에도�중앙투자심사�재심사를�거치도

록�하였다.

다음으로�예산�집행�과정에서�지방�우발채무와�관련이�깊은�제도�중�하나는�‘긴급재

정관리제도’를�들�수�있다.�긴급재정관리제도는�｢지방재정법｣ 제5장의2에�따라�2015
년�신설된�제도이다35).�이에�따르면�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가�자력으로�재정

위기상황을�극복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의견을�

미리�들어�긴급재정관리단체로�지정할�수�있다.�긴급재정관리제도는�당시�지방자치단

체의�산업단지�개발,�토지개발�등에�민간자본을�유치하면서�보증,�협약�등을�통한�예

산�외�의무부담�시행으로�우발채무가�급증해�자칫�실제�채무로�전환될�경우�지방자치

단체의�재정�파산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도입되었다.�그러나�현재까지�실제�

적용된�사례는�없다.�

34)�행정안전부(2023.04.12.)�지방의�보증채무�개시�전�심사�도입�「지방재정법�시행령,�시행규칙�」개

정안�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

00000000008&nttId=99902#none

35)�행정안전부�보도자료�(2016.06.21.)�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기준�구체화.�예산대비채무비율�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45%�이상�등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

00000000008&nttId=55179#none

「지방재정법 제 60조의 3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9조」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요건

1.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
체로 지정된 때보다 아래 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지방채 발행액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채

무부담행위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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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6.06.21.)  

� � �

이�외에도�「지방재정법�제�87조의�3�제�1항」에�따르면��통합부채와�우발부채와�관

련하여�모든�자치단체는�다음의�사항들을�포함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수립·시행

해야�한다.�여기에는�구체적으로�전전년도�및�전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상

황,�해당�회계연도의�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추정액,�해당�회계연도부터�5회계연도�이

상의�기간에�대한�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그�밖에�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등이�포함되어�있다.�그러나�한재명·최은철(2021)은�재정건

전성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는�자치단체가�많지�않고,�수립·시행하더라도�그�내용이�

현실을�적절히�반영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고�지적한�바�있다.�이들은�그�

이유로�통합부채�관리�지표가�미비하고�지방자치단체의�우발부채를�인식할�때�기준의�

정밀성이�부족하다는�점을�이유로�들고�있다.�

마지막으로�결산�단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및�우발부채와�관련이�있다.�우선�발생주의�복식부기�재무제표�

결산�주석에서�지방자치단체의�우발부채�및�우발채무�정보가�공시되고�있다.�또한�정

기�및�수시�재정공시�결산�부문에서�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가�포함된�우발부채�내역

이�공시되고�있다.� �

  3) 해당연도 기준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4) 해당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
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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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우발채무�공시�및�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관련한�재정�관리제도를�더욱�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

같다.�우선�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은�모두�지방의회에�보고해야�한다.�

또한�우발부채는�예산안의�첨부�서류�중�하나인�재정운용상황�개요서�상�항목�중�하나

로�공시되고�있고,�결산�기준�재정�공시에서�우발부채�항목의�하나로�공시되며,�지방

채�총액�한도액�산정시�50%를�반영하며,�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주석에�공시하는�등

의�방식으로�공표되고�있다.�

� � �

표3-5 지방�우발채무�관련�지방재정관리제도�현황�

구분 관리 현황

지방 우발채무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Ÿ [지방재정법 제 13조 제 4항] 지방의회에 보고36)

Ÿ [지방재정법 제 44조의 2] 재정운용상황의 개요서(우발부채 항목)
Ÿ [지방재정법 제 60조] 재정공시(결산기준-우발부채 항목)
Ÿ [지방재정법 제 87조의 2]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Ÿ [지방재정법 제 87조의 3] 재정건전성관리계획 
Ÿ [지방회계법 제 15조] 재무제표 주석 

� � �

지방자치단체�재정제도�상�우발부채�및�우발채무�공시�현황을�더욱�구체적으로�살펴

보면�다음�<표�3-6>과�같다.�우선,�지방자치단체는�정기�및�수시�재정공시�결산,�채

무관리계획,�재정건전성관리계획,�결산�재무제표,�예산안�첨부�서류�등�다양한�제도들

을�통해�우발부채�및�우발채무를�공시하고�있다.�

해당�내용들을�항목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째,�‘정기�및�수시�재

정공시� 결산’에서�우발부채�내역이� 공시되고� 있다.� 이� 때� 우발부채에는� 채무부담행

위37),�BTO�사업�관련�재정지원�협약�내역,�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

의무부담액�등이�포함된다.�이�중�우발채무는�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의무부담

36)�2022년도�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결정에�따르면�최초�발생�뿐�아니라�금액,�내용,�변경�등에�대해

서도�지방의회�의결을�받도록�의무화할�계획이다.�그러나�이는�보증채무부담행위에�대해서만�적용

되는�내용으로�예산외�의무부담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않아�문제의�소지가�존재한다.�

37)� 2020년�결산부터�채무부담행위는�우발부채�항목에서�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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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해당된다.�예산외의�의무부담액은�다시�재매입�약정,�매입확약,�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산하기관�차입금�상환,�출자�및�비용부담약정�등으로�세분화되어�공시

되고�있다.� � �

� � �

표3-6 지방자치단체�재정제도�상�우발부채�및�우발채무�공시�현황

구분
결산기준 

재정운영공시
채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결산재무
제표 주석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우
발
부
채

① 채무부담
행위

①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①채무부담
행위

①계류 중인 
소송사건

(1심계류 중) ①채무부담
행위 

②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역

②BTO 사업 
재정지원 협약

②채무부담 
행위

③ BTO 
계약내역 

② BTO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③소송관련

우
발
채
무

③지급보증
(보증채무
부담행위)

②보증채무
부담행위

③보증채무
부담행위

④보증채무부담
행위

④ 지급보증
(보증채무
부담행위)

④예산 외의 
의무부담액

③예산외 
의무부담행위

④예산 외 
의무부담

⑤예산외의 
의무부담

⑤예산외 의무부담 

재매입약정
부지매입

확약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행위명, 
사업자,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 
내역 등 표기)

재매입
약정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매입 확약

손실부담계약

기타 유형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금, 기타 
약정)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책임분양확약

산하기관 차입금 
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산하기관 차입금 
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주1: 20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되었고, 예산외 의무부담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료 용어가 통일되었으며 예산외 의무부담의 세부 항목을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비용부담으로 분류하였다. 

주2: MRG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의미하고 SCS는 사업재구조화(Standard Cost Support)를 의미한다.

출처: 류춘호. (2021:131) 참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참고하여 저자 수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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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지방자치단체는� ‘채무관리계획’을�통해서도�우발부채�및�우발채무를�공시하

고�있다.�우발부채에는�BTO�관련�내역이�포함되며�여기에는�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사업재구조화(SCS)�부담추정액이�포함된다38).�이�외에�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있으며�이�두가지�유형이�우발채무에�해당된다.�채무관리계획에서의�

예산외�의무부담행위�유형은�재정공시와도�다른데,�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유형�등으로�나뉘고�있다.�

셋째,�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서도�우발부채�및�우발채무를�공시

하고�있다.�이때�우발부채에는�채무부담행위39),�BTO�사업�재정지원�협약�내역,�보증

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등이�포함된다.�이�중�우발채무는�보증채무�부담

행위와�예산외의�의무부담이�해당된다.�예산외�의무부담은�다시�부지매입,�재매입,�책

임분양�등의�매입확약과�손실부담�및�기타부담계약�등을�포함하는�비용부담계약,�중도

해지환급금,�기타�약정�등을�의미하는�기타비용부담�등으로�세분화된다.�

넷째,�발생주의�복식부기�재무제표�결산�주석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우발부채�및�우

발채무�자료를�찾을�수�있다.�이에�따르면�우발부채에는�계류�중인�소송사건,�채무부

담행위,�BTO�계약내역,�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무부담행위�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예산안�첨부�서류의�하나인�‘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BTO�관련�재정지

원�협약과�약정을�통한�의무부담행위를�공시하고�있다.�소송관련�사항을�제외하면�결

산기준�재정운영공시와�유사한�항목으로�우발부채�및�우발채무�현황을�공시하고�있음

을�알�수�있다.�

38)�민간투자사업에서의�사업재구조화�(Standard�Cost�Support,�SCS)�방식은�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정부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는�요소로�인식되면서�논의되기�시작한�대안�중의�하나이다.�이는��실

제운영수입이�관리운영권가치�+�연도별관리운영비용에�미달할�경우�정부가�지원해주는�제도이다.�

기존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운영수입’의�보장이�아닌�‘운영비용’에�대한보장이라는�점이�가장�큰�

차이점이다.�주무관청은�실제�운영수입이�실제사업운영비에�미달하게�되는�경우에만�지원하게�돼�

재정적�부담을�줄일�수�있어�주무관청�주도의�사업재구조화가�이루어질�경우�이�제도가�도입되고�

있다(김용훈,2016)� .

39)� 2020년�결산부터�채무부담행위는�우발부채�항목에서�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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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우발채무의�관리�현황�분석

1.�분석�범위�및�방법�

본�연구의�분석�범위는�2014년부터�2021년까지의�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공시�결산�현황을�통해�지방�우발채무�및�우발부채�자료를�구

득하였다.�재정공시는�자치단체의�재정운용상황과�주민의�관심사항�등을�객관적인�절

차(홈페이지)를�통해�주민에게�알기�쉽게�알려주는�제도이다.�재정공시는�예산과�결산�

두가지�유형이�존재한다.�매년�2월�중�당해연도�예산�관련�공시를�하고�있으며�8월에�

전년도�결산�기준으로�작성하여�공시하고�있다.�본�연구는�전년도�결산�기준으로�작성

하는�재정공시�자료를�활용하였다.�한편,�부채�및�채무�관련�자료를�정기�공시가�아닌�

다음해�2월이나�3월�정도에�수시�공시�형태로�공개하는�일부�지방자치단체가�존재하였

다.�이�경우�수시�공시�자료가�있으면�이를�반영하였다.�그러나�수시공시를�한다고�하

였으나�막상�찾아보면�없거나�파일�에러�등이�존재하는�경우에는�부득이하게�익년도�

재정공시에서�공개하는�작년�자료를�활용하였다40).�또한�보증채무부담행위의�경우�보

증채무액을,�예산외의무부담의�경우�약정금액을�집계하였다.�우발채무�현황은�크게�회

계·재정�정보의�형식�측면과�내용�측면으로�두가지로�나누어�분석하였다.�형식�측면에

서는�지방�우발채무(부채)의�공시�현황을�살펴보았고�내용�측면에서는�연도별�우발�채

무�및�우발�부채의�기초�통계값,�세부�구성,�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

연도별�추세�등을�살펴보았다.�

� � �

40)�원칙적으로�올해�재정공시에�공개하는�작년도�우발�채무(부채)값은�작년에�공시한�값과�동일해야�

한다.�그러나�현황�분석�검토�결과�그렇지�못한�지방자치단체가�대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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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우발채무�분석�결과41)

1)�지방�우발채무�전체�현황�

2014년부터�2021년까지의�분석�기간�동안�지방�우발채무�연도별�합계�금액�현황을�

나타낸�것이�다음�<표�3-7>이다.�이에�따르면�우발채무는�분석�기간�동안�연평균�3조�

2,700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예산외�의무부담�중�손실부담계약의�경

우�2015년부터�2021년까지�금액이�같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매년�동일한�지방자치

단체가�동일한�약정�금액을�공시하였기�때문이다.�이�외에도�책임�분양�확약의�경우에

도�2016년과� 2017년�금액이�같고,� 2018년과�2019년�금액이�같은�것으로�나타났다.�

� � �

표3-7 지방�우발채무�연도별�합계�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채무부

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우발채무 
합계 매입

확약
재매입
약정

책임
분양
확약

손실
부담
계약

산하
기관

기타 소계

2021 984,671 2,003,100 0 0 25,500 0 386,411 2,415,011 3,399,682

2020 797,030 1,825,237 0 0 25,500 212,720 0 2,063,457 2,860,487

2019 394,751 1,367,170 222,715 64,000 25,500 264,861 0 1,944,246 2,338,997

2018 989,606 1,763,853 243,314 64,000 25,500 355,291 0 2,451,958 3,441,564

2017 346,841 2,043,256 205,000 105,180 25,500 350,000 0 2,728,936 3,075,777

2016 1,073,884 2,407,350 542,200 105,180 25,500 0 0 3,080,230 4,154,114

2015 1,102,062 2,171,695 420,947 80,000 25,500 0 0 2,698,142 3,800,204

2014 387,709 2,640,654 64,700 0 0 0 329 2,705,683 3,093,392

합계 6,076,554 16,222,315 1,698,876 418,360 178,500 1,182,872 386,740 20,087,663 26,164,217 

8개년 
평균

759,569 2,027,789 212,359 52,295 22,313 147,859 48,343 2,510,958 3,270,527

비중
(%)

23.22 62.00 6.49 1.60 0.68 4.52 1.48 76.78 100

41)�우발채무�규모는�2018년도�단�한�해에�지방재정365에�게시된�것�외에는�2023년�현재까지�공식적으

로�취합하여�발표하고�있지는�않는�데이터임(지자체별�수시재정공시�항목임).�따라서�본�연구의�우

발채무�현황은�공식적인�통계자료를�활용한�것이�아니라,�연구진이�243개�지자체의�결산서,�수시재

정공시�내용을�전수�조사하여�취합한�자료임을�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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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분석�기간�동안�매년�평균적으로�몇�개�지방자치단체에서�우발채무가�나타

나는지,�이들�지방자치단체의�평균�우발�채무는�어느�정도�되는지�등을�세부적으로�살

펴보았다.�2014년부터�2021년까지�매년�243개�지방자치단체�중에서�평균적으로�34개

의�지방자치단체에서�우발�채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분석�기간�동안의�

전체�지방자치단체의�약�14%에�해당하는�수치이며,�평균적으로�약�962억원의�우발채

무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도별로�차이는�있으나�최소�7백만원에서�최대�1

조원�이상의�우발채무를�가진�지방자치단체도�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 �

표3-8 지방�우발채무�연도별�평균�금액

(단위: 백만 원, %) 

회계연도 지자체 수 (비중)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21 32(13.17) 106,240.10 126,041.30 11 528,882

2020 34(13.99) 84,131.97  92,078.34 7 385,200

2019 37(15.23) 63,216.14  69,929.86 7 290,361

2018 34(13.99) 101,222.50  144,276.90 7 688,500

2017 31(12.76) 99,218.61 104,641.50 7 375,500

2016 36(14.81) 115,392.10 188,347.80 8 996,252

2015 35(14.40) 108,577.30 185,899.50 7 1,021,752

2014 33(13.58) 93,739.15  108,446.60 8 350,000

합계 272(13.99) 96,191.97  133,434.30 7 1,021,752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결산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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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지방�우발채무�연도별�평균�금액�추세

주: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평균 우발채무 금액을 나타냄 

� � �

그림�3-2 지방�우발채무�구성별�평균�금액�추세� �

주: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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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발채무의�구성�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분석�기간�동안�평균적으로�보

증채무부담행위보다�예산외�의무부담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세부

적으로�보증채무부담행위는�지방�우발�채무의�약�35%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예산외�의무부담액은�약� 65%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 �

표3-9 지방�우발채무�연도별�평균�구성� �

(단위: %)

회계연도 지자체 수 

우발채무 대비 보증채무부담행위 
비율

우발채무 대비 예산외의무부담 
비율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2021 32 34.13 0 100 65.86 0 100

2020 34 29.52 0 100 70.47 0 100

2019 37 35.53 0 100 64.46 0 100

2018 34 38.61 0 100 61.38 0 100

2017 31 35.88 0 100 64.11 0 100

2016 36 38.21 0 100 61.78 0 100

2015 35 35.32 0 100 64.67 0 100

2014 33 32.54 0 100 67.45 0 100

합계 272 35.00 0 100 64.99 0 100

주: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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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지방�우발채무�연도별�평균�구성�비율�추세

주: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임에 주의 

� � �

표3-10 예산대비�우발채무�연도별�평균�비율�

(단위: %)

회계연도 지자체 수 (비중)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21 32(13.17) 4.58 6.54 0 27.00

2020 34(13.99) 5.06 6.88 0 27.18

2019 37(15.23) 4.89 13.26 0 29.63

2018 34(13.99) 8.33 13.25 0 67.30

2017 31(12.76) 10.06 15.54 0 76.62

2016 36(14.81) 12.36 23.38 0 136.22

2015 35(14.40) 10.22 12.85 0 42.88

2014 33(13.58) 12.73 14.76 0 48.50

합계 272(13.99) 8.52 13.86 0 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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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예산대비�우발채무�연도별�평균�비율

주1: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임에 주의 

주2: 예산액의 경우 통합회계 최종예산 총계 기준임

주3: 최소값의 경우 예산대비 우발채무 비율이 0이 아니지만 소수점 둘째자리를 넘는 값으로 0으로 표

기하였음

� � �

지방�우발채무가�존재하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예산�대비�평균�비율을�살펴보

았다.�분석�기간�동안�8개년�평균�예산대비�우발채무�비율은�8.52%에�달했다.�전반

적으로�예산대비�우발채무�비율이�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2016년의�경우�지방

자치단체�예산보다�우발채무�비율이�높은�지방자치단체도�존재하였다.�이러한�현상은�

보다�적극적으로�민간�자본을�들여�개발사업을�추진하려는�지방자치단체의�의지로�받

아들일�수도�있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우발�채무가�확정채무로�현실화될�경우�지방

자치단체가�이를�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대비책이�마련되어야�함을�의미한다고�볼�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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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년도�세부�내역�분석�현황�

다음으로�지방�우발채무�세부�내역을�보다�잘�이해하기�위해�최근년도�기준으로�세

부�내역을�제시하고자�한다.� 2021�회계연도�기준�우발채무의�전체�건수는� 70건이고�

규모는�약�3조�9,555억원�정도로�나타났다.�이�중�보증채무부담행위가�19건에�7,480

억원이고�예산외�의무부담42)이�44건에�2조�9,529억원�정도이다.�예산외�의무부담의�

경우� 2021년�기준�매입확약과�기타�정도로만�나타나는데�매입확약이�44건에�약� 2조�

9,529억원으로서�대부분을�차지한다.�

2021년�기준�우발채무가�발생하고�있는�지자체는�총�30곳으로서�많게는�7건부터�적

게는�1건의�우발채무를�가지고�있다.�금액�기준�약�9,480억원의�채무를�가지고�있는�

기초�지자체도�나타나고�있고,�5천억원대�1곳,�2000억원대가�다섯�곳으로�나타난다.

42)� 2020년�결산부터�우발채무�입력에�변화가�있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 � � � -� ‘20년�결산부터�채무부담행위는�우발부채�항목에서�제외

� � � � -� ‘예산외�의무부담’�대신� ‘예산외�의무부담’으로�용어통일�

� � � � -�예산외�의무부담�세부항목을�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기타�비용부담으로�분류�

� � � � -�유동화증권�발행과�관련된�매입확약�등은�보증채무부담행위로�관리(한국예탁결제원�기준)로�변경� �

하였으나,�실제�지자체�수시재정공시�항목을�살펴보면�2021년�회계연도�기준으로도�‘예산외�의

무부담’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음에�따라�본�연구에서도�‘예산외�의무부담’�이�아닌�‘예산외�

의무부담’�용어를�사용함



제3장� |�우발채무의�관리현황�및�문제점�분석

69

표3-11 우발채무�현황(2021�회계연도�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우발채무(A=B+C) 보증채무부담행위(B) 예산외 의무부담(C)

총
건수

총 금액 건수 금액
비중

(B/A)
건수 금액

비중
(C/A)

합계 70 3,954,458 19 748,310 18.92 51 3,206,148 81.08 

서울 본청 1 23,900 1 23,900 100 0 0 0 

부산 본청 5 528,882 0 0 0 5 528,882 100 

광주 본청 5 870 0 0 0 5 870 100

광주 북구 5 2,205 0 0 0. 5 2,205 100

대전 본청 1 139,970 1 139,970 100 0 0 0 

경기 의정부시 3 11 3 11 100 0 0 0 

경기 시흥시 1 8,000 1 8,000 100 0 0 0 

강원 본청 1 205,000 0　 0 0 1 205,000 100 

강원 영월군 1 4,930 1 4,930 100 0 0 0 

충북 청주시 4 114,754 1 39 0.03 3 114,715 99.97 

충북 음성군 2 149,900 0 0　 0 2 149,900 100 

충남 보령시 1 28,026 0　 0　 0 1 28,026 100 

전북 전주시 2 948,000 1 31,000 3.27 1 917,000 96.73 

전북 익산시 2 16,740 0　 0　 0 2 16,740 100

전북 완주군 2 136,740 1 128,400 93.9 1 8,340 6.1 

전남 목포시 2 36,860 1 1,860 5.05 1 35,000 94.95 

전남 나주시 1 45,000 1 45,000 100 0 0 0 

전남 광양시 1 10,766 0　 0 0 1 10,766 100 

전남 담양군 1 4,800 0　 0 0 1 4,800 100

전남 장흥군 1 8,000 0　 0 0 1 8,000 100

전남 신안군 2 544 0　 0 0 2 544 100

경북 경주시 1 35,000 0　 0 0 1 35,000 100

경북 안동시 1 33,000 1 33,000 100 0 0 0 

경북 경산시 4 294,144 1 185,000 62.89 3 109,144 37.11 

경북 영양군 3 24,700 3 24,700 100 0 0 0 

경남 본청 2 239,594 1 12,000 5.01 1 227,594 94.99 

경남 창원시 1 119,700 0　 0 0 1 119,700 100 

경남 진주시 3 295,400 0　 0 0 3 295,400 100

경남 사천시 7 232,979 0　 0 0 7 232,979 100

경남 밀양시 3 155,543 0　 0　 0 3 155,543 100

주: 2021회계연도 기준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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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상세내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재정공시�자료에�발생연도,�행위명,�제공받은�자,�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채권자,�제공사유�등을�입력하도록�되어�있다.�예산외�의무부담(계약상�

약정)은�약정유형,�행위명,�사업자,�약정금액(최대손실�추정액),�총사업비,�부채계상

액,�사업기간,�약정내용을�기입토록�되어�있다.�

실제�입력한�내용들을�살펴보면�보증채무부담행위의�행위명에�보증채무,�제공사유

에�협약서�등�항목과�맞지�않는�내용을�입력한�경우가�적지�않게�보이고�있다.�계약상�

약정의�경우도�행위명에�토지비축협약,�실시협약�등으로�기입하고�있고�약정내용에�매

입확약,�공원조성사업�등의�오류를�발견할�수�있다.

� � �

표3-12 예산외�의무부담�상세�현황(2021�회계연도�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외 의무부담(C=D+E)

총
건수

총
금액

비중
(C/A)

매입확약
(D)

기타: 중도해지환급금, 
기타약정 등 

(E)

건수 금액
비중

(D/A)
건수 금액

비중
(E/A)

합계 51 3,206,148 81.08 44 2,952,926 74.67 7 253,222 6.4 

서울 본청 0 0 0 　0 　0 0 0 　 0 　 0 

부산 본청 5 528,882 100 5 528,882 100 0 　 0 　 0 

광주 본청 5 870 100 5 870 100 0 　 0 　 0 

광주 북구 5 2,205 100 5 2,205 100 0 　 0 　 0 

대전 본청 0 0 0 0 　 0 　 0 0 　 0 　 0 

경기 의정부시 0 0 0 0 　 0 　 0 0 　 0 　 0 

경기 시흥시 0 0 0 0 　 0 　 0 0 　 0 　 0 

강원 본청 1 205,000 100 1 205,000 100 0 　 0 　 0 

강원 영월군 0 0 0 　 　 0 0 　 0 　 0 

충북 청주시 3 114,715 99.97 　 　 0 3 114,715 99.97 

충북 음성군 2 149,900 100 2 149,900 100 0 　 0 　 0 

충남 천안시 0 0 0 　 　 0 0 　 0 　 0 

충남 보령시 1 28,026 100 1 28,026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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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1회계연도 기준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 � �

다음으로�우발채무의�상대적�비중을�살펴보았다.�많은�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

채를�발행하고�있지�않은�상황을�감안하여�최종예산액�대비�우발채무�비율과�지방채잔

액대비�우발채무�비율을�제시하도록�한다.�우선�최종예산액�대비�우발채무�비율을�살

펴보았다.�전북�전주시가�예산액의�약�35.51%에�해당하는�금액을�우발채무로�공시하

고�있으며�그�외에도�경남�사천시,�경북�경산시�등이�20%�이상의�비율을�보이고�있

다.�특히.�전북�전주시의�경우�예산대비�채무�비율은�6.85%이지만�예산대비�우발채

무비율은�35.51%로�가장�높게�나타나�우발채무비율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는�것으

구분

예산외 의무부담(C=D+E)

총
건수

총
금액

비중
(C/A)

매입확약
(D)

기타: 중도해지환급금, 
기타약정 등 

(E)

건수 금액
비중

(D/A)
건수 금액

비중
(E/A)

전북 전주시 1 917,000 96.73 1 917,000 96.73 　 　 0 

전북 익산시 2 16,740 100 1 16,076 96.03 1 664 3.97 

전북 완주군 1 8,340 6.1 1 8,340 6.1 　 　 0 

전남 목포시 1 35,000 94.95 1 35,000 94.95 　 　 0 

전남 나주시 0 0 0 　 　 0 　 　 0 

전남 광양시 1 10,766 100 1 10,766 100 　 　 0 

전남 담양군 1 4,800 100 1 4,800 100 　 　 0 

전남 장흥군 1 8,000 100 1 8,000 100 　 　 0 

전남 신안군 2 544 100 2 544 100 　 　 0 

경북 경주시 1 35,000 100 1 35,000 100 　 　 0 

경북 안동시 0 0 0 　 　 0 　 　 0 

경북 경산시 3 109,144 37.11 3 109,144 37.11 　 　 0 

경북 영양군 0 0 0 　 　 0 　 　 0 

경남 본청 1 227,594 94.99 1 227,594 94.99 　 　 0 

경남 창원시 1 119,700 100 　 　 0 1 119,700 100 

경남 진주시 3 295,400 100 3 295,400 100 　 　 0 

경남 사천시 7 232,979 100 7 232,979 100 　 　 0

경남 밀양시 3 155,543 100.00 1 137,400 88.34 2 18,143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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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인다.�이러한�양상은�경남사천시,�경남�밀양시,�경북�경산시�등에서도�나타나고�

있다.�경남�밀양시의�경우�예산대비�채무비율은�0%이지만�예산대비�우발채무비율은�

13.11%로�나타나고�있어�관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다음으로�예산�대비�우발채무�

비율이�가장�낮은�지방자치단체는�경기�의정부시이며�1%�미만인�곳은�광주�본청,�서

울�본청,�전남�신안군,�광주�북구,�경기�시흥시,�전남�당양군,�강원�영월군,�전남�광

양시,�전북�익산시�등이다.�

� � �

표3-13 예산�및�채무잔액�대비�우발채무�현황(2021�회계연도�기준)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

채무잔액 최종예산액
예산대비채

무 비율
우발채무

예산 대비 
우발채무비

율

채무잔액대비 
우발채무 

비율

(A) (B)
(A/B)x10

0
(C) (C/B)x100 (C/A)x100

서울본청 11,534,214 50,984,180 22.62 23,900 0.05 0.21 

부산본청 3,227,469 17,433,340 18.51 528,882 3.03 16.39 

광주본청 1,250,141 8,213,568 15.22 870 0.01 0.07 

광주북구 2,360 1,154,441 0.20 2,205 0.19 93.43 

대전본청 847,645 8,113,950 10.45 139,970 1.73 16.51 

경기
의정부시

0 1,862,803 0.00 11 0.00 -

경기시흥시 0 2,260,853 0.00 8,000 0.35 -

강원본청 1,164,626 9,330,775 12.48 205,000 2.20 17.60 

강원영월군 0 560,874 0.00 4,930 0.88 -

충북청주시 69,463 3,999,358 1.74 114,754 2.87 165.20 

충북음성군 39,000 944,032 4.13 149,900 15.88 384.36 

충남천안시 157,740 2,928,792 5.39 110,500 3.77 70.05 

충남보령시 0 1,141,029 0.00 28,026 2.46 -

전북전주시 182,984 2,669,724 6.85 948,000 35.51 518.08 

전북익산시 0 1,800,467 0.00 16,740 0.93 -

전북완주군 36,310 977,253 3.72 136,740 13.99 376.59 

전남목포시 80,000 1,392,429 5.75 36,860 2.65 46.08 

전남나주시 15,500 1,089,003 1.42 45,000 4.13 2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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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1회계연도 기준

주2: 채무잔액대비 우발채무 비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지방채 잔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임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 365 예산대비 채무비율 항목 

또한�2021회계년도�기준�지방채무잔액이�존재하는�지방자치단체�중�지방채무잔액대

비�우발채무�비율이�100을�넘는�지방자치단체를�살펴보았다.�이들은�경북�경산시,�경

남�사천시,�전북�전주시,�충북�음성군,�전북�완주군,�전남�나주시,�전남�광양시,�경북�

경주시,�충북�청주시�등으로�모두�기초�지방자치단체인�것으로�나타났다.�광역�지방자

치단체�중에서는�경남�본청이�지방채잔액�대비�우발채무�비율이�22.58%로�높게�나타

나고�있으며�광주�본청은�0.07%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자치단체

채무잔액 최종예산액
예산대비채

무 비율
우발채무

예산 대비 
우발채무비

율

채무잔액대비 
우발채무 

비율

(A) (B)
(A/B)x10

0
(C) (C/B)x100 (C/A)x100

전남광양시 6,000 1,190,327 0.50 10,766 0.90 179.43 

전남담양군 10,000 631,062 1.58 4,800 0.76 48.00 

전남장흥군 0 616,664 0.00 8,000 1.30 -

전남신안군 0 804,485 0.00 544 0.07 -

경북경주시 20,000 2,007,403 1.00 35,000 1.74 175.00 

경북안동시 0 1,652,071 0.00 33,000 2.00 -

경북경산시 30,501 1,340,610 2.28 294,144 21.94 964.37 

경북영양군 0 415,272 0.00 24,700 5.95 -

경남본청 1,061,118 12,994,093 8.17 239,594 1.84 22.58 

경남창원시 439,662 4,601,249 9.56 119,700 2.60 27.23 

경남진주시 0 2,977,825 0.00 295,400 9.92 -

경남사천시 30,700 862,824 3.56 232,979 27.00 758.89 

경남밀양시 0 1,186,593 0.00 155,543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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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발채무의�약정�유형�분석�

지자체에서�기입한�2014년~2021년�약�8년간의�보증채무부담행위의�행위유형과�예

산외�의무부담�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보증채무부담행위의�행위유형을�살펴보면�채무보증�약정,�전세자금보증,�산

업단지조성자금,�농산물�수매자금,�개발사업�등이�있다.

예산외�의무부담의�약정유형을�살펴보면,�매입확약,�복합약정,�재매입약정,�책임분

양확약�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에�따라�20년�결산부터�예산외의무

부담의�세부항목은�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기타비용부담으로�분류되었으

나�여기에서는�2021년부터의�자료를�살펴보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약정�

유형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 � �

표3-16 우발채무�약정유형

보증채무부담행위 행위유형 예산외 의무부담 약정유형

Ÿ 채무보증 약정
Ÿ 보증채무
Ÿ 대출채권 매입확약
Ÿ 지급보증
Ÿ 차입금 보증
Ÿ 융자지원
Ÿ 대출보증
Ÿ 자금대출

Ÿ 매수의무부담
Ÿ 예산외 의무부담
Ÿ 매입확약
Ÿ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Ÿ 재매입약정
Ÿ 책임분양확약
Ÿ 손실부담계약
Ÿ 비용부담 약정
Ÿ 도유지 환매
Ÿ 대출약정
Ÿ 기타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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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발채무�작성�현황

1)�보증채무부담행위�관리현황

(1)�보증채무부담행위�작성�양식

행정안전부에서는�매년� ‘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및�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

통합기준’을�통하여�지급보증(채무부담행위)의�세부내역을�아래와�같은�서식으로�작

성하도록�하고�있다.�

유동화증권�발행과�관련된�매입확약�등은�보증채무부담행위로�관리하도록�하고�있

다(한국예탁결제원�기준).

� � �

표3-1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세부내역�작성양식

 (단위 : 백만 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시(도)

지방
공사·
공단

○○공단

출자·
출연기관

○○기관

(내부거래)

출처: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보증채무부담행위�작성�현황

위의�작성양식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2014년~2021년�보증채무부담행위�총�164건�

중�행위명�불명확은�55건,�보증채무액�미작성은�2건,�부채계상액�미작성은�147건,�제

공사유�불명확은�34건으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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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8 보증채무부담행위�관리현황(2014~2021)

보증채무부담행위 
총건수

행위명 불명확 보증채무액 미작성 부채계상액 미작성 제공사유 불명확

164 55 2 147 34

주: 중복표기

� � �
이�중�행위명의�경우�사업명�및�행위명을�명확히�작성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채무

보증�약정,�차입금�보증�등�사업의�성격만을�간략히�작성하는�등의�사례가�확인되었다.

� � �

표3-19 보증채무부담행위�-�행위명�불명확�사례

정확한 기입사례 행위명 불명확 사례

Ÿ ○○북부 일반산업단지조성 대출약정
Ÿ ○○년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대출

Ÿ 채무보증 약정
Ÿ 차입금보증
Ÿ 미분양토지 매입 확약
Ÿ 대출보증
Ÿ 보증채무
Ÿ 혁신산단조성사업
Ÿ 정책자금지급보증
Ÿ 지급보증

� � �

제공사유를�불명확하게�작성한�경우는�제공사유를�미작성하거나,�사업명만을�작성

하는�사례가�있었으며,�보증,�협약서�등으로만�작성되어,�사유를�파악하기�힘든�사례

가�있었다.

표3-20 보증채무부담행위�-�제공사유�불명확�사례

정확한 기입사례 제공사유 불명확 사례

Ÿ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기준
조성원가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

Ÿ 미분양용지 4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
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약정 체결에 의함

Ÿ 제공사유 미작성
Ÿ 행위명과 동일하게 작성(○○ 개발사업)
Ÿ 보증
Ÿ 협약서
Ÿ 관광개발사업
Ÿ 운영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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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채무부담행위�분야�현황�

보증채무부담행위의�분야를�분류하면�개발,�도로,�산업단지,�산하기관�지원,�보건

의료,�사회복지,�기타�등의�7개�분야로�나눌�수�있다.�개발의�경우�특정�지구�도시개

발사업,�관광개발사업�등이�해당된다.�도로의�경우�고속화도로사업에�대한�지급�보증

이�해당된다.�산업단지의�경우�지식산업지구,�혁신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등의�조성

을�위한�사업비�조달�혹은�미분양토지�매입�확약�등이�포함된다43).�다음으로�산하기

관�지원의�경우�대부분�지방공기업·공사�및�출자·출연기관이�담당하는�업무에�대한�운

영�및�정책자금�등에�대한�금융기관�차입금�보증으로�구성되어�있다.�보건의료의�경우�

지역�공공의료원�직원퇴직금�충당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가�해당된다.�또한�사회

복지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지원금,�저소득�세입자�전세자급�융자�혹은�보증�

지원�등이�해당된다.�기타의�경우�딱히�분류를�새로�하기�어려운�사업들이�해당된다.�

예를�들면�공공임대자전거�사업에�대한�보증�채무�부담,�폐기물처리시설�입주자에�대

한�주택�융자금�등을�기타에�분류하였다.

표3-21 보증채무부담행위�분야�(2014~2021)

보증채무부담행위 
총건수

개발 도로
산업
단지 

산하기관
지원

보건
의료

사회복지 기타

159 10 7 33 51 7 39 12

주: 중복 제외 

� � �
각�지방자치단체의�결산�재정공시의�내용이�불충분하여�확정적으로�말하기는�힘드나,�

보증채무부담행위의�분야�중�산업단지의�경우� 금융기관차입금�보다는�자산유동화증권�

발행�방식을�따르는�것이�일부�파악되었다44).�이�경우�각�지방자치단체�결산�재정공시

에�기재되는�채권자는�보통�증권사이거나,�해당�증권사와�발행�자산유동화증권�내역을�

기재하는�경우도�종종�있었다.�예를�들어�경북�경산시의�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대

43)�산업단지�여부는�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에서�검색하여�확인하였다.�

44)자산유동화증권�발행�여부는�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채권메뉴-종목검색�등에서�검색할�수�있다.�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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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채권�및�신탁수입권�매입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의�채권자는�트루프렌드�경산�제�2

차(주)로�기재되어�있고�제공받은�자는�경산지식산업개발(주)로�기재되고�있다.� �

� � �

2)�예산외�의무부담�관리현황

(1)�예산외�의무부담�작성�양식

행정안전부에서는�매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및�‘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을�통하여�예산외�의무부담의�세부내역을�작성하도록�하고�있다.

표3-22 예산외의무부담�세부내역�작성양식

(단위 : 백만 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내용

계

○○시(도)

지방
공사·
공단

○○공단

출자·
출연기관

○○기관

(내부거래)

주: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

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출처: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 �

(2)�예산외�의무부담�작성�현황

위의� 작성양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14년~2021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총�

238건�중�행위명�불명확은�61건,�총사업비�미작성은�135건,�사업기간�불명확은�54건,�

약정내용�불명확은�55건으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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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3 예산외의무부담�관리현황(2014~2021)

예산외 의무부담 
총건수

행위명 불명확 총사업비 미작성 사업기간 불명확 약정내용 불명확

238 61 135 54 55

주: 중복표기

� � �

이�중�행위명의�경우�사업명�및�행위명을�명확히�작성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산업단

지조성,�예산외의무부담�등�사업의�성격만을�간략히�작성하는�등의�사례가�확인되었다.

표3-24 예산외의무부담�-�행위명�불명확�사례

정확한 기입사례 행위명 불명확 사례

Ÿ ○○북부 일반산업단지조성 대출약정
Ÿ ○○지구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Ÿ 산업단지 조성
Ÿ 손실발생시 주식매수 약정
Ÿ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Ÿ 토지비축협약
Ÿ 예산외 의무부담(기타유형)
Ÿ 예산외의무부담
Ÿ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Ÿ 부동산 매입확약
Ÿ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Ÿ 부지매입확약
Ÿ 미분양 부지배입 확약 
Ÿ 매입확약
Ÿ 토지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
Ÿ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Ÿ 우선수익권매입확약
Ÿ 우선수익권 매입확약
Ÿ 예산외의무부담(기타유형)
Ÿ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의무
Ÿ 대출채권 매입확약
Ÿ 산업단지 부지매입확약
Ÿ 공공토지비축
Ÿ 공공토지비축매입업무협약
Ÿ 실시협약
Ÿ 수입신용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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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을�불명확하게�작성한�사례는�사업기간을�미제시하거나,�사업기간이�이미�

종료된�경우,�그리고�사업기간의�표기를�‘20○○~현재’의�식으로�불명확하게�작성한�

사례가�포함된다.

� � �

표3-25 예산외의무부담��사업기간�불명확

정확한 기입사례 행위명 불명확 사례

Ÿ 20○○.○○.○○~20○○.○○.○○
Ÿ 20○○ ~ 20○○

Ÿ 사업기간 종료후에도 공시
Ÿ 사업기간 미제시
Ÿ 사업기간 불명확

약정내용을�불명확하게�작성한�경우는�약정내용을�미작성하거나,�매입확약,�부지매

입�등�사업의�내용과�약정의�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기�힘든�사례가�있었다.

� � �

표3-26 예산외의무부담�-�약정내용�불명확�사례

정확한 기입사례 약정내용 불명확 사례

Ÿ 매입확약인은 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고 대주에게 매매
대급 지급

Ÿ 약정내용 미제시
Ÿ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Ÿ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
Ÿ 미분양용지매입확약
Ÿ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이익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Ÿ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이익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금
Ÿ 부지매입확약
Ÿ 잔금완료 후 소유권이전
Ÿ 산업단지미분양용지인수
Ÿ 매입확약
Ÿ 미분양용지매입
Ÿ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Ÿ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이익상실) 발행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Ÿ 공공토지비축매입사업비부담
Ÿ 분양용지 매입확약
Ÿ 토지비축
Ÿ 사업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Ÿ 수입신용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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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외의무부담�분야�현황

예산외의무부담의�분야를�분류하면�개발,�도로,�산업단지,�농공단지,�산하기관�지

원,�문화체육,�주택,�토지,�교육,�기타�등으로�나눌�수�있다.�개발의�경우�보증채무부

담행위와�유사하게�특정�지구�도시개발사업,�관광개발사업�등이�해당된다.�보증채무부

담행위에서의�개발�분야가�도시개발사업에�대한�책임분양�합의,�보증�채무,�사업비�차

입�지급보증�등인데�반해�예산외의무부담행위의�개발�분야는�도시개발�사업�준공�후�

손실보상,�사업법인의�대출금�상환�불능시�사업부지�매입에�대한�확약,�재매입약정�등

의�형태로�나타나고�있었다.�도로의�경우�도로사업용지에�대한�공공토지비축�협약�등

이�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보증채무부담행위에서의�도로�분야가�도로�건설�사업�

관련�지급보증인�것에�반해,�예산외의무부담�행위에서의�도로�분야�관련�약정은�도로�

건설�관련�토지�비축사업계획에�따른�토지보상비�상환�등이라는�점에서�차이가�존재하

였다.�다음으로�산업단지�및�농공단지의�경우�특정�산업단지�및�지구에�대한�미분양�

산업용지�신탁수익권�및�대출채권,�미분양용지�등에�대한�매입확약�내지�책임분양�확

약�등이�주를�이루고�있다.�보증채무부담행위에서의�산업단지�관련�분야는�주로�자산

유동화증권을�발행하여�사업비를�조달하거나�충당하는�것이�주를�이루고�대출채권�매

입의무�및�미분양용지�담보�제공�등의�사유도�존재하였다.�

산하기관�지원의�경우�산하기관이�민간�및�국책사업�유치를�위해�차입한�금액에�대한�

상환,�출자�및�비용부담�약정�등이�존재하며�약정에�따른�지급사유가�발생할�경우�환매�

대금을�지급하는�등의�도유지�환매,�재매입�약정,�부지에�대한�매입�확약�등이�해당되었

다.�보증채무부담행위에서�산하기관�지원�분야의�경우�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의�사업�활

성화를�위한�운영자금�지원에�대한�대출�및�채무�보증이�주를�이룬�점과�비교된다.�

다음으로�문화체육�분야의�경우�동물원,�유원지�등에�대한�매수의무부담,�매입�확약�

등이�해당되었다.�주택�분야의�경우�관련�사업에서�손실�발생할�경우�해당�사업자의�

주식을�매수하는�약정이�존재하였다.�예산외의무부담의�결과에�따라�실제로�해당�지방

자치단체의�산하기관이�손실이�발생한�해당�회사를�인수한�바를�확인할�수�있었다.�토

지의�경우�공원이나�사적지,�토지보상�등에�대한�공공토지비축협약이�주를�이루고�있

다.�교육의�경우�대학교�캠퍼스�설립이나�운영지원�관련�비용부담�약정,�학교용지매입

비�지원�등이�해당되었다.�그�외�기타�분야로는�임대농기계�장비�구입에�대한�매입확

약이나�가로등�개설�사업이나�수입신용장개설에�대한�비용부담�약정�등이�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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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7 예산외의무부담�분야�현황(2014~2021)

예산외 의무부담 
총건수

개발 도로
산업
단지

농공
단지

산하
기관

문화
체육

주택 토지 교육 기타

238 18 11 136 2 15 9 6 25 11 5

주: 중복표기

� � �

4.�지자체�재정상태와�우발채무

2021년�기준�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무부담)와�지방채

와의�관계를�개략적으로�알아보기�위해�산점도를�그려본�결과는�다음� [그림� 3-5]와�

같다.�1개년도의�결과이고�우발채무를�지닌�지방자치단체가�그렇지�못한�지방자치단체

에�비해�극히�적기�때문에�어디까지나�대략적인�그림임을�미리�밝힌다.�

이를�보면�우선�지방채잔액이�많은�지방자치단체의�경우�우발채무도�많은�경향성을�

보이고�있다.�또한�각�지방자치단체의�규모를�통제하기�위해�예산�대비�지방채�잔액�

비율과의�산점도를�살펴본�결과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그림�3-5 2021년�지방채�잔액과�우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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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2021년�예산대비�지방채�비율과�우발채무� �

다음으로�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태와�우발채무의�관계를�살펴보았다.�우선�지방자

치단체의�재정�상태를�알아보기�위해�재정자립도와�재정력지수를�선정하였다.�먼저�재

정력지수는�자치단체가�표준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기준이�되는�재정�수요에�

대하여�재정�수입이�어느�정도�충당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 2021년�기준�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서�해당�지표의�수치를�확인할�수�있다.�한편,�재정력지수의�경

우�일부�자치구에서는�해당�값을�공표하고�있지�않은�한계를�지니고�있다.�이에�재정

력을�대변하는�지표로�재정자립도를�선정하여�우발채무와의�관계를�살펴보았다.�지방

재정자립도는�지방자치단체의�세입�합계에서�자체�세입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차지하

는�비중을�의미한다.�재정력지수�및�재정자립도와�우발채무의�관계를�직관적인�그림으

로�살펴볼�때,�지방채와�마찬가지로�양(+)의�관계를�엿볼�수�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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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2021년�재정력지수�및�재정자립도와�우발채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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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더욱�상세한�분석이�필요하겠으나,�지방채�잔액이�많은�지방자치단체의�경우�

이미�진행하고�있는�사업이�많아�더�이상의�지방채�증권�및�명시적�차입�여력이�없어�

우회적으로�우발채무를�발생시키고�있을�수�있다.�이러한�현상은�재정력이�상대적으로�

양호한�지방자치단체에서�우발채무�발생액이�높다는�것과도�관련�있을�수�있다.�즉,�산

업단지�활성화나�지방�산하기관�등을�통한�도시개발�사업�등이�활발하다는�것과�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이�관련�있을�수�있다.�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누락시키고�있을�

우발채무가�있다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관계는�더욱�뚜렷하게�나타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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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우발채무�관리의�문제점

1.�지방재정관리제도로서�우발채무�관리의�한계�

이상,�지방재정�관리제도를�살펴본�결과�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서�우발부채�관련�최

근�통계,�향후�전망�및�관리계획�등을�적시하도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 � �

표3-28 우발채무�관련�지방재정관리제도�현황�

구분 관리 현황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Ÿ [지방재정법 제 13조 제 4항] 지방의회에 보고45)

Ÿ [지방재정법 제 44조의 2] 재정운용상황의 개요서(우발부채 항목)
Ÿ [지방재정법 제 60조] 재정공시(결산기준우발부채 항목)
Ÿ [지방재정법 제 87조의 2]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Ÿ [지방재정법 제 87조의 3] 재정건전성관리계획 
Ÿ [지방회계법 제 15조] 재무제표 주석 

� � �

우발채무�관련한�재정�관리제도로는�지방의회�보고,�예산안의�첨부�서류�중�하나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상에�우발부채의�하나로�공시,�결산�기준�재정�공시에서�우발부

채�항목의�하나로�공시,�지방채�총액�한도액�산정시�50%�반영,�지방자치단체�재무제

표�주석에�공시하는�등의�방식으로�관리되고�있다.�그러나�지방채�총액�한도액�산정시�

50%�반영이라는�기준이�어떻게�정해진�것인지에�대한�합리적인�설명이�없고�예산안�

첨부서류,�결산�기준�재정공시,�재무제표�주석�등에�산재되어�현황만�파악되고�있다.�

보다�큰�문제는�자료의�신뢰성이다.�한재명·최은철(2021)에�따르면�행정안전부�내

부�자료와�일부�지방자치단체�공시�자료의�수치가�다르다.�감사원(2021)에�따르면�일

부�지방자치단체들이�재정보고서와�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우발부채를�누락하고�있고,�

행정안전부는�이를�파악하지�못하는�등�우발부채�현황을�제대로�관리하지�못하고�있다

고�지적하고�있다.�감사원(2021,�2013)�감사보고서에�따르면�우발채무의�하나인�예산�

45)�'22년도�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결정에�따르면�최초�발생�뿐�아니라�금액,�내용,�변경�등에�대해서

도�지방의회�의결을�받도록�의무화할�계획임.�그러나�이는�보증채무부담행위에�대해서만�적용되는�

내용으로�예산외�의무부담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않아�문제의�소지가�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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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의무부담에�대한�행정안전부�투자심사�및�지방의회�의결�등을�누락한�지방자치단

체가�존재하여�관리·감독�체계가�부실함을�알�수�있다.�

우발채무를�야기하는�채무보증�사업은�형식상�민간개발사업일�뿐�실질적으로는�재

정�사업과�동일함에도�불구하고,�사업�수익은�모두�민간�사업자에게�귀속되는�반면�사

업�손실은�지방자치단체로�귀속되는�불합리한�구조를�가지고�있다.�따라서�구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도덕적�해이를�야기할�수�있고�이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감독�

체제가�필요하다.

� � �

2.�공시정보의�불충분성

지자체의�재정운영�상황을�외부에�공개하는�것은�주민이나�시민단체,�전문가�등이�

자료를�열람하여�궁극적으로는�객관적이고�투명하게�행정운영을�하기�위함이다.�그러

나�공통공시�외에�수시공시를�하고�있는�우발채무�공시�내역들은�외부에서�견제하기에

는�다음과�같이�몇�가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우발채무�자체의�특성으로�인해�공시사항에서�누락될�위험이�상존한다.�지방

자치단체에서�직접�자금을�조달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채무로�인식이�되어�현황�파

악이�어렵지�않다.�그러나�우발채무의�경우�재무상태표에�인식되는�부채의�요건에�해

당하지�않고,�재무제표�주석�사항으로�공시할�것을�요구하기�때문에�실무자가�이를�누

락하기�쉽다.�[표�3-29]에�따르면�현재�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주석�상으로�계류�중

인�소송사건,�미발생한�채무부담행위,�BTO�및�BTL�계약�관련�내역,�보증채무부담행

위,�예산외의무부담행위�등이�공시되고�있다.�이�중�우발채무에�해당하는�것은�보증채

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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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9 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의�우발부채�주석�공시�항목�

분류 주석 항목 세부내용

우발
부채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발생연도, 소송가액, 내역(소송건수 포함), 부채계상액 등

2.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 금액, 부채계산액 등

3. BTO 및 미완공 BTL 
계약 관련 내역 

BTO: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
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추정액 등

BTL: 민간사업자, 계약기간, 정부지급금, 민간투자비, 이
자율, 부대사업 등 

우
발
채
무

4. 보증채무부담행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등

5.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행위명, 사업자,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비고 등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참고하여 저자 작성 
� � �

한편,�결산�재정�공시에서도�지방�재무제표와�공표�시기의�차이가�존재하나�우발부

채�현황을�공시하고�있다.�그러나�여기에는�보증채무부담행위,�BTO사업�재정지원�협

약,�예산외�의무부담만�우발부채로�포함되고�있어�차이가�존재한다.�<표�3-30>은�지

방자치단체�결산�재정공시에�기재되는�우발부채�항목이다.�이를�보면�계류�중인�소송

사건이나�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은�공시�항목�자체에�누락되어�있음을�알�수�있다.�

� � �

표3-30 지방자치단체�결산�재정공시의�우발부채�항목

세부 내역 

보증채무부담행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 계상
액, 채권자, 제공사유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최대손실 
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등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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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상의�문제점을�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동일�지방자치단체의�동일�회계

년도�결산�재무제표�상의�우발부채�현황과�결산�재정공시의�우발부채�현황을�각각�확

인하여�비교해보았다.�해당�지방자치단체는�2021회계년도�경북�경산시이며46)�재무제

표는�2023년�3월�22일에,�결산�재정공시�수시공시는�2023년�2월로�추정된다47).�이

를�보면�동일한�우발부채�및�우발채무에�대한�공시�자료임에도�불구하고�재무제표와�

결산재정공시상의�공시�여부와�금액에�차이가�존재함을�확연하게�알�수�있다.�결산�재

무제표�상에서�계류�중인�소송사건은�금액과�내용까지�공시되고�있으나�결산�재정공시

에서는�그렇지�않다.�또한�BTO�관련�재정지원�협약�내용과�관련해서는�재무제표와�결

산재정공시�모두�공시를�하고�있으나�재무제표는�해당�없다고�명시한�반면,�결산재정

공시에는�내역을�기재하지�않고�있다.�보증채무부담행위의�경우�재무제표�상으로는�아

예�공시가�되지�않고�있으나�결산�재정공시�상으로는�공시되고�있으며�금액�또한�제시

하고�있다.�마지막으로�예산외�의무부담행위의�경우�재무제표�상으로는�해당없다고�표

시되고�있는�반면,�결산�재정공시�상으로는�약�1,000억원이�넘는�금액이�공시되고�있

다.�따라서�실무자에게�우발채무�공시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고,�어떠한�거래가�우발

채무로�공시될�필요가�있는�거래인지에�대한�상세한�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하다.�

46)�모든�지방자치단체를�다�확인한�것은�아니지만�경산시�외에도�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러한�현

상은�높은�확률로�존재할�것으로�보인다.�경산시를�대표적인�예로�든�것은�경산시가�특히�우발부채�

공시에�있있어서�문제가�있어서가�아님을�분명히�밝힌다.�

47)�결산�재정공시�본문�상�통합부채�및�우발부채�관련�수시공시는�2023년�2월�예정이라고�되어�있으며�

경산시의�경우�결산공시�메뉴에�수시공시를�같이�두어�언제�수시공시를�올렸는지�확인할�방법이�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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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1 결산�재무제표와�재정공시�상의�우발부채�공시�비교�예시� �

(단위: 백만 원)

분류 공시 항목
공시 금액

재무제표 결산재정공시 재무제표 결산재정공시 

우발
부채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O X 26,114 -

2.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X X - -

3. BTO 및 미완공 BTL 
계약 관련 내역 

O O 해당 없음 -

4. 보증채무부담행위 X O - 294,144

5.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O O 해당없음 109,144

주: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22일에 결산 재정공시는 2023년 2월 예정으로 수시공시한 내역임  

출처: 2021회계년도 경산시 결산 재무제표 및 재정공시 참고하여 저자 작성

� � �

둘째,�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가�국가�수준에서�공시되는�우발부채�분류�체계와�통일

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현재�국가�수준의�결산보고서�상�우발부채�분류와�지방자

치단체�우발채무�분류�및�최근�행정안전부�보도자료를�통한�지방�우발채무�분류�개편

안을�살펴보면�다음�[표�3-32]와�같다.�국가�수준�결산보고서�주석�상의�우발부채로

는�계류�중인�소송사건,�담보제공자산,�지급보증,�중요한�계약사항�등� 9가지�항목이�

있으며,�가능하면�우발부채�추정금액,�자원의�유출�금액�및�시기�관련�불확실성�정도,�

제�3자에�의한�변제�가능성을�공시하고�있다.�한편,�현재�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는�크

게�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으로�나뉘어�분류되고�있다.�최근�행정안전부

는�2023년�5월�보도자료를�통해�보증채무부담행위를�자산유동화증권과�금융기관�차입

금으로�세분화하고,�예산외�의무부담�또한�공공토지비축협약,�부지매입확약,�비용부

담협약,�기타�협약�등의�총�6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국가�수준에서의�우발부채�공

시�및�보고�체계와�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그것이�다르게�되면�향후�신뢰성�있는�통

계�산출이�불가능하고,�나아가�국제�수준에서�우발채무�및�우발부채를�합리적으로�비

교하는�것이�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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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2 국가�수준�우발부채�공시�분류�및�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분류

구
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

분현재 분류 행안부 개편안

우
발
부
채 

계류 중인 소송사건

보증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우
발
채
무 

담보제공자산 자산유동화증권

지급 보증 (보증 채무)
금융기관 차입금 

파생상품

중요한 계약사항 예산외 의무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부지매입확약 공공토지비축협약

최소운영수입보장 토지리턴제 부지매입확약

기타 기타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 

출처: 국가 결산보고서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5.23.) 참고하여 작성 

� � �

이상�공시내역의�문제와�함께�공시관리에�있어서도�문제점을�가지고�있다.�우발채무

를�야기하는�채무보증�사업은�형식상�민간�개발사업일�뿐�실질적으로는�재정사업과�동

일함에도�불구하고,�사업�수익은�모두�민간�사업자에게�귀속되는�반면�사업�손실은�지

방자치단체로�귀속되는�불합리한�구조를�가지고�있다.�따라서�구조적으로�민간�투자�사

업자의�도덕적�해이를�야기할�수�있고�이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감독�체제가�필요하

다.�현재�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공시�및�관리�제도가�지닌�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공시시점의�문제이다.�현재�지자체별로�수시공시로�발표되고�있는�우발부채�

공시자료의�기준시점은�지자체별로�상이하다.�우발채무�공시내역의�기준시점이�다르

다보니�현재�시점으로�어떤�유형의�우발채무가�존재하는지,�해당�우발채무가�어떠한�

잠재적인�위험요소를�내포하고�있는지�확인하기가�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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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결산�재정공시�수시공시�관련�현황

출처: 경북 00시 2021년 결산 재정공시 캡쳐하여 제시

둘째,�우발부채�항목의�공시채널�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민간기업�중�외부감사�대

상에�포함되는�기업의�경우�재무제표�주석사항으로�우발부채를�기재해�전자공시시스템

(Dart)에�공시하도록�정하고�있다.�그러나�지자체,�지방공기업,�지방공공기관�등은�해

당�재무보고�사항을�일관된�채널로�제공하고�있지�않다.�공시채널이�다양한�경우�감독

당국이�우발부채의�현황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하기에�어려움을�겪을�수�있

다.�재무보고채널을�일원화�하고�감독당국이�해당�채널을�통해�우발부채의�현황을�파

악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 � �

3.�우발채무�운영의�문제

이상�우발채무는�대상사업�자체가�불안정하지만�우발채무를�운영하는�데에�있어�몇�

가지�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첫째,�우발채무�입력�가이드의�미비이다.�지자체에서�우발채무�정보를�입력하여�자

체�관리하기�위한�운영지침�등�관리정보�제공이�부족하다.�본�연구진이�보증채무부담

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각�항목의�입력을�위한�설명자료를�찾아보았지만,�구체적으로�

각각의�항목에�어떠한�내용들을�입력해야�하는지에�대한�안내서를�찾을�수� 없었다.�

즉,�지자체�재정공시�편람,�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작성지침,�지자체�결산�통합기



제3장� |�우발채무의�관리현황�및�문제점�분석

99

준,�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등�지방채무관련�자료,�공시입력�안내자료�등�모두를�

찾아보았지만�앞서�제시한�작성�양식�정도�이상의�정보는�발견할�수�없었다.�결과적으

로�지자체가�자체적으로�입력하여�상시�관리하기�위한�설명이나�안내서가�미비한�상황

임을�알�수�있다.� �

둘째,�운영상�관리의�문제이다.�감사원(2021)에�따르면�일부�지방자치단체들이�재

정보고서와�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우발부채를�누락하고�있고,�전체적인�파악이�안되

는�등�지방�우발부채가�제대로�관리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마찬가지로�감

사원(2021,�2013)�감사보고서에�따르면�우발채무의�하나인�예산�외의�의무부담에�대

한�행정안전부�투자심사�및�지방의회�의결�등을�누락한�지방자치단체가�존재하여�관

리·감독�체계가�부실함을�알�수�있다.�특히�우발부채의�누락�공시�문제는�4장에서�후

술하겠지만�민간기업에서도�발생하고�있고�금융감독원에서도�주시하고�있는�중요한�사

항이다.� �

셋째,�채무정보�공개의�문제점이다.�즉,�예산안�첨부서류,�결산�기준�재정공시,�재

무제표�주석�등에�지방�우발채무�정보가�산재되어�인식되고�있다는�점이다.�각�공시�

자료에서�우발부채�및�우발채무를�분류하는�기준도�제각각이다.

� � �

4.�순환근무의�특성상�전문성�취약�

우발채무(부채)는�인식에�있어�발생가능성에�대한�정확한�평가와�금액의�신뢰성�있

는�측정에�있어�회계�분야의�전문성이�요구된다.�실무적으로는�우발부채의�본질적�속

성인�‘불확실성’에서�기인하는�한계가�있다.�또한�개별�재정활동의�속성이나�재정효과

에�대한�전문성도�필요하다.�그러나�순환근무를�원칙으로�하는�지자체�실무�담당자에

게�회계�및�재정분야�전문성을�기대하기�어려워�자의적이지�않더라도�우발채무(부채)�

공시의�누락이나�오기가�존재한다.

예를�들어,�실제로�우발채무�항목을�조사한�결과�직원퇴직금�중간정산,�취업�및�탈

수급자�지원,�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차입보증,�저소득�세입

자�전세자금�융자지원,�폐기물처리시설�입주자�주택�융자금�등은�조례�등에�따른�차액

이나�전세자금�지원으로�전세권�등의�설정으로�우발채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보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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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담행위에�입력한�사례이다.� �

재량적인�의사결정이나�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특성�때문에�우발채무가�충실하

게�작성되지�않거나�잘못�작성될�가능성이�상당이�높다.�이는�우선�보고�실체인�지방

자치단체가�불리한�재정활동의�결과로�발생하는�우발부채의�보고를�회피�혹은�축소할�

유인을�가질�수�있음을�의미한다.�혹은,�우발부채와�우발채무의�개념과�분류에�대한�

지식이�부족하여�실수도�누락할�가능성도�존재함에�따라�향후�공무원�교육과�매뉴얼�

제공�등�공무원�전문성�제고를�위한�대책이�필요한�부분이다.�

� � �

5.�우발채무�사업의�불안정성

2014년~2021년�기간�동안�우발채무�운영현황의�전수�분석결과,�우발채무를�일으킨�

사업�자체가�다소�불안정함을�알�수�있었다.�지자체의�보증이나�지자체와�협약에�의해�

사업을�시행할�때�재정공시상�보증채무부담행위는�우발채무�제공받은�자로,�예산외�의

무부담의�경우�사업자로�명기하도록�되어�있다.�전수�분석�결과,�이�우발채무�제공받

은�자와�사업자들을�특수목적법인이나�당해�사업만을�위한�공사,�지방공사,�중앙공사�

등으로�분류할�수�있었다.�

아래�<표�3-33>을�살펴보면,�보증채무행위와�관련하여�제공받은�자의�유형을�분류

해보면,� 제공받은�자는�총� 36개로,� SPC(특수목적법인)이� 21건,�당해사업만을�위한�

공사설립�건수가�2건,�지방공사가�3건으로�나타난다.

SPC의�경우�산업단지�조성,�도로건설,�개발사업과�관련한�주식회사의�설립이�주로�

이루어졌으며,�당해사업만을�위한�공사설립의�경우�농산물�유통공사의�설립�사례가�있

었다.

� � �

표3-33 보증채무부담행위��제공받은�자의�유형

전체 spc(특수목적법인)건수
당해 사업만을 위한 

공사설립 건수
지방공사 건수 기타

36 21 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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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사업자는� 총� 61개로,�

SPC(특수목적법인)이� 33건,�중앙공사가�5건,�지방공사가�9건으로�나타난다.

SPC의�경우�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과�관련한�주식회사의�설립이�주로�이루어졌다.

� � �

표3-34 예산외의무부담��사업자의�유형

전체 spc(특수목적법인)건수 지방공사 중앙공사 기타

61 33 9 5 14

� � �

그런데�지방공사나�중앙공사와�달리�spc나�당해�사업만을�위해�설립한�공사의�경우�

인력이나�조직력�자체가�불안정�하여�이자상승이나�부동산�하락�등�외부�환경이�급격

히�변하는�경우�사업추진에�큰�영향을�받을�수�있다는�한계가�있다.�따라서�이들�사업

자�유형의�경우에는�별도로�분류하여�관리가�필요한�대상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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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국내�사례

1.�국가�수준�우발부채�운영�현황�

1)�우발부채의�정의�및�공시�기준�

「국가회계예규�제8호」에�따르면�"우발부채"란�다음의�(가)�또는�(나)에�해당하는�의

무를�말한다.48)�

(가)�과거의�거래나�사건으로�발생하였으나,�국가회계�실체가�전적으로�통제할�수�

없는�하나�이상의�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로만�그�존재�유무를�확인할�수�있

는�잠재적�의무�

(나)�과거의�거래나�사건으로�발생하였으나,�해당�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

효익이�있는�자원의�유출�가능성이�매우�높지�않거나,�해당�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

필요한�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여�인식하지�아니하는�현재�

의무이다.

기본적으로�우발부채의�인식기준은�1)�국가�재정상태표에�인식하지�않고�2)�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희박하지�않은�한�주석

에�우발부채를�공시하며�3)�제3자와�연대하여�의무를�지는�경우에는�이행할�전체�의무�

중�제3자가�이행할�것으로�예상되는�부분을�우발부채로�처리한다.�4)�우발부채는�처음

에�예상하지�못한�상황에�따라�변할�수�있으므로�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의�유출�가

능성이�매우�높아졌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검토한다.�신뢰성�있게�추정할�

수�없는�극히�드문�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의무�중에서�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의�

유출�가능성이�매우�높은�부분에�대하여�충당부채를�인식한다.�과거에�우발부채로�처

리하였더라도�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의�유출�가능성이�매우�높아진�경우에는�그러한�

48)� 「국가회계예규�제�8호」�문단� 3� ‘용어의�정의’

국가·민간분야 및 외국의 우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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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변화가�생긴�기간의�재정상태표에�충당부채로�인식하고�다만�신뢰성�있게�추

정할�수�없는�극히�드문�경우는�제외하고�있다.�

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희박하지�않다면,�우발부채는�유형

별로�그�내용을�주석에�설명하고�가능하면�다음�사항을�주석으로�공시한다.�1)�우발부

채의�추정금액,�2)�자원의�유출�금액�및�시기와�관련된�불확실성�정도,�3)�제�3자에�

의한�변제의�가능성�등이다.�우발부채의�공시�예외는�실무적인�이유로�공시하지�않은�

사항이�존재할�경우이며�이�경우�공시하지�않았다는�사실을�공시하게�되어�있다.� �

� � �

2)�우발부채의�공시�현황�및�특징�

국가�수준의�우발부채�공시항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계류�중인�소송사건,�담보제

공�자산,�지급�보증,�파생상품,�중요한�계약사항,�천재지변�등에�관한�내용과�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기타�등으로�구성되어�있다.�

� � �

표4-1 국가�재무제표�주석�상의�우발부채�분류

항목 설명

계류 중인 소송사건
Ÿ 원고, 피고인 경우 각각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요 소송사건 등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해 소송상대방, 사건내용 등 구체적 

기재

담보제공자산
Ÿ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 및 채권최고액 등
   - 제공자산별 담보내역,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차입금액 등

지급 보증 (보증채무)
Ÿ 파생상품의 당기 변동 내역 및 기말 잔액
   - 조직개편 등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익 금액의 이관이 있을 경우 

별도 서술

파생상품
Ÿ 지급보증 규모 및 구성내역 등 보증채무 외 지급보증 내역 기재
   -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는 회계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을 제외한 모

든 내역

중요한 계약사항
Ÿ 건설공사계약, 업무위탁계약, 기타계약 등
   - 시설물 건축, 대규모 시설 관리, 전문업무 위탁 등 계약 중요도 높

은 사항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Ÿ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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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및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 � �

국가�수준의�우발부채�공시�현황을�보면,�구체적인�항목을�제시하지�않고�지급보증,�

담보제공,�소송,�약정사항�등의�원론적�수준의�예시에�그치고�있으며,�공시여부나�공

시�수준에�대한�판단�기준이�실무적�이유에�근거하다는�것을�알�수�있다.�보다�구체적

으로�<표�4-2>를�보면�국가�재무제표�주석에서�우발부채�관련�8개�공시항목을�표준화

하고�있으며�파생상품과�중요한�계약사항이�우발부채�주석�전체�분량에서�차지하는�비

중이�크고,�천재지변�등에�대한�공시�내용은�없음을�알�수�있다.�

� � �

표4-2 2021회계연도�48개�중앙부처�재무제표�주석�상의�우발부채�현황�

유형
분량

공시 중앙부처 수 비중(%)

계류 중인 소송사건 48 100

담보제공자산 5 10.4

지급 보증 (보증채무) 3 6.3

파생상품 8 16.7

중요한 계약사항 12 25.0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0 0

최소운영수입보장 4 8.3

기타 8 16.7

주: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중앙부처는 총 57개이나, 9개 중앙부처(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는 

기밀 유지 사유로 인해 미기재함  

출처: 각 중앙부처 재무제표49), 최연식 외(2022:21)참고하여 저자 수정 작성

49)�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 https://www.openfiscaldata.go.kr/

항목 설명

최소운영수입보장
Ÿ 민간투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계약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내역 기재

기타 
Ÿ 장기임차토지의 원상회복의무,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

하는 손실부담계약, 수자원·지하철공사 금융비용지원 등(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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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2021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주석�상의�우발부채�현황�

유형
분량

세부 내역
페이지수 비중(%)

계류중인 
소송사건

2 11.8
Ÿ 원고인 경우: 1조 6,467억원 (3,655건)

Ÿ 피고인 경우: 8조 9,752억원 (4,930건)

담보제공자산 1 5.9 Ÿ 채권최고액 89억원 (3개 부처) 

지급 보증 
(보증채무)

1 5.9 Ÿ 지급보증금액: 13조 495억원, 2개 부처 

파생상품 4 23.5
Ÿ 자산: 1,450억원
Ÿ 부채: 1조 6,699억원

중요한 계약사항 5 29.4

Ÿ 건설공사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
관 건립공사’ 관련  5건

Ÿ 업무위탁계약 : 인사혁신처, 문체부, 금융위, 중기
부 등 4개 부처 11건 

Ÿ 기타 : 고용노동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국가보훈
처 토지임대차계약, 방사청 무기체계 계약, 해양경
찰청 건조계약, 과기부 주파수이용권부여계약 등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0 0 Ÿ 해당 사항 없음 

최소운영수입보장 1.5 8.8

Ÿ 지급액: 5,137억원 (국토부, 해수부 등 2개 부처)
Ÿ 보장사업 건수 및 협약 내용 : 상기 2개 부처 11

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과 항만계정 관련 
협약수입의 일정 비중에 대한 협약 내역과 보장 기
간 등 명시) 

기타 2.5 14.7

Ÿ 자금 보충금액 : 보건복지부, 해외 부동산개발사업
두자 목적의 자금보충약정, 한도 625백만달러 

Ÿ 중앙 공기업 금융비용 지원: 환경부의 한국수자원
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및 채무원금 지원 3,400억
원 

Ÿ 토지복구의무: 여가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장기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Ÿ 철도운영자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 부담 
보상: 국토교통부, 3,528억원  등  

계 17 100

출처: 국가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50), 최연식 외(2022:17)참고하여 저자 수정 작성  

50)�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 https://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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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국가�재무제표�상�우발부채�현황을�살펴보면�매년�국가�GDP�대비�우발

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5개년�평균�1.59%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지급보증이�약�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32.9%를�차지하고�있다.� �

� � �

표4-4 최근�5년간�국가�재무제표�상�우발부채�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개년 평균 비중 (%)

계류중인 
소송사건

9,948,167 11,259,546 9,132,891 8,137,628 10,621,939 9,820,034 32.9

담보제공
자산

41,701 13,921 11,643 9,570 8,932 17,153 0.1

지급보증 24,241,585 21,130,463 17,023,441 15,336,383 13,049,489 18,156,272 60.8

중요한 
계약사항

30,423 368,940 354,938 497,286 550,943 360,506 1.2

최소운영
수입보장

447,322 394,169 350,016 339,626 513,718 408,970 1.4

기타 1,065,735 890,805 1,205,494 961,717 1,372,800 1,099,310 3.7

총합계 35,774,932 34,057,844 28,078,423 25,282,210 26,117,821 29,862,246 100

GDP 대비 
비중(%) 

2.06 1.86 1.78 1.31 1.35 1.59 　

출처: 최연식 외(2022:21)
� � �

그림�4-1 최근�5년간�국가�재무제표�상�우발부채�현황

출처: 최연식 외(2022: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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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국가�우발부채�항목별�최근�5개년�평균�비중

(단위: %)

출처: 최연식 외(2022: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 �

국가�수준에서�우발부채�주석�공시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2011년�발생주의�

복식부기�재무회계�방식이�도입된�이래,�현재까지�8가지�공시�유형이�변화�없이�표준

화되었다.�둘째,�우발사항과�관련이�낮은�파생상품�등이�포함되어�있고�건설공사,�업

무위탁,�임대차�계약�등�통상적인�계약�사항이나�주파수�할당�등의�법률·정책�행위�등

이�포함되어�있다.�셋째,�우발상황의�성격이나�발생�가능성에�대한�판단,�부담예상액�

등�미래의�잠재적�위험�판단을�위한�질적�정보�제공보다는�과거�발생한�객관적�사실�

전달에�치중하고�있다.�

학계에서도�국가�재무제표�상의�우발부채�공시에�대해�다음과�같은�비판을�제기하고�

있다.�첫째,�국가�수준의�우발부채�주석�공시임에도�불구하고�국가�차원의�종합적�분

석이나�국가�재정운용전략�등의�반영이�없이�개별�중앙부처가�공시한�정보를�단순�취

합하여�주석에�기재하고�있다(최연식�외,�2022).�둘째,�최연식�외(2017)는�매년�국가�

수준에서�비슷한�금액의�우발부채가�반복적으로�지출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면서�발

생�가능성이�높고�손실금액을�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는�부채는�충당부채�인식�요건

을�충족한다고�보아�일종의�‘숨겨진�부채’라고�보았다.�결국�국가�수준에서�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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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식별(identification)�혹은�공시�차원에서�보다�신뢰성�있고�정교하게�측정될�필요가�

있음을�알�수�있다.�

� � �

표4-5 '11~'21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주석�상의�우발부채�공시�추이

회계연도
유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류중인 
소송사건

원고 o o o o o o o o o o o

피고 o o o o o o o o o o o

담보제공
자산

임차인 
권리보전 

o o o o o o o o o o o

전환대출
보증

- - - - o o o o o o o

차입금

파생상품

통화관련 o o o o o o o o o o o

이자율관련 o o o o o o o o o o o

신주인수권 - - - - o - - - - - -

기타 o - - o o o o o o o

지급보증(보증채무) o o o o o o o o o o o

중요한 
계약사항

건설공사 o o o o o o o o o o o

업무위탁 o o o o o o o o o o o

기타 o o o o o o o o o o o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 o - - - - - - - -

최소운영수
입보장

도로 - - o o o o o o o o o

철도 - - o o o o o o - - -

항만 - - o o o o o o o o o

기타 

자금보충
약정

- - - - - - - - -

수공금융
비용지원

o o o o o o o o o o o

토지원상
복구

- o o o o o o o o o o

철도운영자 
PSO보상

o o o o o o o o o o o

지하철공사 이자지원 o o o o o o o o o o -

기타 o o - - - - - - - - -

출처: 각년도 국가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 51), 최연식 외(2022:20)참고하여 저자 수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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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정부�공공기관�채무관리�사례�

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중소기업에�대하여�융자를�제공하는�금융권�공공기관으로�

2023년�기준�융자� 4조� 1,769억원,�이차보전�7,979억원의�지원�규모를�보유하고�있

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경우�중소기업과�직접�약정을�맺는�직접대출�형식과�은행

을�통해�약정을�맺는�대리대출�형식으로�정책자금�융자를�진행하고�있다.�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의�경우�다른�금융권�공기업이나�민간과�마찬가지로�우발채무만을�단독으로�

관리를�하고�있지는�않으며,�경영활동�과정에서�미래의�불확실성으로�인해�발생할�수�

있는�모든�손실�가능성을�관리하는�규정을�두고�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위험�측정�및�모니터링�지표는�다음�<표�4-6>과�같다.�이�

중에서�우발부채와�관련성이�깊은�것은�신용�리크스�관련�지표라고�할�수�있다.�우선�

VaR(Value�at�Risk)란�주어진�신뢰�수준에서�목표�기간�혹은�보유기간�동안에�발생할�

수�있는�추정�최대�손실금액을�말한다.�따라서�신용�VaR은�차주�및�거래�상대방의�채

무불이행�또는�신용도�저하로�발생할�수�있는�손실위험을�관리하는�것이라�볼�수�있

다.�다음으로�‘예상손실(Expected�Loss;�EL)’이란�과거의�경험이나�현재의�시장여건�

상�미래의�일정기간�안에�손실로�발생될�것으로�예상할�수�있는�손실을�의미하며�대출�

자산에�대한�예측�가능한�신용위험�관리�등을�의미한다.�그�외�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감독원�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른�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등�대출자산의�건

전성�관리를�목적으로�하는�지표이며,�연체율,�부실율,�회수율�등은�대출자산�원리금�

연체�및�부실�금액의�미회수,�부실채권의�회수�정도�등을�나타내는�지표이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경우�효율적인�리스크관리를�위해�담당조직(리스크관리위

원회,�리스크실무위원회,�리스크관리총괄부서�등)을�두고�있으며�이들�조직이�매년�리

스크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리스크�인식,�측정,�모니터링�및�통제,�보고�등의�절차

를�따르고�있다.� �

51)�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 https://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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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위험�측정�및�모니터링�지표

구분 관리목적
한도
관리

모니터링 지표

조기
경보

일반

통  합
리스크

통합 VaR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집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 손실위험 관리
대상 대상 대상

신  용
리스크

신용 VaR
차주 및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관리
대상 - 대상

예상손실 대출자산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신용위험 관리 대상 - 대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대출자산의 건전성 
관리

- - 대상

연체율
대출자산의 원리금이 원활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 관리
- 대상

부실률
약정 해지로 인한 부실 금액 중 미회수금액의 

당기 해당액 관리
- - 대상

회수율
부실채권의 담보유형별 회수 추이 및 손실변화 

관리
- - 대상

시  장
리스크

시장 VaR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리스크 요인의 

변동에 의해 발행할 수 있는 운용자산에 대한 
손실위험 관리

대상 - 대상

금  리
리스크

금리 VaR 금리변동으로 인한 보유자산의 손실위험 관리 대상 - 대상

금리 EaR
(NII)

금리변동으로 인한 영업수익 및 비용의 변동 
관리

- 　 대상

듀레이션갭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가치의 변동성 관리 대상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비율 유동성 자금의 과부족 관리 - 대상 대상

유동성갭
유동성 자금의 과부족 관리

(단기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 갭)
- 대상 대상

운  영
리스크

OP VaR
부적절한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관리
- - 대상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리스크관리요령 별표 1

https://www.alio.go.kr/item/itemOrganList.do?reportFormRootNo=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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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보증기금�사례�

신용보증기금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유사하게�리스크관리요령을�규정하고�준수

하고�있으며,�리스크의�인식-측정�및�평가-통제-보고-사후조정(feedback)의�절차를�

지닌다.�신용보증기금의�리스크관리�담당조직은�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실무

협의회,�리스크관리실,�소관부서�등이며�리스크관리실은�매년�리스크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예상손실금액(Expected� Loss)과� 예상외손실금액(Unexpected�

Loss)으로�구분하여�신용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이를�위해�전체�신용리스크의�노출

정도를�점검하는�시스템(Credit�VaR시스템)을�운용하고�있다.�기업의�신용도�측정과�

예측을� 위한� 평가시스템은� 1)� 창업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창업기업평가시스템

(KRS-S:�Kodit�Rating�System�for�Start-up)�2)�일반기업의�신용도를�측정하는��일

반기업평가시스템(KRS-C:�Kodit�Rating�System� for�Corporation):�3)�소액보증�이

용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소액보증자동평가시스템(ARS:� Automatic� Rating�

System)�4)�산업요인�및�거시환경�변화에�대한�위험요소를�분석하여�산업등급을�산출

하는�산업평가시스템�5)�수익성�및�성장가능성�등�기업의�미래성장성을�측정하는�미래

성장성평가시스템� 6)� 기업의� 장기� 신용도를� 측정하는� 장기신용평가시스템(KRS-L:�

Kodit� Rating� System� for� Long-term)�등으로�분류할�수�있다.�

신용보증기금의�부실�점검�및�예측은�개별�기업과�사업별�포트폴리오�차원으로�구분

하여�관리하며,�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운용하고�있다.�

-� 부실징후알람시스템(CeRAS:� Credit� Risk� Alarm� System):� 기업의�부실징후를�

조기�감지�및�측정하는�시스템� �

-�부실예측시스템:�거시환경지표의�변화�및�시계열�자료를�기반으로�다각도로�부실

을�예측하는�시스템�등을�예로�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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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신용보증기금�보증�부실�사유

순번 사  유

1 보증기업이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보증기업이 보증부대출의 이자를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4 보증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때

5
보증기업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사
실을 안 때

6

보증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전문경영인 제외) 및 
보증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의 실제 경영자(공동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한국신용
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
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안 때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
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사실을 안 때

8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사전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 제외)을 신청하였
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안 때

9 보증기업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안 때

10 보증기업의 자가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음을 안 때

11
보증기업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부실차주로 신청하였거나 절
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안 때

12 기금이 수탁기관에 보증기업을 신용보증부실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

출처: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실관리기준(2022.09개정) 

� � �

3.�민간분야의�채무관리�사례� �

1)�민간분야의�우발부채�정의�및�보고체계�

(1)�우발부채의�정의

우발부채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37호」에서�개념을�정의하고�있다.�이에�따

르면�우발부채는�과거사건으로�생겼으나,�기업이�전적으로�통제할�수�없는�하나�이상

의�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로만�그�존재�유무를�확인할�수�있는�잠재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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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과거사건으로�생겼으나�다음�(가)나�(나)의�경우에�해당하여�인식하지�않는�현재�

의무를�의미한다.� (가)와� (나)의�경우는�구체적으로�

(가)�해당�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높

지�않은�경우�

(나)�해당�의무의�이행에�필요한�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경우�등이�해

당된다.�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적용범위
문단1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1) 미이행계약에서 생기는 경우. 다만 손실부담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
문단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 문단 10
우발부채: 다음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의무
(1)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
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가)나 (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 �

예외적으로�우발부채의�정의를�충족하더라도�다른�기준서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

거래(예:� 금융보증계약)는�제1037호가�아닌�해당�기준서를�따르도록�정하고�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금융보증계약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금융보증

계약에�해당하기�위해서는�아래�세�가지�조건을�충족해야�한다.�1)�보증�대상이�되는�

의무가�채무상품이고�2)�계약의�보유자는�채무상품에서�발생한�손실만을�보상받으며�

3)�계약의�보유자는�실제로�발생한�손실�이상의�보상을�받지�않는다.�금융보증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09호에�따라�회계처리를�하며�재무상태표�상�‘부채’로�인

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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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용어의 정의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
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
는 계약

� � �

이를�통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우발부채의�구체적인�유형을�제시하기보다

는�우발부채�개념에�대한�원칙을�제시하고,�해당�원칙에�대한�판단을�우발부채와�관

련된�공시�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국내�회사가�우발부채�항목으로�공시하고�있는�계약의�예시들은�다음과�같다.�아래�

제시된�유형이�우발부채의�전체�유형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예시에�해당한다.�차

입금�지급보증,�계류�중인�소송사건,�자산유동화증권�발행�시�금융기관의�유동성�공

여나�신용�공여�약정,�자금보충�약정,�책임준공�확약,�파생상품관련된�약정사항들,�

자산원상복구의무�등이다.�이처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원칙만을�제시하고,�우발

부채의�유형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지는�않다.�따라서�우발부채와�관련된�공시사항

의�경우�실무자의�판단에�의존하게�되며�우발부채의�주석�공시가�누락되는�사례가�다

수�발견된다.�

� � �

(2)�우발부채의�보고체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에서는�주권상장법인과�금융지

주회사,�은행�등의�금융회사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적용하여야�한다고�

정하고�있다.�해당�법과�시행령에�따라�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에�해당하는�민간기업

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재무보고를�수행하고�있다.�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제도�개선방안

1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
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
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
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2)�금융감독원의�우발부채�관리�현황�

우선�금융감독원은�사전적�차원에서�우발부채를�관리하고�있다.�우선�2017년�금융

감독원은�회계현안설명회�자료를�통해�기업의�우발부채�주석공시�누락�사례가�많다고�

판단하여�충분한�우발부채�공시가�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52).�금융감독원�조사�및�

감리�과정에서�주석�공시�누락�주요�사례로�제시된�것�중�첫째,�일부�건설회사의�경우�

PF(project� financing)와�관련하여�변형된�신용보강을�제공하고�있음에도�이에�대한�

주석�공시를�누락하는�경우가�있어�문제가�되었다.�이에�따르면�기존의�PF�우발부채�

주요�유형인�연대보증�및�채무인수는�크게�감소한�반면,�책임준공과�자금보충약정,�조

건부�채무인수�등�변형된�신용보강�규모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

주석�공시를�누락한�것이�발견되었다53).�

52)�금융감독원(2017).�우발부채�주석공시�관련�유의사항.�

https://www.kicpa.or.kr/board/fileMngr?cmd=down&boardId=rpa03&bltnNo=11514339449

583&fileSeq=3&subId=sub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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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조사�및�감리�과정에서�주석�공시�누락�주요�사례로�제시된�것�중에는�신

용등급�유지조항(rating� trigger)54)으로�인한�우발상황이�있다.�신용등급이�일정�단계�

이하로�떨어지면�기한의�이익이�상실되는�신용등급�유지조항이�있는�부채를�부담하고�

있는�경우�한�두�등급만�하락해도�기한의�이익이�상실되는�상황에서도�이와�관련된�유

동성�위험�등에�대한�공시를�누락한�사례가�발견되고�있다.�금융감독원은(2017)은�신

용등급�하락으로�인해�부채의�기한이익상실�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회사에�유동성�위

험을�초래할�수�있는�우발상황에�해당하므로�‘유동성위험�공시’�및�‘우발부채�공시’규

정을�함께�고려하여�관련�내용에�대하여�주석으로�공시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55).�

또한�금융감독원은�매년�다음�해�회계연도에�중점적으로�점검해야�할�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다.�예를�들어�금융감독원은(2019.06.25.)�2019년�6월에�미리�2020년도

에�중점적으로�점검할�사안들에�대해서�공지하였는데�이�중�하나가�우발부채의�인식·

측정�및�관련�주석�공시의�적적성이었다56).�2023년에도�금융감독원은�2024년의�중점�

53)�우선�‘책임준공’은�일반적으로�계약�일정에�따라�공사비가�지급되었을�때�건설회사가�건축물을�완

공시킬�의무를�의미하나,�PF�구조에서는�공사비�지급�여부�및�시행사의�의무�이행�여부에�관계없이�

건설회사의�책임으로�공사도급계약서에�정한�공사�기간�이내에�해당�건물을�준공하는�것을�의미하

며�보통�약정�이행의�강제성을�높이기�위해�책임준공�미이행시�건설사에�조건부�채무인수의무�또는�

손해배상의무�등을�부여하기�때문에�우발부채에�해당된다.�

둘째,� ‘자금보충약정’은�PF대출의�기한이익�상실,�만기시�대출원리금�미상환,�유동화회사의�자금�

부족�발생�등으로�인하여�유동화증권�상환�재원이�부족한�경우,�건설회사가�해당�부족�자금을�대여

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셋째,�PF�구조에서의�‘조건부�채무인수’는�건설회사가�차주의�기한의�이익�상실시�대출�채무를�무

조건적으로�인수하는�것이�아니라�책임준공약정에�따른�책임준공�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또

는�자금보충약정에�따른�자금보충�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등에만�대출채무를�인수하는�것을�

의미한다.�

54)�신용등급�유지�조항(rating�trigger)란�자산보유자�또는�채무자의�신용등급이�일정단계�이하로�하락

시채무자가�의무를�추가�부담하거나�특정�권리를�포기하는�내용을�의미하며�일반적으로�사채모집계

약�또는�대출약정상�재무특약(Covenants)�조항의�일부로�포함된다.�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등급�유지조항의�주요�형태>

매출채권 유동화 유동화증권을 조기 상환하는 사유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를 규정

부동산 PF 유동화 
유동화자산인 PF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
우’를 규정

회사채, 대출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채무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를 규정

56)�금융감독원(2019.06.25.).� 2020년도�재무제표�중점�점검분야�사전�예고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5118&menuNo=200218&cl1Cd=&

sdate=&edate=&searchCnd=1&searchWrd=2020%EB%85%84%EB%8F%84+%EC%9E%A

C%EB%AC%B4%EC%A0%9C%ED%91%9C&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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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계이슈�중�하나로�우발�부채�공시를�선정한�바�있다.�이러한�사례를�통해서도�

감독�당국에서�우발�부채�관련�공시의�적정성�여부를�중요하게�다루고�있음을�알�수�

있다.�금융감독원은�공시�및�회계관리,�감리�지적사례�등을�통해�사후적으로도�민간�

부문의�우발부채를�관리하고�있다.�이�외에도�한국공인회계사회는�사전적으로�감사업

무�수행�유의사항과�매뉴얼�등을�공유하고�사후적으로는�감리�지적�등을�통해�규제기

관을�보조하고�있다(최연식�외,� 2022).� �

� � �

그림�4-3 금융감독원�사전관리제도�예시

출처: 금융감독원(2019.06.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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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2023.06.14.) 보도자료

� � �

특히�금융감독원(2017)에�따르면�우발부채가�그�의무이행을�위하여�경제적�효익이�

있는�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재무제표에�부채로�인식하지는�않더라도�

주석에는�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따라서�우발손실의�가능성이�공시되지�않는다면,�

재무제표에�대한�신뢰성이�저하될�뿐만�아니라�투자자�피해를�유발하는�주요�원인이�

될�수�있다고�강조하였다.�즉,�최근�회계정보의�유용성과�투명성이�강조되는�상황에서�

재무제표의�일부를�구성하는�주석공시의�의미와�그�중요성은�매우�크기�때문에�간과하

기�쉬운�우발부채의�다양한�유형에�유의하여�우발부채에�대한�주석�공시를�충분히�할�

필요가�있다고�보았다.�

� � �

3)�금융감독원의�자산건전성�평가

금융감독원은�은행,�보험,�증권사�등�자금�중개기관이�보유한�자산의�건전성을�분류

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다.�자산�건전성을�분류하는�목적은�자금�중개기관의�지급�여

력(solvency)�확보이다.�즉,�보유�자산의�부실화�정도를�가늠하고�평가하여�이에�대한�

적정한�수준의�충당금을�적립하고�채권�조기�회수,�추가�담보�징구�등�필요한�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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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여�자산�운용의�건전화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다시�말해�보유�

자산의�건전성�정도를�평가하고�분류하는�것은�금융기관의�수익성과�유동성�확보를�위

한�필수적인�일이다.�따라서�금융감독원은�채무자�상환능력과�함께�연체기간,�부도여

부�등에�기초하여�대출금�건전성�정도를�‘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

정손실’�등�5단계로�분류하고�있다.�

� � �

그림�4-4 금융감독원�자산건전성�분류�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2018.12:4), 한재명 (2021:105)에서 재인용 

� � �

금융감독원의�자산건전성�분류에�따라�금융기관은�5단계�각각에�대해�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미래�위험에�대비해야�한다.�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른�대손충당금�적립�

비율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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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른�금융기관�대손충당금�적립�비율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요주의

Ÿ 주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
된 경우

Ÿ 주채무자가 기업개선작업 대상 업체로 확정(신청 포함)된 경우
Ÿ 주채무자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10% 이상

고정, 
회수의문

Ÿ 주채무자에 대해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
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Ÿ 주채무자가 폐업 중인 경우
Ÿ 주채무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

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 중인 경우

-고정
: 20 % 

이상 
- 회수의문
: 50~55% 

이상

추정손실

Ÿ 주채무자가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채무자 및 보
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Ÿ 주채무자가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100%

주: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없, 부동산업, 임대업 등에 속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요주의 

분류 채권의 7%,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이상의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출처: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23.06.21.) 별표 1의 3, 관계기관합동(2019.12) 참조 

� � �

또한�‘은행업감독규정’에�따르면�명시적인�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유가증권,�리스자산,�가지급금,�미수금,�미수이자�등이며�여타�자산에�

대하여는�은행이�신용리스크�관리�차원에서�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에는�자체적인�판단에�의해�대상�자산에�포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부실자산의�

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이미�발생한�부실자산의�조기정상화를�촉진한다는�자산�건전

성�분류의�취지를�감안할�때�신용리스크를�보유한�모든�자산에�대하여�건전성을�분류

하여야�할�것이다.�특히,�난외�거래에서�발생가능한�신용손실에�대비할�수�있도록�미

확정�지급보증�및�미사용�약정�등에�대해서도�자산건전성을�분류하여�대손�충당금�등

을�적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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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자본�규제�방식�

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규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

사,�그리고�상호금융기관�등�업종별로�상이한�기준이�적용된다(전찬우,�2007).�각�업

종별�감독규정에�따라�은행�및�저축은행은�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가지고�자본적정

성을�판단하고�있다.�아래�<표�4-9>에서�나타난�바와�같이,�각�업종별�감독규정에�따

라�은행�및�저축은행은�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가지고�자본적정성을�판단하며�증권

사는�영업용순자본비율,�보험사는�지급여력비율,�그리고�여신전문금융회사�및�상호금

융기관은�각각�조정자기자본비율과�순자본비율에�의해서�자본적정성을�규제하고�있다.�

� � �

표4-9 금융기관별�자기자본�규제�개요�

구분 규제 내용 관련 조항

은행
Ÿ BIS기준 총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Ÿ 은행업감독규정 제 26조 

증권사 Ÿ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Ÿ 금융투자업규정 제 2-11조 

보험사 Ÿ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Ÿ 보험업법시행령 제 65조 

상호저축은행

Ÿ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
율: 100분의 7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
축은행은 100분의 8)

Ÿ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44조

여신전문금융회사
Ÿ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단, 신용카드사는 8% 이상)
Ÿ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8조

신용협동조합
Ÿ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100분의 

2이상 
Ÿ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12조

출처: 정찬우(2007)

� � �

Booth(2002),�그리고�Kim�and�Lee(2006)에�따르면�은행,�증권,�보험�등�각�금융�

업종별로�핵심사업에�차이가�있어�노출되는�위험이�동일하지�않으며,�이에�따라�적용

되는�감독당국의�자본규제접근�방식도�상이해야�한다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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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 금융업종별�위험�관련성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전문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위험 ○ ○ ○ ○ ○ ○

주식가격변동위험 ○ ○ ○ ○ ○

이자율위험 ○ ○ ○ ○ ○ ○

부동산가격변동위험 ○ ○ ○ ○

환위험 ○ ○ ○

출처: 정찬우(2007)

� � �

다음으로�익스포저(exposure)�취급한도�설정�방식이�있다.�익스포저는�일반적으로�

경제주체의�보유�자산을�기초로�측정된�위험�노출�금액을�의미하며(한국은행,�2017),�

여신성�자산에는�채권,�리스자산,�카드자산,�여신성�가지급금�등이�포함된다.�아울러�

PF�대출채권�등�부동산�자산�부실화�및�채무보증�등�우발채무의�부실�현실화�가능성을�

대비하고�유동화증권�차환�리스크에�대해�개별�회사에�맞는�시장충격�시나리오별�스트

레스�테스트를�시행�중이다57).

� � �

표4-11 비은행권�부동산�PF�익스포저�취급한도�설정�현황

구분 PF대출 PF 채무보증

보험 없음
법상 채무보증 취급 금지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20%

증권 자기자본의 30% 자기자본의 100% 

여신전문회사 여신성 자산의 30% 여신성 자산의 30%

출처: 관계기관합동(2019.12)

� � �

채무보증은� 난외� 항목(off-the-balance)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난내� 자산

(on-the-balance)으로�전환되어�금융회사의�건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적정�

57)�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136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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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규율이�필요하다.�은행의�경우,�바젤III�레버리지비율�산정시�지급보증�등�부외

항목을�포함하며�그동안�채무�보증에�대하여�자본규제�적용,�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

충당금�적립�등을�점진적으로�시행해�왔으나,�각�업권별로�채무보증에�대한�규제�공백�

영역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관계기관�합동,�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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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해외�사례

본�절에서는�해외�사례로�미국과�일본�지방정부에서�우발채무를�어떻게�정의하고�공

시�및�관리하는지�살펴보도록�한다.�각�지방정부에서�발생주의�회계제도를�이미�도입

하고�있는�선진국이라는�점에서�미국을�선정하였다.�일본의�경우�지방�공공기관과�연

관되어�있어�우리나라�사정과�유사하다는�점에서�해외�사례로�선정하였다.�미국의�경

우�여러�주�중에서�자료�구득이�상대적으로�쉬운�캘리포니아와�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례를�살펴보았다.�일본은�지방�우발�채무�관리에�있어서�제도�변화�위주로�사례를�

조사하였다.

� � �

1.�미국�지방정부의�우발채무�관리�

1)�우발채무(contingent� fiscal� liability)의�정의

우발채무는�미래에�일어날�수�있는�사건에�따른�정부의�잠재적인�채무로�정의된다

(Ture�et�al.,�2016)58).�정부가�공공기관�또는�사적기관(예를�들어,�회사)의�대출에�

대한�보증을�제공하고�공공기관�또는�회사가�부채상환을�하지�못하는�경우,�대출한�측

은�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예로는� 지방정부의� 구제

(subnational� government� bailouts),� 공공-민간� 파트너쉽� 구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bailouts),�법적공방/책임(legal� liabilities)이다� (Ture� et� al.,� 2016).�

우발채무는�“숨겨진�채무”�(hidden�deficits,�Kharas�&�Mishra,�2011)로도�불린다.�

우발채무는� headline� fiscal� balances에�기록되지는�않지만,�공공채무(public� debt)를�

증가시키고�지방정부의�비용을�발생시키기�때문이다.� �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우발채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stronger� institutions),�성장의�변동성(lower� growth� volatility)이�낮은�선진국들은�

58)�한�예로,�캘리포니아�주의�법�(Contingent�and�Real�Liabilities�8491)에서는�우발채무를�다음과�같

이�정의�한다:“A�contingent�liability�is�defined�as�an�obligation�relating�to�a�past�transaction�or�

event� that� may� be� payable� in� the� future.� � It� is� a� potential� liability� that� may� or� may� not�

become� an� actual� liability� (e.g.,� audit� exception,� pending�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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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의�실현과�그에�따른�영향이�적은�것으로�나타난다(Ture�et�al.,�2016).�즉,�

중앙정부�또는�주정부�내의�금융부문�기관의�감독과�숨겨진�우발채무의�투명한�공개와�

모니터링이�가능해야�우발채무와�관련된�금융부문의�구제�부담을�줄일�수�있고,�시민

들의�세금�부담도�줄일�수�있다.

Cebotari� 등(2008)은�우발채무의�원천에�대한�포괄적인�분석틀을�제시하고�있고,�

기존�국가�경험을�바탕으로�우발채무의�위험성과�공개/관리에�대한�실용적인�지침을�

제공한다.� Jaramillio� 와� Mulas-Granados� (2015)는� 1980년대�이후의�저소득,�신흥�

및�선진국에서�우발부채�증가의�주된�원인이�낮은�성장과�예산�적자였다고�분석하고�

있다.�즉,�지방정부들이�낮은�경제성장률과�예산�적자로�인해�재정적인�압박을�받으며�

해결책으로�새로운�사업의�구상¾지방정부�자체의�사업,�지방정부와�민간�파트너쉽을�

바탕으로�한�사업을�하게�되고�무리한�우발채무의�발생을�야기하게�되었다.�

그러므로�우발채무를�줄일�수�있으려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경제�성장률을�올릴�

수�있는�체계적인�계획을�강구해야�함을�기존�연구에서�제안하고�있다.�

발생기준회계(accrual)상으로는,�우발채무가�채무나�비용(expenses)으로�잡히지�않

는다.�그러나�이론적으로�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에�우발채무의�내용이�반드시�

기록되어야�한다(Bova� et� al.,� 2016).�

기록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①�재정적�영향에�대한�추정치:�예비�부채와�관련하여�재정적�영향의�예상치를�평가

하여�기록해야�한다.�예를�들어,�지급해야�할�부채의�현재�가치를�산정하는�것이�재정

적�영향의�예상치를�평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②�지급�금액이나�시기와�관련하여�불확실성을�나타내는�정보:�예비부채에�대한�금

액이나�지급�시기와�관련하여�불확실하다는�정보를�제공해야�한다.�이는�추정�지불�금

액이�불확실하고,�상환의�시기�또한�불확실하다는�언급을�반드시�해야�한다.

③�상환에�대한�가능성과�계획:�해당�부채가�상환될�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어떤�

조건에�상환�될�수�있는지�기록을�해야�한다.

또한�이론상으로,�미래에�상환을�못할�가능성이�50%�이상으로�예상되고�그�지불

비용이�정확히�예측되는�경우,�정부는�지불해야�할�채무와�비용을�인지하고�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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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필수적으로�기록해야�할�내용은�(1)�우발채무의�시작과�끝의�채무:�우발채무가�

시작될�때와�종료까지의�예상되는�채무�금액;� (2)�부채의�성격과�지급�시기에�대한�

설명;�(3)�지불금액�및�상환시기에�대한�불확실성의�표시;�(4)�부채�상환의�예상�금

액이다.�

언급한�네�가지�요소들은�재무�영향을�평가하고�시간에�따른�부채�흐름을�파악하여�

예비�부채에�대한�포괄적인�이해를�돕는다.�

그러나�현금주의회계(cash�accounting)에서는�발생주의회계와�달리,�네가지�요소들

의�정보�공개를�허용은�하지만,�필수로�요구하지�않는다.�우발채무는�대출�보증�시에�

명시적�계약에�포함될�수도�있지만,�암묵적으로�서면화�되지�않을�수도�있다(Bova�et�

al.,� 2016).�

그러므로�현금주의�회계를�사용하는�것보다�발생주의�회계를�사용하는�것이�우발채

무의�기록을�투명화할�수�있고,�숨겨진�채무로�남겨지지�않을�수�있다.�

� � �

2)�우발채무�관리

(1)�미국�관련�회계법:�GASB� 10�&�GASB�Codification�C50�

미국�주정부와�지방정부들은�우발채무를�관리하고�보고하기�위해�적절한�회계와�재

무�절차를�따르고�있다.�주정부와�지방정부들은�우발채무의�금액과�성격을�매년�회계�

명세서와� 보고서(annual�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s,� ACFR에� 보고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 및� 관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 (Governmental�

Accounting�Standards�Board,�GASB)�Statement�10인�“리스크�파이낸싱�및�관련�보

험�문제에�대한�회계�및�재무�보고”에서는�우발채무의�경우인�소송(litigation),�자산�

도난,� 사업� 중단,� 직원들의� 질병� 부상,� 천재지변과� 관련한�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ACFR에�기록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59)60)�

정부가�신용기금(Proprietary� fund� or� trust� fund� indebtedness)의�부채에�대해�갚

59)� https://gasb.org/document/blob?fileName=GASBS-10.pdf

60)�https://fmx.cpa.texas.gov/fmx/pubs/afrrptreq/notes/index.php?menu=2&section=note15&pa

ge=not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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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할�책임이�있을�때에는�ACFR에�기록을�해야�한다.�만약�부채를�적시에�갚지�못

하고�부실(default)이�임박할�가능성이�높은�경우에는�재무제표�상에�다른�부채와는�별

도로�보고되어야�한다.�이러한�상황에�대한�모든�중요한�사실은�공개되어야�한다.�

GASB�10에�명시된�바에�따라,�주정부와�지방정부는�우발채무조건이�발생할�가능성

을�ACFR�재무제표에�기록해야�한다.�우발채무조건이�발생할�가능성을�probable(확률�

상�일어날�가능성이�높은�경우),� reasonably� possible� (가능성이�원천적으로�적지만�

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remote�(발생할�가능성이�매우�적은�경우)�세�가지로�나

누어서� 기록한다.� 우발채무와� 관련한� 예비� 손실이� 발생하고� 또한� 예상� 가능할� 때�

“both�probable�and�estimable”),�재무제표에는�부채�또는�손실/비용으로�반드시�기록

되어야�한다.61)�

정부는�우발채무와�관련한�청구(claim)을�받았을�경우,�법률고문�또는�당사자들과�

함께�손실의�범위를�추정해야�한다.�정부는�추정치를�예상하고�추정�손실�금액�또는�

그�범위에�영향을�미치는�변수와�상황을�모니터링하고�재무제표에�기록해야�한다62).�

우발채무와�관련하여�정부가�보험(insurance)의�보장을�받거나,�정부�대신�보험이�

우발채무의�손실을�복구(cover)해줄�수�있는�경우도�있다.�보험사가�복구할�가능성을�

인지할�경우,�정부가�우발채무�관련�손실을�상쇄�할�수�있게�도와주는,�지원가능한�위

치에�있어야�한다.�또한,�보험사는�우발채무를�해결할�수�있는�재정적으로�확실한�위

치에�있어야�한다.�이때�정부와�보험회사�간에는�채무�해결에�대해�논란,�불일치�또는�

다름,�불확실성이�없어야�한다.� 63)

부채의�만기�기일과�언제�지불가능한지에�대해서�재무제표에�기록되어야�한다.�관련�

자세한�지침은�GASB�Codification,�C50�청구와�판단(Claims�and�Judgements)�115에�

명시되어�있다.64)�

GASB�Codification,�C50.�115.에�따르면,�우발채무의�조건이�성립되어�(즉,�우발

채무가�발생할�가능성이�확실해질�경우)�손실�또는�추가�손실이�나타날�때,�예상�손실

61)�우발채무와�관련하여�청구(claim)가�발생되거나�법원의�지불�판결이�내려졌지만,�아직�지급은�이루

어지지�않았을�때�부채로�기록된다.�

62)� https://sao.wa.gov/bars_gaap/accounting/liabilities/legal-and-other-contingencies/

63)� https://sao.wa.gov/bars_gaap/accounting/liabilities/legal-and-other-contingencies/

64)� https://gars.gasb.org/2011221/21474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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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보고되어야�한다.�비록�손실액을�추정할�수�없을�때에도�위험의�정도와�상황을�

명시해야�한다.65)

미국의�주정부나�지방정부들은�각각�상황이�다르고�집행하고�있는�법이나�시행령

들이�다르다.�미국�내에서�자주�발생할�수�있는�우발부채의�경우를�정리하면�다음과�

같다.

①� ($25,000�이상과�관련된)�법적�소송� (litigation/legal� claim):�주정부와�지방정

부도�법적�소송의�대상이�될�수�있다.�소송과�관련해서�주�및�지방정부가�소송에�휘말

려�판결이�불리하게�나오는�경우에�우발부채가�발생할�수�있다.�이�경우,�우발부채는�

소송�결과로�지급해야�할�보상이나�소송비용을�포함한다.

②�재해구호� (natural� disasters):�주정부와�지방정부는�종종�자연재해� (허리케인,�

산불,�지진)의�경우�금융지원을�한다.�연방정부나�보험이�자연재해로�인한�비용을�일

정부문�부담하지만,�지방정부도�어느�정도�재정�부담을�진다.�

③�정부보증�(guarantees):�이는�정부가�사적�기관이나�다른�정부기관�(지방정부의�

공공사업부-public� utilities,� 주택� 당국-housing� authorities,� 재개발� 기관

-redevelopment� agencies)에�대해�한�명시적�약속(explicit� commitment)이다.�정부

로부터�대출�보증,�보험�보증,�또는�기타�보증을�받은�기관이�부채를�갚지�못할�경우,�

보증을�한�정부가�대신�지불해야�한다.

④�기반시설�복구�및�대체�(infrastructure� repair�&� replacement):�엄격한�의미에

서�우발채무는�아니지만,�주정부와�지방정부는�기반시설의�유지�또는�복구와�관련된�

채무를�부담한다.�기반시설이�심각하게�손상되었을�경우,�예상하지�못한�비용이�생기

고�이를�정부가�부담한다.� �

⑤� 환경채무� (environmental� liability):� 정부는� 공유지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clean-up�비용을�우발채무로�여긴다.

⑥�연금�(pension� obligations)�또는�직원의�병가결근�(sick� leaves):�주�및�지방정

부가�공무원에게�연금을�지급해야�하는�경우�연금�의무가�우발채무로�인정될�수�있다.�

65)�Contingency에�대한�자세한�내용은�GASB� 62에�명시되어�있다.�

https://gasb.org/document/blob?fileName=GASBS%2062%20combined.pdf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제도�개선방안

132

연금�기금이�충분하지�않을�경우,�연방정부가�주정부의�채무를,�주정부가�지방정부의�

부족한�부분을�보완해야�한다.

최근� 2000년도�이후�미국의�주�정부와�주요�도시의�지방정부�재정을�보면,� 소송

(litigation)과�연금(pension)과�관련된�우발채무의�예가�대부분이다.

한편,�미국�주정부에�따라�약정�및�우발�상황(Commitments�and�Contingencies)을�

동일한�주석에서�공시하는�경우가�있고,�약정과�우발�상황을�따로�공시하고�있는�경우

가�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의�경우�약정�및�우발�상황을�동일�주석�내에서�공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약정(Commitments)은� 주석� 14번에,� 약정� 없는� 채무�

(No� commitment� debt)에� 대한� 내용은� 주석� 21번에,� 우발� 부채(Contingent�

Liabilities)는�주석� 22번에�공시하고�있다.�

� � �

(2)�캘리포니아�주정부의�우발채무�관리�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우발채무는�우발성의�가능성이�있을�경우�기록되어야�하고�

채무의�금액도�합리적으로�예상해서�계산되어야�함을�의무로�하고�있다�(8491)66).�캘

리포니아�주정부의�기관(agency)/부서(department)는�해당�회계연도�말에,�다음�회

계년도에�발생할�지급�가능한�부채�및�예비부채의�명세서를�작성해야�한다.�이러한�부

채를�보고하기�위해�주석�22번에�"Contingent�Liabilities�Statement"을�사용한다.�캘

리포니아�주정부의�우발�상황�공시는�노스�캐롤라이나�주에�비해�비교적�단순한�편이

다67).�캘리포니아�주정부는�소송과�연방정부로부터�받는�조건부�보조금에�대한�사항

을�우발�부채�공시에�포함시키고�있다.�캘리포니아�주정부의�우발부채�주석�공시�구조

를�나타내면�다음과�같다.�

66)� https://www.dgs.ca.gov/Resources/SAM/TOC/8400/8491#:~:text=The%20distinction%20be

tween%20a%20real%20liability%20and%20a,only%20possible%20that%20the%20payment%2

0will%20be%20made

67)�캘리포니아주정부는�주석�14번에�약정�상황(Commitments)을�공시하고�주석�21번에�약정�없는�채

무(No� commitment� debt)를�공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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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 캘리포니아�주정부�우발�부채�주석�공시�구조�

구분 주요 내용 

A. 소송 
(Litigation)

Ÿ 주정부가 피고인 소송에 관한 주요 내역(소송명, 소송 내역 
및 최근 판결 내역, 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액 등)

B. 연방 감사 예외사항 
(Federal Audit Exceptions)

Ÿ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및 기타 지원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
는데, 연방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감사 결과 예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출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22에서 발췌함  

� � �

캘리포니아주의�우발�상황�주석�공시는�크게�소송(Litigation)과�연방�감사�예외사항

(Federal�Audit�Exceptions)으로�나눌�수�있다.�다음�[그림�4-5]를�보면�주정부가�피

고로�진행�중인�소송명과�소송�관련�주요�내용,�최근까지의�판결�내역�등에�대해�소상

한�정보를�공개하고�있다.�2021�회계연도�기준으로�캘리포니아�주정부는�현재�12개의�

소송과�관련한�내역을�우발�부채�주석에�공개하고�있다.�이�외에�캘리포니아주정부는�

결산�재무제표�주석�22번에�연방�감사�예외사항(Federal�Audit�Exceptions)을�공시하

고�있다.�이는�현재�연방정부로부터�받는�보조금�및�재정�지원금에�있어서�연방�감사

에서�위반�등이�지적될�경우�환급해야�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다만,�이�경우�환

급�금액에�대한�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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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캘리포니아�주정부�우발�부채�공시�사례:�소송

출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22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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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정부의�기관/부서는�이러한�부채를�기록하기�위해�적절한�보고서를�작성

해야�한다.�주정부�행정�매뉴얼(state� administrative� manual:� SAM)의�보고서�양식에�

따르면�재무제표�상�주석에�포함되는�우발부채(Year-End� Report� No.� 22,� Statement�

Contingent�Liabilities-7980,�Revised� 2022)의�예시는�[그림�4-6]과�같다.�

� � �

그림�4-6 캘리포니아�주정부�우발부채�명세서�예시

출처: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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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명세서”는�기관/부서에서�발생하지�않은�모든�우발채무를�보고하는�데�사

용된다.�우발채무에는�연방�감사�예외,�기타�감사�예외,�그리고�진행�중인�소송과�같

은�추정�부채가�포함된다.�보고할�우발채무가�없는�경우,�주석�22번은�필요하지�않으

며,�인증서와�ACFR에는� “보고할�활동�없음”으로�기록되어야�한다.�

� � �

(3)�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North�Carolina�State)의�우발채무�관리69)

회계연도� 2022년� ACFR을�살펴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도�다른�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소송과�퇴직�연금�관련�우발�부채를�가지고�있었다.�다른�특이한�점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는�기반시설(고속도로)과�관련한�조건부�부채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

(North�Carolina,�2022).�또한�캘리포니아�주�정부와�달리�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의�

경우�우발부채�외에도�약정�사항을�동일한�주석�내에�공시하고�있다.�다음�<표�4-13>

은�약정과�우발�상황을�동일한�주석�내에서�공시하는�노스�캐롤라이나�주의�주석을�구

조화한�것이다.�

� � �

표4-13 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약정�및�우발�상황�주석�구조�

68)� https://www.dgs.ca.gov/Resources/SAM/TOC/7900/7980/7980_March-2011

69)�해당�내용은�노스�캐롤라이나�주의� 2022년�ACFR�보고서에서�발췌하였다.�

https://www.osc.nc.gov/2022-north-carolina-annual-comprehensive-financial-report/open

구분 주요 내용 

A. 약정 없는 채무 
(No commitment debt)

Ÿ 면세 채권 및 어음 발행(비영리, 공공 병원, 요양원, 노인 관련 
시설 등 건설 관련)

Ÿ 교통 인프라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사적 파트너쉽 계약
(private partnership agreements) 체결 관련 내용 

B. 소송 
(Litigation)

Ÿ 계류 중인 소송(Pending Litigation) 관련 정보

C. 연방 정부 조건부 보조금
(Federal Grants) 

Ÿ 법 또는 규정 위반시 환급해야 하는 연방 정부 보조금에 관한 
내역 

D. 고속도로 건설
(Highway Construction)

Ÿ 고속도로 건설 관련 자본 투자를 위해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내용 

E. 건설 및 기타 약정 
(Construction and Other 

Commitments)

Ÿ 주정부 시설의 건설 및 개선에 관한 약정에 따른 미지급 금액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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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스 캐롤라이나 주정부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21에서 발췌함  

� � �

노스� 캐롤라이나� 주� 교통부�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CDOT)는�일반�법령136-18(39)과� 136-18(39a)에�따라�교통이용료(Toll� fee)� 및�

다른�파이낸싱�방법으로�교통�인프라�건설�비용을�지불하기�위한�사적�파트너쉽�계약

(private� partnership� agreements)을�체결할�수�있다.

2014년�6월�26일에�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는�Mobility�Partners�라는�회사와�파트

너쉽을� 체결하여� Interstate� Highway� 77� High� Occupancy� Toll� (HOT)� Lanes�

Project를�디자인,�건설,�재정지원�및�운영을�하였다.�노스�캐롤라이나�주�교통부는�1

억�달러의�사모채권�(private�activity�bonds,�PABs)를�Mobility�Partners를�대신하여�

발행하고�추가로�1억�1,620만�달러를�direct�fund로�지원했다.�사모펀드는�캐롤라이나�

주�정부나�교통부의�채무(obligation)는�아니라,�특정�수익�결손이�발생할�경우�최대�

7,500�만�달러까지�보조해야�하는�조건부�채무(contingent� obligation)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우발�상황�주석�공시를�보면�소송�관련�사례를�상세하게�적시

하고�있음을�알�수�있다.�다음�[그림�4-7]을�보면�주정부가�피고로�진행�중인�소송명,�

소송�관련�주요�내용,�최근까지의�판결�내역�등에�대해서�상당히�많은�양의�정보를�제

공하고�있다.�다만,�향후�지출이�예상되는�손실�금액에�대한�추정하여�부채�또는�비용

으로�인식한�내역에�대한�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다.�

다음으로�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는�연방�정부�보조금에�관한�사항�또한�주석에�공

시하고�있다.�여기에�해당하는�내용은�감사에�따라�법이나�규정�위반이�밝혀질�경우�

70)�주에�따라�담배�분쟁�종결�합의서(Mater�Settlement�Agreement)를�소송�부분에�공시하는�경우가�

있으며�워싱턴�주가�이에�해당한다.

https://ofm.wa.gov/sites/default/files/public/accounting/report/CAFR/2022/ACFR22.pdf

구분 주요 내용 

F. 담배 분쟁 종결 합의서70) 
(Tobacco Settlement)

Ÿ 1998년 미국 최대 담배회사와 체결한 기본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금액
에 대한 미수금 및 수익에 관한 내역 

G. 기타 우발 상황
(Other Contingencies) 

Ÿ 노스캐롤라이나주 주택 금융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커뮤니
티 생활 주택 기금 사용 관련 내용 

Ÿ 직원 산재 보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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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연방�정부에�환급해야�하는�보조금액에�관한�결정�내역,�결정에�따라�지급해

야�하는�금액�등이다.�

� � �

그림�4-7 노스�캐롤라이나�우발�상황�사례:�소송

� � �

그림�4-8 노스�캐롤라이나�우발�상황�사례:�연방�정부�보조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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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와�지방정부들이�채무를�다루는�방법과�관련해서�특이한�점은,�

부채�감당�능력�자문�위원회(Debt�Affordability�Advisory�Committee)를�운용하고�일

반회계기금�내에서�미지급�부채�해결�예비금�(solvency�Reserve)을�만들었다는�것이

다.�2004년�주정부�입법부/의회(General�Assembly)는�부채�감당�능력�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법률을�통과시켰다.�이�위원회는�매년�주지사와�의회에�10년�회계연도�동안�

주가�감당할�수�있는�부채�능력에�대해서�자문하는�것이�주요�임무이다.�또한�주의�부

채를�건전하게�관리하는�정책을�자문한다.�

위원회는�연간�부채�감당�능력(debt�affordability)을�연구하고�주의�부채�부담(Debt�

burden)을�평가하는�기준을�만들�책임이�있다.�위원회는�부채�상환액(debt�service)의�

비율을�주�정부의�총�세입(general�tax�revenue)의�백분율로�계산하여�주의�부채�감당�

능력(debt� capacity)을�보고한다.�위원회는�매년�2월�1일까지�연구의�결과와�추천�사

항을�주지사,�의회,�의회의�재정�연구�분과에게�보고해야�한다.�2022�회계연도�연구

에서는�노스�캐롤라이나�주의�세입이�COVID-19�유행으로�인한�경제�활동의�하락에�

지나치게�영향을�받지�않고�미래�10년�회계연도�계획�기간�동안�긍정적인�성장�추세를�

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원회에서는�노스�캐롤라이나�주의�미지급�연금과�우발채무를�포함한�부채에�대응

하기�위하여�미지급�부채�해결�예비금(solvency� Reserve)을� 2018년에�만들었다.�일

반회계기금� (general� fund)에서� 현금� 잔액을� 미지급� 부채� 해결� 예비금(solvency�

Reserve)으로�이전하는�정책을�만들어�시행하였다.�예비금의�목적은�회계연도�동안�

자금을�축적하여�다음�회계연도에�연금�등과�관련된�미지급�부채(우발채무를�포함한)�

줄이는데�사용하기�위한�것이다.� �

부채�상환액(debt�service)의�비율을�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의�총�세입(general�tax�

revenue)의�4%를�목표로�하고�있다.�다시�말해,�부채�해결�예비금에�매년�1억�달러를�

배정하고,�부채상환액의�비율을�최대�4%로�하며,�4.75%를�초과하지�못하게�하고�있다.�

� � �

3)�미국�주/지방정부의�우발채무�모니터링�제도:�신용등급평가�상�우발채무의�고려

(1)�Standard�&�Poor’s�우발채무�모니터링�예시

미국�정부의�신용등급을�결정하는�회사(예를�들어,�Standard�&�Poor’s,�Mo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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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주정부와�지방정부의�신용등급을�매길�때,�우발채무의�프로파일을�고려한다.71)�

이는�우발채무가�현실화될�경우,�정부�부채�또는�손실의�발생,�정부의�신용�등급에�영

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우발채무�중�어떤�부분은�식별하거나�측정하기가�어려운�경우도�있지만,�스탠다스�

앤�푸어스에서는�일반적으로�세가지�범주로�분류한다.

①�금융�부문과�관련한�우발채무�(공공�은행�및�사설�은행/�비은행�금융기관)

②�비금융�공공부문�기업(nonfinancial� public� sector� enterprises,�NFPEs)과�관련

한�우발채무

③�보증� (guarantees)및�기타�우발채무�

금융� 부문과� 관련된� 우발채무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stress� scenario)가�발생할�경우,�은행�부문(banking� sector)이�3년�동안�겪을�예상

하지�못한�손실�추정을�바탕으로�잠재적인�증자�필요액�(또는�자본�부족액)을�계산하

여�우발채무의�추정치를�계산한다.�

한편,� 비금융�공공부문기업((NFPEs)들은�일반적으로�공공�정책을�추진하기�위해�

설립되며�수익성이�약하고�자기자본�기반(equity�bases)이�좁아�경제상황이�안�좋아질�

경우,�취약점을�드러낼�수�있다.�비금융�공공부문기업에는�금융�부문�이외의�대부분의�

정부�관련�기관� (government-related� entities,�GREs)이�포함된다.�

이들�기관은�정부의�부분적�또는�완전한�통제�하에�있으며,�스탠다드�앤�푸어가�지

정한� stress� 기간(예를�들어,�경기침체)에�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할�것으로�예상된

다.�비금융�공공부문기업과�관련된�우발부채의�평가는�금융기관�또는�채권시장에서의�

손실을�바탕으로�결정한다.�

보증과�기타�우발채무는�금융�부문이나�비금융�공공부문기업에�포함되지�않은�공식

적이거나�암묵적인�보증,�공공기관-민간과의�파트너쉽,�기금화한�채무를�포함한다.�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는�우발채무와�관련한�상대적인�위험수준(risk)을� “제한적”

에서부터�“매우�높음”으로�분류한다.�여기서는�우발채무에서�발생할�수�있는�(잠재적)

인�direct�비용을�대략적인�범위로�추정하여�위험수준을�분류한다.�따라서�위험수준의�

71)� https://disclosure.spglobal.com/ratings/en/regulatory/article/-/view/sourceId/102211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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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는�정부의�부채�부담(a�government’s�debt�burden)을�평가하는�한정된�지표로

만�사용한다.�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제공하는�우발채무와�관련한�위험�수준의�분류는�다음�표에

서�나타난다.�요약하면,�스탠다드�앤�푸어스는�우발채무의�프로파일을�미국�지방정부

의�신용등급을�결정할�때,�적극적으로�고려한다.�

� � �

우발채무의 분류

우발채무의 평가는 아래 요소들의 총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Ÿ 금융 부문 위기에서의 추정된 자본 충원 비용
Ÿ 비금융 공공부문 기업(NFPEs)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Ÿ 기타 보증과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제한적 (Limited) Gross Domestic Product (GDP) 30% 미만

보통(Moderate) GDP의 30% - 60%

높음 (High) GDP의 61% - 80%

매우 높음 (Very High) GDP의 80% 이상

� � �

(2)�구체적인�예-�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카운티�신용등급�결정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general�obligation(일반�채권)�신용등급을�결정

하는�문서에서�우발채무와�관련한�내용은�다음과�같다.� 72)�

아래�본문에서�보면,� 2014년�로스앤젤레스�카운티는�안정적인�부채와�우발채무의�

프로파일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 �

72)� https://ttc.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8/10/SP-LACCAL-2014.pdf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제도�개선방안

142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로스앤젤레스�카운티�정부가�가지고�있는�부채는�공

무원들의�퇴직연금�비용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관련�비용은�계속�증가할�가능성이�

있을�것으로�예상하나,�카운티의�적절한�부채�관리가�이�부채를�해결할�수�있을�것으

로�보고�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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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지방정부의�우발채무�관리�

1)�우발채무(偶発債務)의�정의

(1)�우발채무의�정의(총무성,�지방공회계매뉴얼)

일본�총무성�지방공회계매뉴얼에서�정의하는�우발채무란�회계연도말의�현실의�채무

가�아닌,�장래�일정�조건을�충족시키는�사태가�발생한�경우에�채무가�되는�경우로�정

의한다.�

장래�일정�조건이란�다음과�같다.

①�보증채무�및�손실보상�채무부담인�상황

②�소송�상황에서의�손해�배상�등을�청구받은�상황(한국은�약정을�했기�때문에�손해

가�나오면�그냥�배상함)�

③�그�외의�주요한�우발채무

일본에서�우발채무(채무보증,�손실보상)는�제3섹터의�문제가�대부분이며�지방공영

기업은�기본�지방채로�운영하고�있다.�

2007년� 6월� 22일� ‘지방공공단체의�재정�건전화에�관한�법률’의�도입으로�손실보

상채무가�본격적으로�문제화�되었다.�채무보증에�관해서는�일반회계�예산의�일부인�

채무부담행위로서,�채무보증의�기간�및�한도액이�정해져�있으며,�의회의�결의를�필요

로�한다.

� � �

(2)�우발채무�관리�배경

1972년�9월,�다나카�가쿠에이�내각의�‘공유지�확대�추진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

서�각�자치단체가�자본금을�100%�출자한�토지개발공사를�설립하였는데�이�때부터�일

본�지방자치단체의�채무�중�가장�문제시�되는�항목인�미사용토지73)�문제가�불거졌다.�

이러한�사태는�주민들에게�충분히�공유되지�못하였고,�후술하는�지방공공단체�재정건

73)�미사용�토지는�일본에서는�이른바�‘소금�장을�담근�토지’라는�표현을�씀�각�자치단체가�보유중인�토

지개발공사의�방대한�규모의�토지가�용도를�찾지�못한�채�방치되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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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관한�법률이�2007년에�성립된�이후,� 2008년�결산에서�자치단체�재무가�각종�

공사를�포함한�연결�처리를�하게�됨과�동시에�이�문제가�본격적으로�알려지기�시작하

였다.� 2006년�말의�경우,�토지개발공사가�전국에�1,100개에�보유지의�장부가액은�4

조5000억엔,�2만헥타아르에�달하였으며,�관서�지역은�2부4현에서�130여�공사가�1초

1000억엔�장부총액의�보유지�중�4할�이상이�10년�이상�미사용지�상태가�된�것이�밝혀

졌다.�

문제는�토지개발공사가�버블�경제기에�대량의�토지를�취득한�후,�90년대�이후�시가

의�하락에�의한�토지가치�하락에도�장기�불황에�의해�매각이�용이하지�않는�점에�있었

다.�특히,�교토의�학연도시지구(연구기관�등을�유치)의�경우가,�가장�심각한�예이다.�

교토�학연도시지구는�관서학연�도시건설촉진법에�의해�1994년에�건설이�시작되어�12

지구,�약�3600헥타아르가�개발예정지역으로�이�중�980헥타아르가�연구시설이�들어서

기로�상정되었으나,� 13년이�지난�2007년�5월단계에서�1358헥타아르가�조성중이거나�

미착공�상태로,�실제�정비된�토지는�60%에�달하지�못하는�상태였다.�연구기관�이전과�

토지�매각이�예정되어�진행되지�못하는�상황에서�결국,�2008년�5월,�도시계발심의회

에서�택지조성지구로�용도를�변경하였다.�

결국,�토지개발공사의�무리한�개발계획에�의해�대규모로�발생한�미사용토지는�지방

자치단체가�자체�재원으로�토지를�구입하는�결과로�이어졌고,�이와�동시에�기존�토지

개발공사의�구조조정이�추진되며,�2006년도만�25개�도도부현(광역지방단체)�의�토지

개발공사가�해산되었다.�

� � �

(3)�우발채무�중�채무보증과�손실보상�

원칙적으로�일본에서는�재정원조제도법에�의해�정부(중앙정부�및�지방공공단체)에�

의한�법인에의� ‘채무보증’은�금지되어�있으며�제3섹터에의� ‘손실보상’�문제는�존재

한다.�

손실보상이란�주�채무에서�독립된�성질을�가지는�손해담보계약�중에서�주채무가�기

한을�경과하여�이행되지�못하는�이외에도�집행불능�및�도산�등�현실적으로�채권회수가�

기대되지�못하는�사태에�직면했을�때�처음으로�손실을�보전하기�위해�채무를�지는�행

위를�말한다.�손실보상은�주�채무의�부종성을�가지는�채무보증과는�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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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채무보상은�민법� 446조�상에�기인하는� ‘주된�채무가�이행지체인�경우�즉각적으로�

종속�채무로서�채무자가�이행하지�않은�채무의�전부(이자,�위약금,�손해배상�등�포함)

를�이행하는�책임을�보상하는�것을�뜻한다.

손실보상은�기본적으로�민법�상�보증에�관한�조문의�적용이�없이,�순수한�양자간의�

계약(합의)에�의해�내용이�정해지기에�‘손실’의�일정�비율�혹은�그�일부(원금�및�그�

이자)에�대해서만�보상한다.�즉,�손실보상이란�본질상의�손실이�발생하였을�때�처음으

로�보전하여야�하는�대상으로,�단적으로�채무가�변제를�받는�시기가�도달했음에도�변

제가�되지�않는�것만으로는�손실로�볼�수�없다.�채무자가�도산하거나�그렇지�않은�경

우에도�객관적으로�채권의�회수가�거의�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시점에서�현실의�채

무로�변한다.�또한,�채무를�부담하는�행위이기에,�예산의�내용으로�성립하게�되며,�예

산에서�채무부담행위로�정해야�할�필요가�있다.�일본의�시�단위에서는�시의�토지개발

공사가�대표적인�손실보상의�대상이다.　

� � �

② 손실보상 채무보증의 이행
제3섹터�등�외곽단체에�대한�지원�중�특히�큰�문제는�외각단체의�신용보완에�의해�

체결된�손실보상�및�채무보증계약에�있다.

지방공공단체의�재정�건전화에�관한�법률�도입에�의한�변화는�손실보상채무가�장래�

부담액에�반영되게�되어,�지방재정의�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총무성(2008년�12월)의�‘채무조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보고서에서는�제3섹터�

등의�자금조달에�관한�새로운�손실보상계약의�체결은�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이외에

는�행해서는�안�된다는�점이�시사되어�있으나,�기존�계약의�채무잔액은�총무성의�조사

결과74)’에�의하면�지방�3공사75)를�중심으로�2007년말�총액�8조6천321억엔에�달한다.�

74)�총무성� 2007년� 12월� ‘제3섹터�등의�상황에�관한�조사결과’

75)�지방주택공급공사,�토지개발공사,�지방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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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채무보증의 제한과 예외 규정
지방자치단체는�‘법인에�대한�정부의�재정원조의�제한에�관한�법률’�제3조에�의해�

원칙적으로는�법인의�채무에�대해�보증을�행할�수�없다.�그러나,�지방�3공사�중�‘토지

개발공사’�및�‘지방도로공사’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제한을�두지�않는�입법조치가�행

해져�있으며,�특히�토지개발공사에�대해서는�공법25조�조항에�의해�법률적으로�이를�

보장하고�있다(공법25조:�지방공공단체는�법인에�대한�정부의�재정원조�제한에�관한�

법률�제3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토지개발공사의�채무에�대해서는�보증계약을�할�수�

있음).

� � �

④ 일본 중앙정부의 우발채무 종류
일본�중앙정부에서�우발채무는�‘아직�현실의�채무가�발생하지는�않았으나,�장래�일

정�조건을�충족시키는�사태가�발생할�경우�채무로�인식되는�경우’를�뜻한다.�채무의�

종류에는�명시적인�확정채무,�비명시적인�확정채무,�명시적인�우발채무,�비명시적인�

우발채무로�분류�가능하며�구체적인�정의는�다음과�같다.�

� � �

Ÿ 명시적인 확정채무 : 국채, 중앙정부의 차입에 관련된 원리지불금액, 공무원 급여 및 연금, 법
제도상 장기간 지불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 

Ÿ 비명시적인 확정채무: 공적연금(부과방식)의 장래에 이루어질 급부와 공공투자의 재투자 비용 
등 채무 성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결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Ÿ 명시적인 우발채무: 특정 현상이 발생한 때에 중앙정부에 의한 지불의무 발생이 법률이나 계약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채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채무 혹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채무
에 대한 중앙정부가 보증을 부여하는 경우

Ÿ 비명시적인 우발채무: 중앙정부의 채무가 법률이나 계약 등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과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을 배경으로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지불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부문의 채무에는 표면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증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
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대신 변제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또한, 자연재해 발
생시의 피재인의 구호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비용 중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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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의�지방자치단체와�제3섹터

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정의
지방공영기업법에�의하면�지방공공단체가�기업활동을�행할�수�있는�경우의�전제로

서,�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자동차운송사업,�철도사업,�전기사업,�가

스사업�외에도�병원사업�등에�대해서�조직,�재무�및�종사하는�직원의�신분을�정한다.�

실제로는�지방공공단체가�지방공영기업법에�명시된�기업활동의�범위를�상당부분�넘어

서�기업활동을�행하는�경우가�많다.�즉,�홋카이도의�경우�와인제조,�CATV,�서점,�특

산물판매소,�호텔,�연회장,�레스토랑,�골프장�외의�스포츠�시설,�온천�등을�공연으로�

행하고�있다.�그�외에도�지방공공단체가�출자한�외곽단체(제3섹터)가�존재한다.�

� � �

② 일본에서의 제3섹터의 정의 및 성격
일본에서의�제3섹터는�지방자치단체76)가�출자�혹은�출연하는�일반사단법인�및�일반

재단법인(공익사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및�회사법법인을�뜻하며,�지방3공사(지방주

택공급공사,�지방도로공사,�토지개발공사)도�포함된다.� � �

제3섹터에�대한�공적지원에는�보조금,�차입금�외에�‘손실보상’이�있다.�이�손실보

상이�우발채무의�일종으로�분류된다.

76)�일본에서는�우리의�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지방공공단체’라는�용어로�설명.�여기�보고서는�모두�

지방자치단체라는�용어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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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지방공영기업과�제3섹터의�차이

출처: 林宣嗣『地⽅財政』p.273

� � �

2)�우발채무의�관리

(1)�제3섹터�등�발본적�개혁(2009-2013년)

제3섹터�등의�경영악화와�지방자치단체�재정건전화�법의�전면�시행(2009년�이후)에�

의해�제3섹터�관련�채무�등이�건전화�지표에�추가되었다.�이후�제3섹터,�지방공사�및�

공영기업의�발본적�개혁을�조속히�추진하여�장래적인�재정부담의�명확화와�계획적인�

삭감을�추구하게�되었다.

즉,�2009년도부터�2013년도�기간에�기본적으로�모든�제3섹터를�대상으로�‘제3섹터

개혁추진채’를�활용하여,�조직의�존폐여부를�포함한�발본적�개혁을�집중적으로�행하였

다(총무성�자치재정국장�통지� 2009년�6월� ‘제3섹터�등의�발본적�개혁�등에�관한�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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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섹터�개혁추진채(지방재정법부칙�제33조의�5의7)의�개요

지방공공단체에게�있어�제3섹터�등의�경영악화는�재정운영상의�큰�부담,�리스크로

서�제3섹터�등의�정리�재생을�행할�경우�이하의�경비를�일시적으로�부담하지�않으면�

안된다.�경비목록은�제3섹터�및�지방공사의�손실보상,�채무보증�및�대출금의�정리,�지

방공영기업의�채무�및�직원의�퇴직금,�시설,�설비의�원상회귀�등에�필요한�경비이다.�

이에�지방재정법을�개정하여�‘제3섹터�등�개혁추진채’를�창설,�상술한�경비목록의�

경비를�특례적으로�지방채의�대상으로�한다.

대상경비는�다음과�같다.

-�제3섹터�및�지방주택공급공사�:�지방공공단체가�손실보상을�행하는�법인의�법적

정리77)�등을�행하는�경우에�필요로�하는�것으로서�당해�손실보상에�요하는�경비(단기

대부금의�정리에�요하는�경비를�포함)�

-�토지개발공사�및�지방도로공사�:�지방공공단체가�채무보증�등을�행하는�공사차입

금의�상환에�필요한�경우로서�공사의�해산�혹은�불채산사업의�폐지를�행하는�경비�(단

기대부금의�정리에�요하는�경비를�포함)

-�공영기업� :�공영기업의�폐지(특별회계의�폐지)를�행하는�경우에�필요한�이하의�

경비(시설�및�설비의�철거와�원상회복에�요하는�경비,�지방채의�조기상환,일시차입금

의상환에�요하는�경비,�퇴직수당의�지급에�요하는�경비,�공영기업형독립행정법인의�설

립할�때�필요한�자금과�그�외�재산의�출연에�요하는�경비,�국가�혹은�지방공공단체가�

교부하는�보조금,�부담금�등의�반환에�요하는�경비)

대상기간은�2009년부터� 2013년까지�특례조치로서�운영하였으나,�경과조치�대상단

체의�경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기채가�가능했다.�발행절차는�의회의�의결을�

거쳐,�총무대신(총무부장관)�혹은�도도부현지사의�허가하였다.

충당율은�100%,�상환연한은�10년�이내가�기본이나�필요에�따라�10년을�넘기는�상

환연한을�설정할�수�있다.�재원조치는�2013년도까지의�기채분은�지불이자의�일부에�

대해�필요에�따라�특별교부세�조치를�취하였다(2013년도�이후�경과조치분에�대해서

77)�법적정리:파산절차,�특별정산절차,재생절차�및�갱생절차

사적정리:일반적으로�공표되는�채무처리를�위한�준칙�등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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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공영기업의�폐지에�관련된�기채분의�지불이자의�일부에�대해�특별교부세�조치를�

취함).�

� � �

3)�우발채무의�모니터링�제도

(1)� “지방공공단체�재정건전화에�관한�법률”�

“지방공공단체�재정건전화에�관한�법률”�은�사실상�우발채무의�모니터링�역할을�한

다.�이�법률에�따라�지방자치단체�재정의�조기�건전화,�재생�및�지방공영기업의�경영�

건전화에�관한�구조를�정비하였다.� �

재정건전화�법률의�특징은�지방공영기업�및�일부�사무조합,�광역연합,�지방공사(지

방도로공사,�지방주택공급공사,�토지개발공사),�제3섹터를�포함한�지방재정의�전체상

을�점검한다.�재정건전성을�판단하는�기준을� ‘조기건전화�기준’과� ‘재정재생기준’의�

2단계로�나눠,�조기�건전화를�꾀하였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스톡�정보로�파

악,�더�나아가�지방공사에�대한�채무보증과�외곽단체에�대한�손실보상에�근거한�자치

단체�부담예상액을�포함시켜,�장래의�부담을�고려한�재정�상황을�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재정�전체의�건전성에�관한� 4개의�비율(실질적자비율,�연결실질적

자�비율,�실질공채비비율,�장래부담비율)을�공표,�이�비율이�조기�건전화�및�재생필요�

대상의�기준에�달한�경우,�건전화와�재생을�향한�계획을�책정하게�되어�있다.�이�때�

외곽단체와�지방공영기업의�경영악화로�인한� ‘조기건전화�재생�대상�단체’로�지정될�

경우�‘경영파탄으로�인한�이미지�악화’,�‘행정서비스의�폐지,�축소’,�‘총무성�장관과�

도지사의�권고를�통한�경영자유도�저하’,�‘총무성장관이�재생계획에�동의하지�않은�경

우의�기채제한’�등의�조치가�예상된다.�

결국�지방공공단체�재정건전화�법률의�제정은�우발채무(손실보상�혹은�채무보증)에

의�사후�제한�조치로서�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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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지방공영기업,�제3섹터의�손실보상,�채무보증의�상황

(단위: 법인, 백만엔)

주: 2019년도 이후 금액 정보 불명

출처: 총무성 각 년도별 지방재정백서 

� � �

(2)�일본�공인회계사�협회�“제3섹터�등의�사업�재생�지침”78)

① 경영상황 등의 파악, 감사, 정기점검
□�경영검토위원회의�설치�및�조사,�평가를�검토

a.�손실보상을�행하고�있는�제3섹터�등(지방도로공사�및�토지개발공사는�제외)에서�

손실보상채무�부담�예상액�산정기준의�표준평가방식에�의한�손실보상채무가�B~E등급

으로�평가받은�상황,�혹은�개별평가방식에�있어�그�산입비중이�30%�이상의�경우이다.�

b.�손실보상을�행하지�않는�제3섹터�등(지방도로공사�및�토지개발공사는�제외)에서�

이하에�해당할�경우이다.

-�경영수지가�적자인�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금�등의�재정원조를�받는�경우에

는�당해�재정�원조액을�공제한�이후�판단)

78)�정부의�정책을�정리한�성격의�보고서로써,�공식적인�설명자료로�간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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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경우(자산의�회계상에�나타나지�않는�손실이�있는�경우,�당해에�그�

손실을�반영한�후�판단)

-�채권의�원리상황이�있는�경우,�당해�상환액의� 10%�이상을�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금�혹은�실질적인�신규대부금�등의�재정지원에�의존하는�경우�

c.�지방도로공사�

요금�수입이�관리운영비(차입금�이자를�포함)를�충족시키지�못하여�채산이�맞지�않

는�경우

d.�토지개발공사

채무보증�혹은�손실보상이�딸려�있는�차입금으로�취득한�토지�중�보유기간이�5년�이

상인�경우,�혹은�보유�자산을�시가평가한�경우에�실질적으로�채무초과로�인정된�경우�

� � �

② 의회에 설명 및 주민에 정보공개
a.�정보개시의�철저화

지방공공단체에�대해서는�의회�및�주민에�대해서�발본적인�처리책의�검토에�있어,�

정보개시의�범위를�확충하여,�주민과�의회에�대해�충분한�정보개시의무를�강화하였다.�

특히�이하의�사항은�충분한�설명이�필요하다.�

-�사업선택의�현상에�이른�경위와�책임�소재

-�당해�사업의�정리(매각,�청산)�혹은�재생이�최선의�선택(수법)이라고�여겨지는�

경우

-�사업의�정리(매각,�청산)�혹은�재생에�수반되는�손실보상의�이행을�행할�필요가�

있는�경우

-�처리에�수반되는�이해관계자와의�비용분담의�설계

b.�의회의�관여�

제3섹터�등의�발본적인�개혁을�행하는�경우에는�관련예산의�결의,�지방채의�특례조

치(특히�제3섹터채)를�활용,�제3섹터의�해산�등의�의결을�행함에�있어,�상기�a의�정보

개시설명�대상�4개�정보에�대해서는�의회에서�충분한�의결을�통해�처리가�적절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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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이로�인한�주민과�그�대표인�의원의�의회에의�관여가�강화

된다.�이로�인해�제3섹터의�설명�책임�및�명료한�자료�작성을�의무화해야�한다.�

� � �

③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운영체제  
채무조정을�수반한�처리책(법적정리,�사적정리에�관한�가이드라인�등�활용)을�행하

는�경우,�그�가이드라인�등�일반에�공표된�채무처리의�준칙을�활용하여,�경영책임의�

명확화�및�운영체제의�구축이�필요하다.�잔존자산의�매각,�관리�등에�대해서는�정보�

개시�후에�적정한�관리�혹은�처분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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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시사점

1.�민간영역의�체계적�우발채무(부채)�관리구조

민간기업의�경우�우발부채는�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기�쉽다.� 즉,�

높은�우발부채�수준은�높은�소송�위험(litigation� risks)과�관련이�있어�주가에�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손성규� 외,� 2015),� 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키며(박종일·신재용,�

2014).�기업가치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김진태·심충진,�2020).�따라서�규제기

관인�금융감독원은�민간기업의�우발부채에�대해�사전적·사후적�관리를�하고�있다.�이�

외에도�간접적으로�위험�관리�차원에서�자산건전성�분류나�자기자본�규제,�부동산�PF�

익스포저�한도�설정�등의�방식을�통해�민간�기업의�부실�위험을�관리하고�있다.� � �

이에�반해,�우리나라�정부�부문에서는�다음과�같이�우발부채�혹은�우발채무�관리의�

구조적�한계가�존재한다.�민간에�비해�시장�규율이�제한적이고�국회나�지방의회�등�이

해관계자의�관심이�부족할�수�밖에�없다.�행정안전부의�경우�2018년에�지방자치단체

의�우발부채�현황을�공시한�적이�있다.�그러나�이전이나�이후에도�지방자치단체�전체�

차원에서�우발부채�혹은�우발채무�관련�자료를�취합하고�관리하는�시도가�없었다.�다

만,�최근에�강원레고랜드�디폴트�선언�이후에�나온�행저안전부�보도자료�등을�통한�제

도개선�사항들은�제시가�되었다.�

� � �

2.�재무제표�주석�내�매우�구체적인�우발채무(부채)관련�자료�개시

민간기업의�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37호에�따라�아래의�사항을�재무제표�

주석�공시사항으로�공시하도록�하고�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문단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
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3) 변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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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기준에�따라�민간기업은�상세한�수준의�우발채무를�공시하고�있다.�

� � �

사례: 태영건설(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2023.03.17. 발행)

4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중략).. 

(2)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45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38,183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36,093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
고 있습니다.

(4) 전주00부대이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대출상환금이 부족할 경
우, 연결실체의 지분율 상당액에 따른 토지미분양분을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PF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 주
거용지 미분양시 연결실체가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대출만기일의 4개월 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연결실체가 대
출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확약부지에 대해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걸포4지구도시개발 사업관련 주택용지 
중 이택ㆍ협택 우선공급 후 잔여분에 대해 감정가로 선매입권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위�공시사항을�보면�아래의�내용이�모두�포함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1)�약정과�관련된�사업내용

2)�회사가�체결한�약정의�상세내용(또는�계류중인�소송사건의�현재�진행�단계)

3)�우발상황이�발생하게�되는�경우�회사가�어떤�의무를�부담하게�되는지

4)� (존재한다면)�재무상태표에�부채로�인식된�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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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공공분야의�경우�공시항목에�한계가�있다.�현행�우발채무(부채)�공시자료를�검

토한�결과,�행위명,�사업자,�사업기간,�약정내용�등이�간략히�소개되어�있어�구체적으

로�어떠한�잠재적�위험이�존재하는�지에�대한�파악이�어렵다.�

따라서�지자체의�경우도�약정유형,�행위명(또는�사업명),�사업자,�약정금액,�재무

상태표에�부채로�인식된�금액,�계약의�상세내용(어떠한�경우에�의무를�부담하게�되는

지에�대한�계약내용)을�포함하여�정보이용자가�이해할�수�있도록�공시�내용을�충분하

게�기재할�필요가�있다.�

� � �

3.�국가�및�지방의�우발채무(부채)�공시항목�통일�필요

국가�수준의�우발부채�검토결과,�국가에서�공시하는�우발부채와�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우발부채�및�우발채무�항목에�차이가�존재한다.�특히�지방자치단체의�경우�

예산�과정상�결산�부분에서�복식부기�발생주의�재무회계�정보를�제공하고�있음에도�불

구하고,�현금주의�단식부기�방식의�지방재정�결산공시를�통해서도�우발부채와�우발채

무를�공시하고�있으며�유형이�조금씩�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최근�들어�학계를�통

해�국가�수준에서의�우발부채의�합리적�관리를�위해�공시�유형의�합리화와�우발부채�

인식의�신뢰성�제고,�국제�수준의�유형화�등을�제시한�바�있다(최연식�외,�2022).�또

한�광역�지방자치단체의�3개년('19~'21년)에�대한�우발부채�공시�현황을�살펴본�한승

엽�외(2023)에�따르면�재무제표�상에�계류�중인�소송사건�관련�소송가액이나�부채�계

상액을�누락한�지방자치단체가�대다수�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와�중앙

부처,�국가�수준의�재정�활동의�범위와�내용에�당연히�차이가�있을�수�있으나�장기적�

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와�국가�수준의�우발부채�및�우발채무�유형화를�통일할�필요가�

있어�보인다.�최소한�지방자치단체와�국가�수준에서�우발채무�혹은�우발부채의�인식�

기준과�세부�유형에�대한�자료�공유�등의�기회를�가지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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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의�우발채무�기록과�공시의�구체적,�투명한�관리�및�기금�운용

미국�주정부와�지방정부는�관련�회계법�(GASB)을�통해,�우발채무의�공시와�기록을�

구체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고�있다.�또한�정부�신용등급을�결정하는�관련�기관이�우

발채무의�프로파일을�결정기준에�포함시켜�우발채무를�관리하고�있다.�

정부의�신용등급을�평가하고�있는�미국의�경우�현재�가지고�있는�채권과�미래에�발

행할�채권에�큰�영향을�주기�때문에�주와�지방정부들은�우발채무를�적절하게�관리�할�

수�밖에�없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정부들의�신용등급을�결정하는�신용등급평가�기

관들이�우발채무의�크기,�상황�등을�평가시�고려한다.�

그리고�미국�주정부와�지방정부는�우발채무를�포함한�채무를�관리하기�위해�예비�기

금을�운용한다.�다만,�주와�지방정부마다�기금에서�관리되어야�하는�현금�잔액과�사용�

조건이�다르다.�그러나�예비기금의�운용으로�우발채무가�현실화�되었을�때,�부정적인�

영향을�줄일�수�있는�시사점이�있다.�

� � �

5.�일본의�적극적�의회�관여

일본의�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의회�및�주민에�대해서�발본적인�처리책의�검토에�

있어,�정보개시의�범위를�확충하여,�주민과�의회에�대해�충분한�정보개시의무를�강화

하였다.�특히�사업선택의�현상에�이른�경위와�책임�소재,�당해�사업의�정리�혹은�재생

이�최선의�선택(수법)이라고�여겨지는�경우,�처리에�수반되는�이해관계자와의�비용분

담의�설계�등에�대해서는�더욱�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제3섹터�등의�발본적인�개혁을�행하는�경우에는�관련예산의�결의,�지방채의�특례조

치를�활용,�제3섹터의�해산�등의�의결을�행함에�있어,�전술한�정보개시설명�대상�4개�

정보에�대해서는�의회에서�충분한�의결을�통해�처리가�적절하였는지를�확인할�필요가�

있다.�이로�인한�주민과�그�대표인�의원의�의회에의�관여가�강화된다.�이로�인해�제3

섹터의�설명�책임�및�명료한�자료�작성을�의무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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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기본방향

우발채무는�의무를�부담하게�된�시점(예를�들어�약정의�체결�시점)에는�지자체가�부

담하게�될�의무의�발생여부,�발생시점,�금액의�범위�등을�정확히�알�수�없다.�보증채

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두�가지�유형�모두�미래�시점에�의무부담해야할�사건

(예를�들어,�보증채무부담행위의�경우�주채무자가�상환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

이�시작되었을�때�지방자치단체의�부담이�발생되며,�손실범위�등을�구체적으로�추정할�

수�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의�주채무는�자산유동화증권,�금융기관차입금과�같은�금융상품인�

경우가�다수이며,�일반적으로�금융상품은�그�금액이�최초�계약시점에�확정적으로�정해

져�있다.�주채무에�대해�보증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보증의�범위는�주채무의�금액�

내에서�정해지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최대�손실�금액을�현재�시점에서�추정할�수�

있다는�특성이�있다.�예산외�의무부담의�경우�미래�일정�시점에�지방자치단체의�재정

적�부담(또는�비재정적�부담)이�될�수�있는�채무이지만,�현재�시점에�금액의�범위를�

한정지을�수�없다는�차이점이�있다.

이러한�우발채무는�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수행하며�민간기관과�협력하게�되고�그�

과정에서�여러�가지�약정을�체결하게�되는데�보통�해당�약정사항에서�발생하게�된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갚아야�하는�것이�확실한�일반채무와�달리�아직�채무로�

확정되지�않은�우발채무의�경우�그�제도나�관리면에서�상당한�한계를�가지고�있는�것

으로�드러났다.�특히�2022년�9월�강원도의�채무불이행�선언에�따른�여파는�공공분야�

뿐만이�아니라�민간영역에까지�매우�큰�영향을�준다는�것을�우리는�학습하였다.�따라

서�우발채무에�대한�관리가�강화되는�등�우발채무�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여러�가지�

제도적�보완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23.5.23.).

우발채무의�문제점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앞서�우발채무관련�현행�제도�및�

현황,�국가와�민간영역,�해외�사례�등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이를�바탕으로�제5장

우발채무의 관리 개선방안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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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우발채무�관리에�있어서�개선사항을�제시한다.�개선사항은�우발채무�규모나�추

진속도,�계약사항�이행�등에�대해�지자체�자체적으로�모니터링하여�관리할�수�있는�방

안과�제도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등으로�나누어�제시할�것이다.

다만,�국가�및�민간분야,�해외사례의�경우�우발채무가�아닌�우발채무를�포함한�더�

넓은�의미의�우발부채�용어를�사용하고�있다.�따라서�그�시사점을�바탕으로�개선방안

을�제시하고�있는�본�연구에서도�일부�우발부채를�혼용하여�서술하는�한계점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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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지자체의�우발채무�자체�관리방안

1.�구체적인�재무제표�주석�작성�및�재정공시�강화

1)�매우�구체적인�재무제표�주석�작성

우발부채가�그�의무이행을�위하여�경제적�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재

무제표에�부채로�인식하지는�않더라도�주석에는�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손실의�가

능성이�공시되지�않는다면,�재무제표에�대한�신뢰성이�저하될�뿐만�아니라�투자자�피

해를�유발하는�주요�원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

전술한�바와�같이�미국�회계법(GASB)에서도�주정부와�지방정부는�우발채무조건이�

발생할�가능성을�ACFR�재무제표에�기록해야�한다.�우발채무조건이�발생할�가능성을�

probable(확률�상�일어날�가능성이�높은�경우),� reasonably� possible� (가능성이�원천

적으로�적지만�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remote� (발생할�가능성이�매우�적은�경

우)�세�가지로�나누어서�기록한다.�우발채무와�관련한�예비�손실이�발생하고�또한�예

상�가능할�때�재무제표에는�부채�또는�손실/비용으로�반드시�기록되어야�한다.�

한편�민간의�사례를�살펴보면�금융감독원�조사�및�감리�과정에서�주석�공시�누락�사

례를�제시한�바가�있다.�그�일예로�일부�건설회사의�경우�PF(project�financing)와�관

련하여�변형된�신용보강을�제공하고�있음에도�이에�대한�주석�공시를�누락하는�경우가�

있어�문제가�되었다.�기존의�PF�우발부채�주요�유형인�연대보증�및�채무인수는�크게�

감소한�반면,�책임준공과�조건부�채무인수�등�변형된�신용보강�규모가�크게�증가하였

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주석�공시를�누락한�것이�발견되었다.

앞서�[그림�4-4]�금융감독원�사전관리제도�예시에서�살펴본�바와�같이�금융감독원

은�매년�다음�해�회계연도에�중점적으로�점검해야�할�회계�이슈를�사전�예고하는데�예

를�들어�2019년�6월에�미리�2020년도에�중점적으로�점검할�사안들로서�우발부채의�인

식·측정�및�관련�주석�공시의�적정성이었다.

이처럼�민간분야�경우�이상의�세세한�부분까지�매우�구체적으로�주석에�명시토록�되

어�있음을�알�수�있다.�최근�회계정보의�유용성과�투명성이�강조되는�상황에서�재무제표

의�일부를�구성하는�주석공시의�의미와�그�중요성은�매우�크기�때문에�간과하기�쉬운�우

발부채의�다양한�유형에�유의하여�우발부채에�대한�주석�공시를�충분히�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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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공시�강화

현행�재정공시제도�하에서는�재량적인�의사결정에�의해�혹은�고도의�전문성이�요구

되는�특성때문에�우발채무가�충실하게�작성되지�않을�위험이�존재한다.�이는�우선�보

고�실체인�지방자치단체가�불리한�재정활동의�결과로�발생하는�우발채무의�보고를�회

피�혹은�축소할�유인을�가질�수�있음을�의미한다.�혹은,�우발부채와�우발채무의�개념

과�분류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실수로�이를�누락할�가능성도�다분히�존재한다.�

이러한�점들은�결국�합리적이고�공식적인�절차를�통해�우발부채�혹은�우발�채무의�

인식�기준을�마련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성을�의미한다는�차원에서�공시의�중요

성이�있다.� �

현재의�재정공시는�공시�내용이�통계적인�수치의�취합에�그치고�있으며,�구체적으

로�어떤�약정이�포함되어�있는지,�해당�약정이�향후�지자체에�어떤�재정적�부담,�비

재정적�부담을�줄�수�있는지에�대한�영향분석이�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채무관리계획,�재정운용상황개요서�등으로�대체하여�공시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가�

다수�있다.�공시시기�또한�수시공시로�대체�가능토록�되어�있어서�지자체별로�공시시

점이�천차만별이어서�공시를�통한�정보제공이나�대외적인�견제가�거의�불가능한�상황

이다.�따라서�우발채무�공시의�시기를�특정하여�지자체�자체적으로�정보를�공유하여�

관리가�가능토록�해야�할�것이다.

� � �

2.�차세대�이호조�시스템�입력�관리�및�모니터링

1)�차세대�이호조�위기관리시스템�입력�관리

우발채무를�지자체가�자체적이며�수시로�관리하기�위해서는�우발채무관련�데이터를�

상시�파악할�수�있어야�하고,�상시�파악하며�자주�접하게�되면�현재와�같이�크게�어려

워하지�않을�수�있다.�이를�위해�현재�예산�및�결산담당�공무원들이�사용하고�있는�이

호조�시스템에�우발채무항목을�추가할�필요가�있다.�

현세대�외에�현재�일부�개통되어�운영중인�차세대�이호조�위기관리시스템�내에도�우

발채무관련�항목이�없다.�즉,�차세대�이호조�시스템�메뉴를�살펴보면�사진과�같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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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무정보관리�하위에�재정위기관리�메뉴가�있고�현재�재정위기관리�항목에는�기초자

료�관리,�재정위기지표�현황이�있다.�기초자료�관리항목으로는�장기미집행공원,�예산

대비채무비율,�금고잔액비율�등이�있는데�기초자료�관리항목에�우발채무�현황�항목을�

추가하여�상시�자체관리토록�하는�방안도�고려해보는�것이�필요하다.

� � �

그림�5-1 차세대�이호조시스템�항목

실제로�아래�사진의�입력된�내용들을�살펴보면�예를�들어�지방세�징수현황의�경우�

연도별,�분기별�징수액과�징수율을�한�눈에�파악이�가능하다.�채무상환비비율과�통합

재정수지비율의�경우도�해당지자체의�3년간�규모와�추이를�파악할�수�있고,�유사지자

체�및�동종지자체,�전국평균과의�비교도�가능하다.�공기업부채비율의�경우도�부채와�

자본금�등의�파악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우발채무�현황도�설정에�따라서는�최근�약�10년�간�등의�행위명,�사업자,�사

업기간,�사업비,�약정금액(최대�손실�추정),�약정내용(매우�구체적)을�입력토록�한다

면�상시�모니터링이�가능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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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차세대�이호조시스템에�입력�항목의�예

� � �

2)�사업단위별�모니터링

우발채무의�경우�해당�채무�자체의�한계로�누락�없이�관리가�되기�어렵다.�정보의�

적시�관리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우발채무의�기초가�되는�약정사항의�관

리를�사업의�단위별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각�지자체는�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해당�사업을�진행하기�위해�민간과�협

력하는�과정에서�다양한�약정이�체결되고�있다.�지자체�자체적으로�현재�시점에서�시

행되는�사업들을�전체적으로�취합하고,�그�사업들을�진행하는�과정에서�체결된�약정사

항들에�대해�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우발채무를�누락없이�관리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시행되는�사업을�모두�파악한�

후�해당�사업단위별로�체결된�약정사항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사업과�관련된�모

든�약정사항이�지자체에�재정적,�비재정적�부담을�유발하는�것은�아닐�것이기�때문에�

관련성이�낮은�약정사항은�제외시키고,�지자체의�의무를�발생시킬�사항을�포함한�약정�

내용을�유형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우발채무�관리의�필요성에�대해�문제인식이�과거�대비�높아지고�있으며,�이와�관련

하여�제도적으로�정비가�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제도를�도입하기에�앞서,�지자체�자

체적으로�우발채무의�근간이�되는�기본적인�사업의�관리와�약정사항�등이�관리되지�않

는다면�제도의�도입이�실제�효과를�발휘하기�어려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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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을�통한�상시�모니터링

국가회계예규상�우발부채의�인식기준에서는�우발부채는�처음에�예상하지�못한�상황

에�따라�변할�수�있으므로�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의�유출�가능성이�매우�높아졌는지

를�판단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한다.�신뢰성�있게�추정할�수�없는�극히�드문�

경우를�제외하고는�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의�유출�가능성이�매우�높은�부분에�대하

여�충당부채를�인식한다.�이처럼�과거에는�우발부채로�처리하였더라도�경제적�효익이�

있는�자원의�유출�가능성이�매우�높아진�경우에는�그러한�가능성의�변화가�생긴�기간

의�재정상태표에�충당부채로�인식하여�현행화하고�있는�것이다.�사실�국가�수준에서도�

우발부채�주석�공시�한계�중의�하나로�지적되는�것이�미래의�잠재적�위험�판단을�위한�

질적�정보�제공보다는�과거�발생한�객관적�사실�전달에�치중하고�있다는�점이다.�

상술한�사업단위별�모니터링이나�이상�징후를�감지하고�대처하기�위해서는� �향후�

2024년�1월�전면�개통될�차세대�이호조�위기관리시스템�모니터링을�통해�돌발상황의�

성격이나�발생�가능성에�대한�판단,�부담예상액�등의�흐름을�파악하고�현행화하여�인

지한�후�대처해�나가야�할�것이다.�

4)�광역단위�자문단�지원을�통한�사전모니터링

앞서서�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와�지방정부들이�채무를�다루는�방법과�관련해서�부

채�감당�능력�자문�위원회를�운용하고�일반회계기금�내에서�미지급�부채�해결�예비금

을�만들었던�사례를�살펴보았다.� 2004년�발족한�이�위원회는�매년�주지사와�의회에�

10년�회계연도�동안�주가�감당할�수�있는�부채�능력에�대해서�자문하고�또한�주의�부

채를�건전하게�관리하는�정책을�자문한다.�행안부(2023.�5.�23�보도자료)에서는�우발

채무�관리방안�중의�하나로�지자체의�채무부담관련�협약체결을�전문적으로�지원해주기�

위해�사전자문�컨설팅제도를�도입한다고�발표한�바�있다.�사실�지자체�공무원이�기업

을�대상으로�최소한�불리하지�않는�계약이나�협약을�맺기는�쉽지�않다.�

따라서�광역단위에�회계전문가,�법률전문가,�계약전문가�등으로�구성된�채무부담자문

단을�구성하여�관할�시군에서�요청시�컨설팅단을�파견하여�지원하는�방안을�구상해볼�수�

있다.�자문단에서는�사후보다는�사전�모니터링이�될�수�있는데�다음의�역할을�기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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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이다.�가장�최초로는�기업에서�지자체로�민간투자방식을�제안해왔을�때�사업추진

의�적정성�검토,�진행단계에서는�계약서�약정내용에�대한�검토�등이�가능할�것이다.�

� � �

3.�우발채무의�명확한�정의�제공�및�공무원�교육(매뉴얼)�강화

1)�우발채무의�명확한�정의

우발채무�관리의�한계로서�최우선한�문제점은�용어가�어렵다는�것이다.�제2장�우리

나라에서의�우발채무�개념�정의,�외국의�용어사용�예를�바탕으로�우발채무의�정의를�

좀�더�명확히�제시하면�다음과�같다.�

일본�총무성(지방공회계매뉴얼)은� “우발채무는�회계연도말의�현실의�채무가�아닌,�

장래�일정�조건을�충족시키는�사태가�발생한�경우에�채무가�되는�경우”를�우발채무로�

정의하고�있다.�캘리포니아주의�법(Contingent�and�Real�Liabilities�8491)에서는�“우

발채무란�과거의�거래나�사건과�관련된�채무로서�장래에�지급될��실제�채무가�될�수도�

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는�잠재적�채무”를�말한다79).� �

즉,�우발채무는�다음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1.�회계연도말의�채무가�아닌�과거의�거래나�사건과�관련된�채무로서�장래에�지급될�

실제�채무가�될�수도�있고,�채무가�되지�않을�수도�있다.

2.�채무부담금액이�확정적인�경우에는�일반채무,�불확실한�경우에는�우발채무이다.

3.� 우발채무는�지방의회의�의결을�필요로�하며,� 다음과�같이�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외�의무부담으로�나뉘어�정의된다.

-�보증채무부담행위:�금융상품으로서�지자체가�보증을�선�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

하지�않을�때�부담해야�하는�경우

-�예산외�의무부담:�계약,�협정,�협약�등을�통하지만�금융상품이�아니며,�사업결과

가�불확실하여�현재는�예산으로�잡히지�않으나�향후�사업종료�결과에�따라�지자체가�

직접적으로�예산을�부담해야�하는�경우

79)� “A� contingent� liability� is� defined� as� an� obligation� relating� to� a� past� transaction� or� event� that�

may�be�payable�in�the�future.��It�is�a�potential�liability�that�may�or�may�not�become�an�actu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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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지방�일반채무와�우발채무의�비교�

구분
채무 부담 형식

직접 채무 부담 보증

부담 금액 
확정적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차입금

보증채무이행책임

불확정적 예산외 의무부담 보증채무부담행위

� � �

2)�공무원�교육�및�매뉴얼�제공

지자체�자체적으로�우발채무를�원활히�관리하기�위해서는�예산,�결산,�사업�담당공

무원의�인지도�제고�및�교육이�매우�중요하다.�또한�상시적으로�찾아볼�수�있는�우발

채무�관리매뉴얼�제공�또한�필요하다.�

본�연구를�진행하며�지자체�담당�공무원들과의�인터뷰�결과80)�우발채무�관리에�있

어�가장�큰�애로사항이�우발채무가�정확히�무엇인지,�관련�자료는�어디서�찾아보아야�

하는�것인지�등�전반적으로�모른다는�것이다.�사업담당자는�우발채무�원인행위인지를�

몰라서�지나가고,�예산�및�결산담당자는�사업부서에서�알려주지�않아서�파악이�안되는�

등이다.�이는�순환근무를�하는�공무원조직�특성상�어쩔�수�없는�한계점일�수밖에�없

다.�따라서�이러한�조직의�특성을�고려한�시스템이�작동해야�하는데�먼저�우발채무의�

정의를�명확히�하고,�매뉴얼을�통해�상시적으로�찾아볼�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다.�

민간분야의�경우�금융감독원은�공시�및�회계관리,�감리�지적사례�등을�통해�민간�부문

의�우발부채를�관리하고�있는데,�한국공인회계사회는�사전적으로�감사업무�수행�유의사항

과�매뉴얼�등을�공유하고�사후적으로는�감리�지적�등을�통해�규제기관을�보조하고�있다.�

따라서�지방�우발채무�관리를�위해서도�매뉴얼�제작이�필요한데�명확한�용어정의와�

사례,�저지르기�쉬운�실수,�표준계약서,�잘못된�계약서�사례,�재무제표�주석공시�누락

사례�등이�포함된�매뉴얼�작성이�필요하다.

80)� 2023.� 4월,� 9월� 2회,�광역�및�기초지자체�총� 3곳의�예산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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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우발채무의�관리제도�개선방안

지방재정법에� 우발채무관련� 내용을�포함하고는� 있으나� 일반채무�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우발채무와�관련된�요소가�주요하게�관리되지�않는�등의�제도상�한계점을�가지고�

있다.�따라서�제도별로�개선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 �

1.�지방채발행�총액한도�포함범위의�점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상�2023년�지방채발행계획�수

립기준(행정안전부)에�따른�지방채발행�총�한도액�산식에�따르면�우발채무의�50%를�

한도액에�포함하도록�정하고�있으며,�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는�채무

관리계획을�수립해�제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우발채무의�범위는�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무부담으로�한정하고�있으며,�우발

채무는� BTL임차료� 등이� 포함되는� 관리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2�행정안전부)

여기서�특정�시점을�기준으로�하였을�때�우발채무를�발생시키는�각�약정사항이�내포

하는�위험의�성격과�범위,�영향력은�다를�것이다.�실무상�개별�약정사항을�모두�고려

하여�한도액에�반영하도록�하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우발채무와� 예산외� 의무부담의� 우발채무에� 일관되게�

50%를�적용하기�보다는�유형별로�위험의�가중치를�판단하여�다르게�반영하는�방안을�

고려하여야�하고�궁극적으로는�지자체의�관심도�제고되는�효과도�있다.�

앞서�살펴본�민간분야의�경우�자기자본규제�제도상�위험가중자산�산출�시�부외항목

을�포함하도록�정하고�있으며,�부외항목을�난내항목으로�전환하기�위해�신용환산율81)

이라는�개념을�도입하고�있다.�

81)�난외자산의�경우�관련�권리·의무가�미확정된�상태로�난내자산으로�전환되기�전까지는�익스포저를�

산출할�수�없으므로�난외자산�계약의�명목원금에�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곱해서�

산출된�신용리스크�상당액을�익스포저로�보고�이에�거래상대방에�따른�위험�가중치를�곱하여�위험

가중자산을�구한다.�따라서�신용환산율은�난외자산이�실제로�활용되어�난내자산으로�전환될�확률�

개념이며,� 특별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

(BCBS)가�산정한�비율을�사용하고�있다.� (한국은행,�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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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5-2>는�은행업감독규정에서�정하고�있는�부외항목의�유형별�신용환산율을�

보여준다.�

� � �

표5-2 은행업감독규정�[별표�3의� 2]�난외항목의�신용환산율�적용�기준

환산율 항목 예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
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
수단

Ÿ 사채발행 지급보증, 융자담보 지급보증 등
Ÿ 신용파생상품 매도
Ÿ 유동화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ABCP 매입

약정 및 신용공여약정 등 

5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
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
정 보증신용장 등)
(3)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
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Ÿ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
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Ÿ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등

20%

(5) 단기(원만기 1년 이내)의 자동결제
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7)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Ÿ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Ÿ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0%
(8)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무조건적으
로 취소 가능한 약정 

� � �

위�규정에�따르면�부외항목이�내포하고�있는�위험도에�따라�유형을�분류해�위험에�

대한�가중치를�다르게�반영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도�보증채무부담행위와�예산외�의무부담이�내포하는�위험

의�성격과�위험의�정도가�다를�것이다.�따라서�우발채무의�유형을�세분화하여�각�유형

별로�다른�위험의�성격을�반영하는�제도상�보완이�필요할�것이다.�

예산외�의무부담의�경우�보증채무부담행위와�다르게�의무부담의�금액적�범위�확정

이�어려운�약정사항이�있을�수�있다.�따라서�이와�관련하여서도�구체적인�가이드라인

이�마련될�필요가�있다.�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우발채무관리제도�개선방안

172

2.�우발채무�포함범위의�점검

BTO(BTO� :� Build-Transfer-Operate)�사업의�경우�우발부채에는�포함되어�있으

나,�우발채무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데�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BTO는�1994년�8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제정을�계기로�사회

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어�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것�중의�하나이다.�2005년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개정하

여�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방식도�도입함으로써,�민간투

자사업이�다양하게�확대되고�있음에�따라�이�민간투자사업방식에�대한�관리도�강화되

어�왔다.�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건설한�후�국가ㆍ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하고,�사업시행자로�하여금�

동�시설을�일정한�기간�관리운영하여�투자비를�회수하게끔�하는�방식으로서�임차료를�

지급하는�BTL과�구분한다.

그러나�BTL은�관리채무비율에�포함되어�관리되고�있으나�수익형�투자사업인�BTO

는�일반채무에도�우발채무에도�잡히지�않고�있는�것이다.�BTO가�제외된�원인에�대해�

살펴보면�BTO의�경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근거하여�추진되는�사업방

식이거나�약정금액이�확정되지�않아서일�가능성이�있으나,�검토결과,�BTO가�우발채

무로�관리되어야�할�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민간투자법에�근거해서라면�BTL도�동일한�근거법이나�관리채무에�반영되고�

있다.�둘째,�금액이�확정되지�않은�이유도�BTO�계약서상�계약해지시�지급해야�할�금

액이�명시되어서�최대�손실�추정액이�있다.�셋째,�BTO�방식도�여느�우발채무와�동일

하게�의회의�승인을�얻어�운영권자와�계약을�체결한�후�계약기간�동안�최소�운영수입

을�보장하는�비용보전방식이다.�

또한� 최근에� 제시된� 개선안(행안부�보도자료,� 2023.5.23.)에서� 예산외� 의무부담�

중�비용부담�협약과�차이점이�드러나지�않는다.�즉,�비용부담�협약은�사업시행자,�협

약�당사자�등과�투자비용,�금융비용,�운영손실�비용�등을�보전하는�협약을�체결하는�

경우로,�이러한�범위가�BTO와�차이점이�있지�않다.�특히�지자체의�입장에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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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최소운영수입을�보장해야하는�점에서�확정되지�않았지만�채무로�인식해야�하므

로�우발채무�범주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 � �

3.�우발채무�기초데이터�관리의�강화

1)�우발채무�데이터의�통합적�관리

현재�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가�누락되지�않고�관리되기�위해서는�우발채무의�가

장�기초가�되는�약정사항들을�누락�없이�관리할�수�있는�기초데이터�관리�시스템을�구

축해야�한다.�앞서�<표�3-6>에서�살펴보았듯이�각�근거�법령에서�정하는�제도의�목적

별로�우발채무의�범위(또는�정의)는�달라질�수�있다.�

민간기관의�경우도�적용받는�근거�법령(또는�행정규칙)에�따라�다양한�제도를�도입

하고�있으며,�각�근거�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요구하는�수준에�맞추어�재무정보를�

취합하고�공시한다.�예를�들어,�금융기관의�경우�재정적�위기�상황이�닥칠�경우�사회,�

경제적으로�미치는�효과가�크기�때문에�금융감독당국의�관리,�감독을�받는다.�은행,�

보험,�금융투자업�등을�영위하는�금융기관은�각�업종별�행정규칙(예를�들어,�은행업감

독규정�등)을�따라야�한다.�금융감독기관의�은행업감독규정에서�요구하는�사항과�외감

법�상�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사항은�일치하지�않는다.�그러나�재무정보�

관리�및�보고�시스템�자체는�보고�목적에�따라�이원화�되어�운영을�하더라도�재무정보

로�가공되기�전�가장�기초가�되는�데이터들(예를�들어,�대출채권�차주의�정보,�대출채

권�만기�정보,�이자지급시점,�이자율�정보�등)은�일관된�체계�하에서�관리되고�있으

며,�각�재무보고의�목적에�맞게�동일한�원천의�기초정보를�가공하여�활용한다.�

우발채무의�기초데이터�관리를�위해서는�아래와�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발채무와�관련하여�공사,�공단,�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등�하위�기

관에서�상위기관으로�취합되어�단계적으로�관리되는�통합�관리�체제를�구축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수행하고자�하는�사업을�직접�수행하기보다는�공기업�등을�통하여�수

행하는�경우가�많으며,�관련된�우발채무�등도�이러한�사업수행과정에서�체결하는�약정

사항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다.�따라서�우발채무와�관련하여�기초가�되는�약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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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관리를�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하도록�정하는�경우�하위에�있는�공기업�등에서�

발생하는�우발채무와�관련된�약정사항이�누락될�가능성이�높다.�

행정상으로는�기초�지방자치단체와�광역�지방자치단체가�별개의�개체로�움직이더라

도,�데이터의�관리는�공사,�공단,�출연기관부터�시작하여�그�상위�수준의�기초지방자

치단체,�그�다음�광역지방자치단체�등으로�단계적으로�취합되어�통합적으로�관리되는�

제도가�필요하다.�

현재�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라는�제도를�통해�공사,�공단,�출연기관�등을�모두�포함

하는�통합부채�관리�제도를�두고�있으나,�각�지자체별로�공시를�하지�않거나,�공시를�

하더라도�통계적인�취합�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아�그�실효성이�높지�않다.�재정건전

성관리계획의�현행제도에�대한�개선�방안은�기초데이터의�통합�관리와�연계해�아래에

서�좀�더�자세히�다룰�예정이다.�

� � �

2)�우발채무�업데이트의�제도화

우발채무�기초정보가�최신의�데이터로�관리될�수�있도록�사업�현황�및�기초�약정사

항의�수시관리�체계의�제도화가�필요하다.�우발채무의�경우�확정된�채무가�아니기�때

문에�사업�상황의�변동에�따라�지자체의�재정적,�비재정적�의무사항이�변동할�가능성

이�내포되어�있다.�최초�약정의�실행�시�승인제도나�연�1회�정도의�공시제도만으로는�

우발채무의�위험을�관리하기에�한계가�있다.�

우발채무에서�발생할�수�있는�재정적,�비재정적�위험을�사전에�관리하기�위해서는�

해당�채무의�기초가�되는�사업의�진행상황,�우발채무의�기초가�되는�사업과�관련된�약

정사항의�변경이력�등이�적시에�관리되는�것이�중요하다.�따라서�지방재정법에�근거한�

공시제도나�결산,�보고제도�하에서�요구하는�빈도에�맞춰�형식적으로�우발채무�정보를�

취합되는�것에�더�나아가�약정에�대한�변동�사항�및�이력�관리�등�기초가�되는�약정사

항�및�사업관리�단위에서�수시로�적시�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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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연구요약

지방자치단체�일반채무의�경우�채무�상환�이행이�명확해서�결산서에�명시되고�따라

서�파악�또한�용이한�것과�달리�채무로�확정되지�않은�우발채무는�재무제표�주석�및�

수시공시�사항으로서�관리하는�데에�한계를�가지고�있다.�이에�본�연구에는�우발채무�

관리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그�관리�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한�것을�목적으

로�한다.�이를�위해�우선�다양한�관리제도와�공시�및�우발채무�규모�등�관리�현황을�

살펴본�후�증앙정부와�민간분야의�우발채무(부채),�해외사례�등을�매우�구체적으로�살

펴보았다.�

국가�및�공공분야의�사례분석�결과,�우리나라�정부�부문에서는�우발부채�혹은�우발

채무�관리의�구조적�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즉,�민간에�비해�시장�규율이�

제한적이고�국회나�지방의회�등�이해관계자의�관심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민간기

업의�공시사항을�살펴보면�회사가�체결한�약정의�상세내용,�우발상황이�발생하게�되는�

경우�회사가�어떤�의무를�부담하게�되는지�등�공시하고�있어서�우발부채에�대해�매우�

상세한�관련�내용�파악이�가능하다.�반면�공공분야의�경우�행위명,�사업자,�사업기간,�

약정내용�등이�간략히�소개되어�있어�구체적으로�어떠한�잠재적�위험이�존재하는�지에�

대한�파악이�쉽지�않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회계기준�

(GASB)을�통해,�우발채무의�공시와�기록을�구체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고�있다.�또한�

정부�신용등급을�결정하는�관련�기관이�우발채무의�프로파일을�결정기준에�포함시켜�우

발채무를�관리하고�있다.�일본은�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에�대해�의회�및�주민에�대해서�

발본적인�처리책의�검토에�있어,�정보개시의�범위를�확충하여,�주민과�의회에�대해�충

분한�정보개시의무를�강화하였다.�특히�사업선택의�현상에�이른�경위와�책임�소재,�당

해�사업의�정리�혹은�재생이�최선의�선택(수법)이라고�여겨지는�경우,�처리에�수반되는�

이해관계자와의�비용분담의�설계�등에�대해서는�더욱�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결론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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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향후�우발채무로�인한�잠재적�재정위기의�

감소,�궁극적으로는�지방재정의�건전성�제고를�위해�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구체적인�

방안은�지방자치단체�자체�관리를�위한�대안과�전반적인�제도�개선방안으로�나누어�다

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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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정책제언

1.�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자체�관리�강화방안�마련�필요

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자체�관리를�위해�세�가지�제안을�하고�있는데,�첫째,�재

무제표의�구체적�작성과�재정공시의�강화,�둘째,�차세대�이호조�시스템�입력�관리�및�

모니터링,�셋째,�우발채무에�대한�명확한�정의를�제공하고�매뉴얼을�통한�공무원�교육

의�강화이다.

자체관리를�위한�첫�번째로,�구체적�재무제표�주석�작성�및�재정공시�강화는�민간분

야�경우�세세한�부분까지�매우�구체적으로�주석에�명시토록�되어�있으나,�지자체의�경

우�현재의�재정공시는�공시�내용이�통계적인�수치의�취합에�그치고�있다는�한계가�있

다는데에�착안하고�있다.�최근�회계정보의�유용성과�투명성이�강조되는�상황에서�재무

제표의�일부를�구성하는�주석공시의�의미와�그�중요성은�매우�크기�때문에�간과하기�

쉬운�우발부채의�다양한�유형에�유의하여�우발부채에�대한�주석�공시를�충분히�할�필

요가�있다는�것이다.�공시시기�또한�지자체별로�공시시점이�천차만별임에�따라�우발채

무�공시의�시기를�특정하여�지자체�자체적으로�정보를�공유하여�관리가�가능토록�해야�

한다는�것이다.�

둘째,�차세대�이호조�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고�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부분은�현

세대�외에�현재�일부�개통되어�운영중인�차세대�이호조�위기관리시스템�내에도�우발채

무관련�항목이�없는데�차세대�시스템�기초자료�관리항목에�우발채무�현황�항목을�추가

하여�상시�자체관리토록�하자는�것이다.�또한�각�지자체는�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

고,�해당�사업을�진행하기�위해�민간과�협력하는�과정에서�다양한�약정이�체결되고�있

다.�지자체�자체적으로�현재�시점에서�시행되는�사업과,�그�사업�진행과정에서�체결된�

약정사항들에�대해�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는�차원에서�차세대시스템�모니터링을�통해�

현행화하여�대처해�나가자는�것이다.

자체관리를�위해�세�번째로는�공무원�순환보직의�특성상�용어파악이�쉽지�않은�우발

채무의�명확한�정의를�제공하고�관리를�위한�매뉴얼�제공과�교육이�필요함을�제시하고�

있다.�우발채무�정의는�과거의�거래나�사건과�관련된�채무로서,�채무부담금액이�불확

실하며�지방의회의�의결을�필요로�한다는�것에�모두�해당된다.�그리고�우발채무�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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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중�하나인�보증채무부담행위는�금융상품으로서�보증을�선�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

하지�않을�때,�예산외�의무부담은�계약,�협정,�협약�등을�통하지만�금융상품이�아니며�

사업종료�결과에�따라�지자체가�직접적으로�예산을�부담해야�하는�경우를�말한다.�이

상의�우발채무의�명확한�개념,�표준계약서,�저지르기�쉬운�실수�등을�포함한�매뉴얼이�

제공되어야�하고�이�매뉴얼을�통한�정기적�담당자�교육이�필요함을�제시한다.

� � �

2.�전반적인�우발채무의�관리제도�개선�필요�

우발채무�관리제도에�있어서�전반적인�개선이�필요한데,�첫째,�지방채�발행�총액한

도�포함범위의�재점검이�필요하다.�특정�시점을�기준으로�하였을�때�우발채무를�발생

시키는�각�약정사항이�내포하는�위험의�성격과�범위,�영향력은�다르다.�따라서�보증채

무부담행위의�우발채무와�예산외�의무부담의�우발채무에�일관되게�50%를�적용하기보

다는�유형별로�위험의�가중치를�판단하여�다르게�반영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하고�궁

극적으로는�지자체의�관심도�제고되는�효과도�있다.�둘째,�우발채무�포함범위의�재점

검이�필요한데,�BTL은�관리채무비율에�포함되어�관리되고�있으나�수익형�투자사업인�

BTO는�일반채무에도�우발채무에도�잡히지�않고�있다.�BTO도�민간투자법에�근거하고�

있고�관리채무에�반영되고�있으며�계약서상�해지시�지급해야�할�금액이�명시되어서�최

대�손실�추정액이�있다.�또한�BTO�방식도�여느�우발채무와�동일하게�의회의�승인을�

얻어�운영권자와�계약을�체결한�후�계약기간�동안�최소�운영수입을�보장하는�비용보전

방식임에�따라�우발채무�범주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우발채무�제도개선�세�번째로는�지방자치단체의�우발채무가�누락되지�않고�관리되

기�위해서는�우발채무의�가장�기초가�되는�약정사항들을�누락�없이�관리할�수�있는�기

초데이터�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현재는�공사,�공단,�출연기관�등을�

모두�포함하는�통합부채관리제도를�두고�있으나,�각�지자체별로�공시를�하지�않거나,�

공시를�하더라도�통계적인�취합�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아�그�실효성이�높지�않다.�

따라서�행정상으로는�기초와�광역지자체가�별개의�개체로�움직이더라도,�데이터의�관

리는�공사,�공단,�출연기관부터�시작하여�그�상위�수준의�기초지자체,�그�다음�광역지

자체�등�단계적으로�취합되어�통합적으로�관리되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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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연구의�한계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먼저,�국가,�민간분야,�해외의�경우�

우발채무가�아닌�우발채무를�포함한�더�넓은�의미의�우발부채�용어를�사용하고�있음에�

따라�본문에서�일부�우발부채를�혼용하여�서술하는�한계점이�있다.�둘째,�당초�본�연

구는�우발채무�관리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별�접근이�아니라�사업별로�분석하여�관

리하는�방안을�제시할�계획을�가지고�있었다.�왜냐하면�우발채무행위는�기본적으로는�

해당�지자체나�사업�수가�많지�않을뿐만�아니라�특히,�위기상황�발생시�그�파급력이�

지자체만이�아닌�국가�전체�경제나�민간영역,�국제�신용도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으

므로�사업별�관리가�필요하기�때문이다.�그러나�연구를�진행하면서�상술한�바와�같이�

우발채무�사업과�관련한�정보를�구득하기가�쉽지�않았다.�당초�목적한�바와�같이�사업

별로�접근을�해서�위기단계별로�관리하기�위해서는�계약체결�내용과�진행상황을�자세

히�살펴봐야�하는데�그�계약서를�확보하기가�쉽지�않았다.�본�연구�진행을�위해�243개�

지자체�결산서부터�제무제표,�수시공시�내용,�재정건전성계획서�모두를�찾아봐도�후술

하는�간결한�내용의�약정내용�밖에�확보할�수�밖에�없었던�한계가�있다.�따라서�우발

채무�사업�계약서를�확보한�후�사업단계별�관리방안�제시는�후속연구에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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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t� Liability�Management� Strategies� for�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ctively� sought� to� attract� private� capital� as�

part� of� their� efforts� to�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regional� extinction,� and�

promote�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is� process,� local� governments’�

contingent�liabilities�arose,�but�it�was�difficult�to�obtain�related�data�at�the�national�

level,� leading� to� management� blind� spots.�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contingent� liabilities� is� important� as� their� impact� can� extend�beyond�

the� region� to�national,�private� and� even� international� credit� issues.�Several� issues�

related� to�contingent� liability�management�of� local�government� in�Korea�have�been�

discussed.�These� include� limitations�of� the� local� financial�management�system�as�a�

contingent� liability�management� system,�difficulties� in� accessing�public� information�

and� timing� of� disclosure,� lack� of� expertise� in� the� public� sector,� and� instability� of�

the� contingent� liability� project� itsel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to� address� these�

issues.�To� this� end,� the� current� contingent� liability�management� system� in�Korea�

and� cas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d� were�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is�

study� presents� alternatives� by� dividing� them� into� local� governments’�

self-management� pla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As� self-manag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we� proposed� preparing� detailed� financial�

statement�and�disclosing� information�through�financial�disclosure,�recording�related�

information� into� the� electronic� local� financial�management� system,�which� is� called�

“E-HOJO”,� and� providing�manual� and� training� to� enhance� expertise� of�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improving� of� the� contingent� liability� system,� changes� to� the�

local� bond� issuance� limit� including� the� scop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clusion� of�

BTO� (Build-to-Order)� projects� in� contingent� liab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data� management� system� to� comprehensive� managemen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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